


편람을 내면서

  우리나라의 외환전산망은 외환 자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화자금의 유출입
동향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1999년 4월 외국환거래법령에 근거
하여 구축·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외환전산망을 통해 집중된 자료는 한국
은행은 물론 정부, 금융감독당국, 유관기관 등 다양한 이용기관의 고유업무 수행에
필수적이고소중한 정보로활용되고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서 지난 2017년 10월 기존 외환전산망의 변경
사항을 반영한 「외환전산망보고업무 편람」을개정·발간한 바있습니다. 그 이후
외환제도변경에따른보고서의신설·개편및외환전산망의기능개선등을반영하고
금융기관 등의 보고업무 수행 및 활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새롭게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편람의 제Ⅰ권에서는 외환전산망 사용방법을, 제Ⅱ권에서는 각종 보고서에 대한
설명 및 코드목록 체계를 상세히 서술하여 보고담당자가 업무 내용을 쉽고 효과적
으로파악할 수있도록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외환전산망의 원활한 운영에 협조해 주신 참가기관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한국
은행도보고업무및이용에불편이없도록외환전산망을효율적으로운영하고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편람이 외환전산망의 이해
및보고업무에 유용하게활용될수 있기를기대합니다.

2019년 9월 ㅇ

한국은행 국제국장 양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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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외환전산망 개요

1. 외환전산망 구축 배경

외환위기 이전 외국환관리 : 외국환관리법

외환위기 이전까지 외환거래에 대한 정부의 기본 관리방향은 대외거래를

합리적으로 조정 및 관리함으로써 국제수지 균형과 통화가치 안정을 도모하고 
외화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었다. 이는 환율 변동에 따른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 기능을 일부 제한하고 정부가 직접 외환의 수요ㆍ공급을 규제 
또는 조정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에 따라 ｢외국환관리법｣은 대외거래를 통해 유입된 외화자금을

외국환은행 등에 집중시키고, 민간인의 외환보유를 금지하거나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며, 자본의 해외유출 및 국내유입에 대해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외환거래를 규제 및 관리하는 내용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환관리 : 외국환거래법

외환위기 이후 외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외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외환거래 관리방향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ㆍ채권시장 개방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전면 허용 등에 이어 
1999년 4월 기존 ｢외국환관리법｣이 폐지되었고 외환거래 자유화를 대폭

반영한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되었다.

｢외국환거래법｣은 일반적인 영업활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외환거래를

자유화하고 자본거래의 경우에도 법으로 명시된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는 ‘원칙자유ㆍ예외규제 체계’로 구성되어 대외거래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였다. 그러나 외환거래 자유화 등으로 우리 경제가 국제금융시장

동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며, 과도한 외환 유출입

등으로 인해 환율ㆍ금리 등이 우리의 경제 기초여건에서 벗어날 위험도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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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전산망의 구축

정부는 외부 여건 변화 및 과도한 외환 유출입 등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의 일환으로 1999년 4월 외환거래 및 시장정보를 신속하게

수집ㆍ분석할 수 있는 외환전산망을 구축하여 시장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외환전산망이 구축됨에 따라 ①국내외 외화자금 유출입 동향 등에 관한 신속한

모니터링 및 대처방안 마련, ②국제수지 등 주요 외환통계 작성, ③외환거래
사후관리(불법적인 외환거래 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여러 정책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수집하던 외환거래관련 보고서들을 외환전산망으로 보고토록 단일화하여

보고기관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정책기관들 간 자료공유를

확대하고 정보 활용도를 높이는 효과도 거두었다.

외환전산망의 보완

가동 이후 기존 외환전산망은 자본유출입 모니터링은 물론 통화정책 및

외환정책의 핵심적인 정보인프라로 활용되어 왔으나 구축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프트 및 하드웨어가 노후화 되었고 금융시장간 연계심화, 대외개방도
확대 등 외환부문의 여건 변화를 외환전산망에 반영할 필요성도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2012년부터 기존 외환전산망의 전면 재구축을 추진하였고
2015년 1월 새로운 외환전산망을 가동하게 되었다. 

재구축한 외환전산망은 ①시장간 연계 모니터링·분석환경 구축, ②시스템적
리스크 점검환경 구축, ③유연한 분석정보 작성환경 제공, ④보고업무의 편의
도모, ⑤개인정보 보호 등을 추진하여 기존 외환전산망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대내외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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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환전산망 관련 주요 법규

외환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규로는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한국은행은 동 법규에 근거하여

외환전산망을 관리하며, 외환전산망 관리를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ㆍ절차」, 「외환전산망 전산업무 운영절차」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외환거래 조사 및 이용제한 등의 목적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법규들도 외환전산망과

관련이 있다.

<그림 1-1>  외환전산망 관련 주요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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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외환전산망 참가기관 및 자료의 활용

1. 외환전산망 참가기관

외환전산망 참가기관은 외환정보 집중기관, 외환정보 보고의무기관, 
외환정보 이용기관 등 3개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 참가기관은

외환정보 집중기관을 중심으로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자료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외환전산망 집중기관(이하 “집중기관”이라 함)은 외환전산망을 유지 및 
관리하며 외환전산망을 통해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의 중계ㆍ집중ㆍ교환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하며, 현재 한국은행이 동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외환전산망 보고의무기관(이하 “보고의무기관”이라 함)은 외환전산망을 
통해 자기의 외환거래 또는 제3자의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집중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기관을 말하며, 외국환은행과 같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이에 속한다. 보고의무기관은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직접 연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직접연결기관과 간접연결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연결기관은 전용통신회선과 별도 보안장비를 갖추고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직접 접속하는 기관으로서, 국내은행, 외은지점, 투자매매ㆍ중개업자(장내파생, 
구 선물회사) 등이 주로 여기에 속한다.

반면 간접연결기관은 전용망 구축에 따른 비용부담 등으로 (주)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업종별 협회 등 중계기관을 경유하여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간접 접속하는 기관을 지칭한다. 주로 투자매매ㆍ중개업자(구 증권사), 보험사, 
상호금융(지역농협ㆍ회원수협), 집합투자업자(구 자산운용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외환전산망 이용기관 (이하 “이용기관” 이라 함)은 집중기관으로부터

외환전산망을 통해 입수된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아 가공ㆍ분석하여

이용하는 기관을 말하며, 2019년 6월말 현재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국제금융센터, 금융위원회
등 9개 기관이 있다. 외국환은행의 경우 거래외국환 지정업무와 관련된

외환거래 정보에 한하여 이용기관으로 인정되고 있어, 외환전산망을 통하여

고객의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여부 조회 및 지정관련 업무 처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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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계기관은 보고의무기관 중 간접연결기관이 보고서 전송을 위하여

경유하는 기관을 지칭하며, 각 중계기관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외환전산망 
관련업무 수행을 도와준다. 2019년 6월말 현재 (주)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8개 기관이 중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중계기관은 간접연결기관과 달리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전용통신회선으로 직접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연결기관에 해당한다.

2019년 6월말 현재 외환전산망 참가기관은 보고의무기관, 중계기관 등

1,709개와 이용기관 9개 등 총 1,718개 기관에 이르고 있다.

<그림 1-2>  외환전산망 구성도

직접연결기관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예금보험공사

국제금융센터

보고의무기관

이용기관

집중기관

한국은행

외환거래관련 보고자료의 이동흐름

(호스트방식)

(웹방식)

(호스트방식, 웹방식)

(중계기관 홈페이지 접속)

금융위원회

국내은행 외은지점 중계기관

종금사 선물사 기타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 · 중개업자

보험사 지역 농 · 수협

간접연결기관

참고▞ 보고자료 전송 방법 : 호스트 방식 및 웹 방식

○ 호스트 방식 : 보고의무기관 또는 이용기관이 독자적인 별도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한국은행 외환전
산망의 대외전송규약에 따라 외환전산망과 자료를 송수신하는 방식을 말한다. 호스트 방식을 이용
할 경우 해당 기관은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외환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웹 방식 :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홈페이지(http://feis.bok.or.kr)에 접속하여 
외환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보고의무기관은 주로 공지사항 및 보고자료 송신 성공
여부 확인 등을 웹방식으로 처리하며, 이용기관의 경우 보고 자료를 사용목적에 맞게 가공한 보
고서(출력보고서)를 조회할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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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외환전산망 참가기관 현황

(2019년 6월말 현재)

참가기관 기관수 직접연결 간접연결 비고

보 고
의 무
기 관

국내은행 19 19 -
외은지점 39 39 -

종합금융회사 2 2 - 우리종금, 
메리츠종금

선물회사 4 4 -
자산운용사 211 - 211
투자자문사 16 - 16
보험사 51 2 49
증권사 55 3 52
증권금융사 1 1 - 한국증권금융

여신전문사 45 4 41
상호금융(지역농협) 1,120 - 1,120
상호금융(단위수협) 58 - 58
상호저축은행 2 2 -
전문외국환업자 65 6 59

소계 1,688 82 1,606

중계
기관

코스콤 1 1 -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1 1 -
생명보험협회 1 1 -
손해보험협회 1 1 -
한국예탁결제원 1 1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호금융수신지원팀) 1 1 - 지역농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상호금융부) 1 1 - 단위수협

한국핀테크산업협회 1 1 -
소계 8 8 -

기타

금융결제원 1 1 -
우정사업본부 1 1 -
한국거래소 1 - 1
외국환중개회사 10 10 -

소계 13 12 1

이 용
기 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예금보험공사, 국제금융센터

9 9 -

합계 1,718 111 1,607

참고▞ ｢자본시장법｣ 제정에 따른 주요 명칭 변경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업종의 명칭이 일부 변
경되었으며, 한국거래소 등이 사명을 변경

▪ 증권회사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증권예탁결제원 → 한국예탁결제원
▪ 선물회사 → 투자매매ㆍ중개업자(장내파생)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 한국거래소
▪ 자산운용사 → 집합투자업자 ▪ 정보통신부 우체국 → 우정사업본부
▪ 개발기관 → 수출입은행 ▪ 증권업협회 → 금융투자협회



제1장  외환전산망 개관 9

1

외
환
전
산
망

개
관

2. 자료의 활용

외환전산망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거래당사자가 된 모든 외국환거래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경유한 모든 외국환거래가 집중되고 집중된 자료는

적절한 자료가공을 거쳐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국제금융센터 등 9개 이용기관에

제공되어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경우 국제수지 통계 등 외환관련 통계를 편제하는 한편, 
외국환포지션 관리, 외화지급준비금 관리, 현지금융 관리 등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기획재정부는 외환정보시스템 자료를 외환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세청 및 관세청은 수출입 관련거래ㆍ외국환매매ㆍ거액송금거래 등의

자료를 제공받아 밀수, 탈세 등 불법거래 색출 및 사후관리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 행위를 적발하기 위하여 외화송금내역

등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업무에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의 경우 외환종합지표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국제금융시장 및 
국내외환시장 분석 업무에 이용하고 있다.

<표 1-2>
이용기관별 외환자료의 주요 활용범위

이용기관 외환자료의 주요 활용범위

한국은행
▪ 통계 편제 : 국제수지 통계 등     ▪ 외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업무 수행
▪ 사후관리 업무 : 외국환포지션 관리, 외화지급준비금 관리 등

기획재정부 ▪ 외환정책 수립

국세청
▪ 밀수, 탈세 등 불법거래 색출 및 사후관리 등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 ▪ 자금세탁 행위 적발

금융위원회

▪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국제금융센터 ▪ 외국환거래법상 외환정보분석기관, 국제금융시장 및 국내외환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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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외환전산망 운영 및 관리

기획재정부는 외환전산망 운영위원회를 두어 외환전산망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외국환거래관련

법령(｢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등)과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외환정보 집중기관으로 지정되어 외환전산망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집중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절차｣를 제정함으로써 외환전산망의 운영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두었으며, 참가기관들의 실무적인 업무협의를 원활히 
하고 외환전산망의 보수ㆍ유지ㆍ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환전산망

운영협의회를 두고 있다.

1. 외환정보 집중기관

한국은행은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집중기관으로서 외화자금 유출입 동향 모니터링 및 외환전산망 운영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외환전산망 운영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국제국은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의 집중 및 이용기관

앞 제공, 외화자금 유출입 동향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전산정보국은 외환전산망의 유지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1-3>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업무 분장

국제국 전산정보국

ㆍ외환전산망에 관한 종합 기획
ㆍ외환전산망 전산화계획 수립 및 추진
ㆍ외환정보 집중 및 분석
ㆍ이용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ㆍ외환전산망 응용프로그램 운영

ㆍ외환전산망 운영관련 기획
ㆍ외환전산망 관련기기 유지 및 관리
ㆍ외환전산망 보안관리
ㆍ외환전산망 시스템 개발 및 유지
  (응용프로그램 운영은 제외)

한편 한국은행 국제국과 전산정보국에서는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제14조에 따라 보고의무기관, 중계기관, 이용기관에 대해 정확한 보고 등을

위한 지도 및 보안관리 등을 위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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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환전산망 운영위원회

외환전산망 운영위원회는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장에 따라 외환전산망 참가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의와 외환전산망의

보수ㆍ유지ㆍ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비상설 기구이다.

동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참가기관

간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간사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장이 맡는다.

외환전산망 운영위원회에서는 ①정보의 원활한 공동 이용을 위한 관련기관의

의견 조정, ②집중기관 운용 및 외환전산망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외환전산망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ㆍ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외환전산망 운영위원회 위원

1.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  2. 국세청 조사국장,  3.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4. 한국은행 국제담당 부총재보, 5. 금융감독원 국제담당 부원장보, 6.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장,  
7.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8. 전국은행연합회 부회장,  9. 금융투자협회 부회장,  10. 생명보험협회 부회장,  
11. 손해보험협회 부회장, 12.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부회장,  13. 시중은행 간사은행 전무,  
14. 지방은행 간사은행 전무,  15. 외국은행 국내지점 대표기관의 장,  16. 한국예탁결제원 전무,  
17. (주) 코스콤 전무이사,  18.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19. 국제금융센터 부원장

3. 외환전산망 운영협의회

외환전산망 운영협의회는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제6장에 따라

외환전산망 참가기관간 실무적 협의를 위한 비상설 실무협의기구이다.

동 협의회는 한국은행 국제국장을 의장으로 하고 한국은행(외환정보집중기관), 
보고의무기관, 중계기관 및 이용기관의 외환전산망 업무담당 직원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사는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정보팀장이 맡는다.

외환전산망 운영협의회에서는 ①보고서의 신설, 전면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보고의무기관, 중계기관 및 이용기관의 보고절차 또는 이용절차의

표준화 등에 관한 사항, ③이용기관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④외환전산망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안건 중 한국은행 국제국장이 운영협의회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⑤기타 한국은행 국제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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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외환전산망 보안 및 장애 대책

1. 보안 관리

  외환전산망에는 외환거래에 관한 집계형 자료 뿐만 아니라 거래자의

인적정보를 포함한 개별 거래내역도 입수되기 때문에 철저한 보안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외환전산망은 고도의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다. 
외환전산망의 보안체계는 크게 물리계층과 논리계층 보안으로 구분되며

각각 2단계로 세분화된 보안관리 정책이 사용되고 있다. 

<표 1-4>
외환전산망 보안 체계 단계별 세부내용

보안계층 세부단계 세부내용

물리계층

[1] 통신회선 보안

▪ 한국은행과 참가기관은 전용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불특정 다수의 
외환전산망 접근을 방지

▪ 사용자는 반드시 중계 기기나 웹서버를 통하여 외환전산망에 접속하
도록 접속지점(access point)을 제한

[2] 통신장비 보안

▪ 외환전산망 접속기관은 반드시 통신회선 종단에 금융전산망 전용 
고비도(高秘度) 보안장비를 설치
(다만 ｢외환전산망 전산업무 운영절차｣ 제3조에 따라 참가기관은 외환전
산망 접속에 필요한 통신회선과 통신장비를 한은금융망과 공동으로 사용
할 수 있음)

논리계층

[3] 운영체제 보안

▪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 차원에서 외환전산망 서버에 대한 
각 사용자의 접근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만 허용

▪ 각 서버에 전문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
▪ 업무수행상 필수적인 이용자만 선별한 후 기관별/그룹별로 권한을 부

여하여 최소한의 데이터만 이용토록 함

[4] 프로그램 보안

▪ 외환전산망의 기본 프로그램들을 업무그룹별로 분류하고 등급을 부여한 
뒤 사용권한을 가진 사용자만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

▪ 프로그램 사용기록(로그)을 유지하여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그 경과를 추적

<그림 1-3>  외환전산망 보안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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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 대책

일부 기기의 장애로 인하여 전체 외환전산망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환전산망은 주요 서버, 통신기기 및 통신회선 등을 이중화하거나 
장애대책이 갖추어진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DB 파손 시 최대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시스템 파일, 자료 및 DB를 백업하여

보관하며 특히 백업 자동화 장치를 DB서버에 장착하여 백업업무를

자동화하였다.





제2장
보고업무 개요

제1절 외환전산망 관련 주요 업무

제2절 외환전산망 홈페이지 접속

제3절 외환전산망 홈페이지 기본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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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외환전산망 관련 주요 업무

1. 외환전산망 보고관리체계 수립

가. 보고관리체계 수립

모든 보고기관은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제4조에 따라 보고서의

송신담당자, 송신확인자, 송신관련 전산담당자 및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외환전산망 보고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업무담당자중 송신담당자의 경우 보고서를 실제로 작성하는 직원을 말하며, 
보고서가 내부 전산시스템으로부터 자동 생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직원을 송신담당자로 등록해야 한다. 
한국은행 등 이용기관은 보고서 입력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송신담당자

또는 송신확인자 등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다. 

<표 2-1>
외환전산망 업무담당자 구분

구분 담당자 담당업무 및 책임범위

총괄 총괄책임자
외환전산망의 모든 업무담당자를 관리하는 총책임자
  ㆍ 전체 보고서 작성 및 보고현황에 대한 상시감독 책임
  ㆍ 송신확인자, 송신담당자, 송신관련 전산담당자의 신규ㆍ변경 등 관리

보고서
작성

송신확인자
보고기관을 대표한 보고서 전담 책임자
  ㆍ 보고서의 정확성 및 제출시한 등에 대한 책임
  ㆍ 보고서 이용기관의 모니터링 등에 대한 협조

송신담당자
보고서의 실질 작성자 및 공지사항 전달자
  ㆍ 보고서의 작성, 입력, 송신 등에 대한 책임
  ㆍ 외환전산망 공지사항 등의 수시 점검 및 전달

보고서
전송

송신관련
전산담당자

외환전산망 보고서의 송신업무를 담당하는 전송 책임자
  ㆍ 보고서의 원활한 전송 등의 책임
  ㆍ 보고양식 및 시스템 변경 등 전산업무 수행

주 :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절차｣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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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고자료의 정확성 확인 

송신담당자 및 송신확인자는 규정상 보고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송신담당자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송신확인자는
보고자료의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보고자료를 송신하기

전에 담당 총괄책임자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 외환전산망 업무담당자 등록

보고기관은 보고관리체계가 수립되면 이를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정보팀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직접연결기관(중계기관 포함)은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에서

보고서별 업무담당자를 직접 등록ㆍ변경할 수 있으며, 간접연결기관은 중계기관
또는 한국은행 앞 의뢰하여 등록할 수 있다.

만약 서면 통지를 해야 할 경우에는 ‘외환전산망 업무담당자 통보서’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절차｣ <별지 제6호 서식> ⟹ p243)를 작성하여 외환정보팀
앞으로 제출한다.

▞ 업무담당자 등록 방법 안내

▪ 직접연결기관 : 외환전산망 홈페이지 등록 ⟹ p161
▪ 간접연결기관 : 중계기관 이용 ⟹ p163

라. ID관리자(사용자관리자) 지정

사용자관리자 지정은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로 간접연결기관은 해당되지 않는다.

 보고기관별로 ID관리자(사용자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장기간
미사용 등으로 사용자관리자ID가 삭제된 경우 ‘외환전산망 사용자관리자

등록신청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외환정보팀에 제출하여 신규 사용자관리자를
등록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사용자관리자가 존재할 경우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관리자의 추가 및 삭제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ID관리자(사용자관리자)는 외환전산망 사용자ID를 신청한 직원에

대해서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제4조 제4항에 따라 보안관련 서약서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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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ID 등록ㆍ변경ㆍ삭제 등 주요 사용자 관리 ⟹ p136

▪ 외환전산망 사용자관리자 등록신청서: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별지 제1호 서식> ⟹ p213

▪ 보안관련 서약서: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별지 제2호 서식> ⟹ p214

▞ ID관리자(사용자관리자)의 기본 업무

① 보고기관 내부직원들의 사용자ID 등록ㆍ변경ㆍ삭제 신청 등을 담당
② 외환전산망에 게시되는 공지사항 등을 확인하여 관련 부서로 통지하는 역할 수행
③ 사용자ID를 신청한 직원으로부터 보안관련 ‘서약서’를 제출받아 보관
④ 보고서별 업무담당자 등록 및 변경
⑤ 보고서 제출 면제 및 재등록 신청

2. 보고서 제출 면제 및 재등록 신청

가. 보고서 제출 면제

보고기관은 일정 기간 이상 거래실적이 없고, ‘해당사항 없음’ 보고를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해당 보고서에 대한 제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일정
기간이란 일보의 경우 3개월, 월보는 6개월, 분기 및 반기보는 1년 이상을

말한다. 단, 금융감독원 소관 보고서의 경우 면제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였지만 외환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외환업무를 중단 또는 폐쇄한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보고서
제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표 2-2>
보고서별 제출면제 승인기준 기간

보고서 구분 일보, 주보 월보, 반월보, 10일보 분기보, 반기보

면제신청
승인기준 3개월 6개월 1년

보고서 제출 면제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직접연결기관은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에서 [시스템운영] > [보고대상보고서관리] > [면제신청]을 이용하고, 
간접연결기관은 ‘보고서 제출면제(재등록) 신청서’(｢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절차｣ 
<별지 제2호 서식> ⟹ p239)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국제국 외환정보팀)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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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외환정보팀은 보고서 제출면제 신청내역을 접수하여 보고서

소관팀에게 안내하고 보고서 소관팀은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보고서 제출면제 신청의 승인여부는 직접연결기관의 경우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간접연결기관은 한국은행 담당자가

팩스 등으로 통보한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 제출면제 보고서의 재등록

보고기관은 제출 면제된 보고서와 관련하여 보고대상 거래실적이 발생하면

반드시 해당 보고서에 대한 재등록 신청을 하고 보고를 재개하여야 한다.

재등록 신청의 경우 제출면제 신청과 동일하게 직접연결기관은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의 [보고대상보고서관리] > [재등록신청]을 이용하고, 간접연결기관은 
‘보고서 제출면제(재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외환정보팀 앞으로 제출한다. 
다만 보고서 재등록시에는 보고대상 거래실적이 발생한 작성기준일자(전송일자가
아님에 유의)를 명시해야 한다.

<그림 2-1>  보고서 제출 면제 절차

▞ 보고서 제출 면제 또는 재등록 방법

▪  직접연결기관 :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의 [보고대상 보고서관리] ⟹ p155

▪  간접연결기관 : 외환정보팀앞 ‘보고서 제출면제(재등록)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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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서 작성 및 보고현황 점검

가. 보고서 작성기 이용

보고기관의 보고서 담당자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보고서 목록, 
보고서 레이아웃, 전산 체크로직, 보고서별 작성방법 등의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보고서와 관련된 주요 개념들 및 각 보고서별 세부 작성방법은 “제3장
보고서 작성” 편과 “외환전산망 보고업무 편람(II): 보고서별 작성방법”을
참조한다.

외환전산망에선 엑셀입력프로그램을 이용한 보고서 작성 방식이 아닌

새로이 개발된 보고서 작성기를 이용한다. 직접연결기관은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의 [보고서작성] > [보고서작성기]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면 된다. 간접연결기관은 해당 중계기관으로부터 [보고서작성기]를
받아 작성해야 한다.

나. 공지사항 확인

보고서 신설 및 변경 등에 대한 주요 사항은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게시되므로 직접연결기관의 보고서 담당자는 수시로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간접연결기관의 경우
각 중계기관이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해당 기관에

전달하므로 중계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공지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고기관별로

사용자관리자(ID관리자) 등을 공지사항 확인자로 지정함으로써 동 담당자가

공지사항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외환정보팀과 원활한 협의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 보고현황 점검

보고기관은 보고대상 보고서가 전부 제출기한 내에 정확하게 보고되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보고기관은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서 제공하는 
[보고서작성] > [월중 보고서 입수현황 점검표] 등을 통해 보고서 보고현황

점검을 해야 한다. 보고현황 점검과 관련해서는 “제5장 보고현황 점검”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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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은행이 실시하는 월중입수현황점검 이외에 보고기관은 매월 ‘월중
보고서 입수현황 점검표 확인서’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절차｣ <별지 제1호
서식> ⟹ p238)에 보고서 미입수율을 기재한 후,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1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참고▞ 보고업무관련 문의

○ 사용자ID 등록 및 변경, 업무담당자 지정, 보고서 제출면제 및 재등록, 보고서 작성기 사
용법,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관련업무 등 외환전산망과 관련된 일반 업무에 대해서는 국
제국 외환정보팀에 문의하고, IP주소 등록을 비롯한 전산서버와 망접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전산정보국 정책시스템팀에 문의한다.

○ 다만 특정 거래실적에 대한 보고대상 여부 판단, 보고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특이 거
래에 대한 보고방법 등 각 보고서별 세부 작성방법에 대한 문의는 ｢외환전산망 보고업
무 편람(II)｣에 기재되어 있는 소관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표 2-3>
외환전산망 보고업무 문의처

보고업무 구분 문의대상부서 연락 전화번호

사용자ID 등록ㆍ변경ㆍ삭제
보고서 제출면제ㆍ재등록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국제국 외환정보팀

759-5534

보고서 전송 오류
엑셀입력프로그램 사용법

759-5539, 5538, 5537

기타 일반사항 759-5534, 5539, 5788

각 보고서 세부 작성 요령 및 기준 보고서 소관부서 외환전산망 보고서 목록 참조

외환전산망 접속관련 전산사항
(접속기기 IP주소 등록) 전산정보국

정책시스템팀
759-4606, 4604

일괄전송규약 문의

⋇ 국제국 외환정보팀 - 팩스번호 : 759-5530, 이메일주소 : forexinfo@bok.or.kr

mailto:forexinfo@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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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외환전산망 홈페이지 접속

1. 외환전산망 홈페이지 접속

직접연결기관은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웹)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컴퓨터의 IP주소가
한국은행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IP주소가 등록된 컴퓨터에서 MS 
익스플로러나 크롬 등의 인터넷 브라우저를 실행시킨 후 다음 주소를

입력하면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난다.

ㆍ 외환전산망 홈페이지    :   http://feis.bok.or.kr
ㆍ 테스트용 홈페이지    :   http://feistest.bok.or.kr

<그림 2-2>  외환전산망 홈페이지 접속 첫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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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날 경우에는

IP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웹주소 입력시 ‘http://’를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MS 익스플로러가 아닌 크롬 등 여타 웹브라우저에서는 화면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MS 익스플로러를 사용해야 하며, 
로그인 화면에서 ‘사용자번호 저장’박스를 체크하면 PC에 30일간 ID만
저장된다.

한편 각 보고기관이 보고서 전송, 코드 조회 등 홈페이지의 주요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은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와 동일한 환경을 갖춘

테스트용 홈페이지(http://feistest.bok.or.kr)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2-3>  외환전산망 홈페이지 초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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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용자 비밀번호 관련 주의사항 

○ 비밀번호 생성 규칙

▪ 비밀번호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만 가능하다.
▪ 비밀번호는 영문자와 숫자(a-z, A-Z, 0-9), 특수문자를 모두 각각 1개 이상 포함하여 
   9자리 이상으로 부여해야 한다.(최대 16자리)
▪ 특수문자의 경우 !, @, #, $, %, ,̂ &, *, ‘,(쉼표)’ 까지만 허용된다.
▪ 비밀번호는 사용자ID와 다르게 입력한다.
▪ 비밀번호는 동일한 문자열을 반복할 수 없다.
▪ 비밀번호에 연속되는 숫자, 연속되는 문자열은 입력할 수 없다.

○ 비밀번호 초기화시 기본값

▪ 암호 초기화 신청시 부여되는 비밀번호의 기본값은 총 9자리로, 
   fx + 각 사용자ID의 뒷 6자리 + !              ex) fx041122!
▪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앞6자리를 사용한 적이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기본값을 

변경하였음을 유의하고, 암호 초기화후 첫 접속시 반드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 비밀번호는 매 90일마다 정기적으로 변경하도록 외환전산망에서 권고하고 있다.

○ 사용자ID 사용정지

▪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3회 잘못 입력하거나 90일간 접속하지 않으면 사용자ID가 사용정지 
된다. 이 경우 보고기관내 ID관리자에게 사용정지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ID관리자가 사
용정지된 경우는 외환정보팀에 사용정지 해제를 요청)

▪ 사용자ID가 사용정지된 후 90일이 경과하거나 비밀번호 변경후 180일 이내에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으면 사용자ID가 외환전산망에서 자동 삭제됨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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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환전산망 홈페이지 접속을 위한 PC 환경 설정

가. 최적 해상도 설정

외환전산망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한 모니터의 최소 해상도는 1024 × 
768 픽셀(pixel)이다. 화면 해상도는 바탕화면의 [시작] > [제어판] > [모양 및 
개인 설정] > [화면 해상도 조정]에서 조절할 수 있다.

<그림 2-4>  해상도 설정 화면

나. 팝업 차단 해제

팝업 차단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일부 메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팝업 차단 기능을 해제하려면 아래와 같이 익스플로러 메뉴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에서 ‘팝업 차단’을 해제한다. 또는 전체 팝업

차단기능을 사용하면서 외환전산망 홈페이지 주소만 예외적으로 팝업을

허용하게 설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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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팝업 차단 해제

 (예시) 인터넷 익스플로러 9.0 화면

 (예시) 팝업차단 사용하면서 외환전산망 홈페이지만 팝업 허용하는 방법 - 인터넷 
익스플로러 9.0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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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등록

외환전산망 홈페이지 주소(http://feis.bok.or.kr)를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로 
등록해두면 홈페이지 이용이 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

<그림 2-6>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등록

라. 첨부파일 다운로드

외환전산망의 [자료실]이나 [보고관련 자료받기] 등에서 한글명으로 된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날

경우 익스플로러의 환경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야 한다.

익스플로러 메뉴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고급] 탭에서 ‘UTF-8 
URL보내기’의 체크 표시를 해제한 후 ‘확인’을 선택한다. 그리고 익스플로러

창을 모두 닫은 후 다시 새 창을 띄워서 외환전산망에 재접속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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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UTF-8 설정 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9.0

마. 조회결과 화면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월중 보고서 입수현황 점검표와 같은 일부 홈페이지 화면에서는

‘Rexpert’라는 리포팅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외환전산망 웹에 최초로

접속하여 로그인을 성공할 경우 자동으로 설치된다. 

하지만 종종 아무런 설명 없이 조회를 할 수 없는 화면만 나타나는 경우

외환전산망 홈페이지 상단의 [커뮤니케이션] > [자료실]의 첨부파일을

저장한 후 실행하여 ‘Rexpert’를 수동설치한다.(첨부파일을 바로 실행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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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Rexpert 수동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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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외환전산망 접속을 위한 전산준비사항(직접연결기관)

○ 보고기관은 외환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산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구비해야 한다.

○ 통신회선의 경우 공급업체가 서로 다른 전용회선 2회선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외환전산망 전산
업무 운영절차｣ 제3조에 따라 외환전산망에 사용될 통신회선 및 통신장비는 ｢한국은행 금융결제
망 전산업무 운영절차｣에서 정한 장비와 공동 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한국은행금융결제망 전
산업무 운영절차」의 보안대책을 준수해야 한다.

○ 외환전산망의 접속방식은 전용회선에 의한 TCP/IP 프로토콜 사용이다. 따라서 신규 접
속기관은 ‘외환전산망 접속장비 규격’에 따라 장비를 구비한 후, “외환전산망 접속신청
서”(｢외환전산망 전산업무 운영절차｣ <별지 제1호 서식>, p254)를 접속예정일 7영업일 
전까지 한국은행 전산정보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참가기관은 외환전산망 접속용 전산기기의 신규, 변경, 삭제 등록이 필요한 경우 외환전산
망을 이용하여 처리희망일 3영업일 전까지 당해 기기에 대한 정보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외환전산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환전산망 접속기기 등록신청서”(｢외환전산
망 전산업무 운영절차｣ <별지 제2호 서식>, p255)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표 2-4>
외환전산망 접속장비 규격

구분 규격

통신회선
ㆍ 공급업체가 서로 다른 전용회선 2회선
  * 한국은행 재해복구센터 접속용은 공중망 1회선

통신
장비

보안장비
ㆍ 한국은행 보안시스템과 접속이 가능한 장비
ㆍ 1대 이상

라우터

ㆍ 인터페이스 규격
   - 시리얼 포트 2개 이상
   - 이더넷 포트 1개 이상
ㆍ 한국은행 통신장비와 접속이 가능한 장비
ㆍ 1대 이상

접속
기기

서버
ㆍ TCP/IP용 소켓통신 가능 서버
ㆍ 일괄전송 및 온라인 프로그램 실행 가능
ㆍ 프로덕션용 1대 이상, 테스트용 1대 이상

PC (웹사이트 이용)

ㆍ 아래 프로그램의 원활한 실행이 가능한 사양
   - 최신 MS Internet Explorer
   - 한국은행이 배포하는 보고서작성기 프로그램
    (엑셀입력프로그램 포함)

소프트
웨어

일괄전송 프로그램1) ㆍ 한국은행이 정한 「일괄전송 접속규약」을 준수하여 개발

온라인 프로그램1) ㆍ 한국은행이 정한 「온라인 접속규약」을 준수하여 개발

보고서생성 프로그램2) ㆍ 한국은행이 정한 보고서별 형식을 준수하여 개발

주 : 1) 일괄전송 및 온라인 프로그램의 개발은 외환정보시스템 웹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생략 가능
    2) 보고서생성 프로그램의 개발은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보고서작성기 입력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생략 가능

○ 아울러 보고기관은 보고자료에 개별거래내역과 인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한국은행 
전산정보국에서 수립한 보안대책에 따라 기술적ㆍ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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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외환전산망 홈페이지 기본 이용안내

외환전산망 홈페이지는 보고서 전송·관리 이외에 공지사항, 자료실, 
질의응답, 전자우편 등의 부가적인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2-9>  외환전산망 홈페이지 초기화면

<그림 2-9>에서 화면 중단에 위치한 상자에 최근 1주일간 등록된 공지사항, 
질의응답 등이 표시되며 오른쪽 상단에는 자료실, SITEMAP 등 주요
부가기능으로 이동할 수 있는 메뉴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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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지사항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제33조에 따르면 외환전산망 업무와 관련된 
정보 교환은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등에 의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보고기관 업무 담당자는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반드시 공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공지사항은 화면 중단 박스의 [공지사항]을 선택하면 조회할 수 있다. 
공지사항 목록에는 해당 공지사항이 적용되는 대상기관이 적혀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해당되는 공지사항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0>  외환전산망 홈페이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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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실

자료실은 외환전산망과 관련된 규정, 보고관련 및 업무참고 자료가

게재되어 있다. 우측 상단의 ‘자료실’을 선택하면 조회할 수 있으며 말머리

또는 제목으로 검색할 수 있다. 

<그림 2-11>  외환전산망 홈페이지 - 자료실

3. 질의응답

‘질의응답’은 보고서 작성이나 시스템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한국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는 게시판이다. ‘질의응답’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은 본인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외환전산망 사용자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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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외환전산망 홈페이지 - 질의응답

4. 전자우편

보고기관을 비롯하여 이용기관, 중계기관 등 외환전산망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들은 ‘전자우편’ 기능을 통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거나 자료를 송수신할

수 있다.

전자우편을 쓰기 위해서는 화면 좌측의 ‘우편’ 메뉴를 클릭한 후 우측의

‘전자우편 쓰기’를 선택하면 된다. 수신처는 ‘수신처 선택’ 단추를 선택하면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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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외환전산망 홈페이지 - 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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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부가기능

가. 비밀번호 변경

외환전산망에서는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토록 보안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나, 사용자 본인 스스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서 ‘마이페이지’ 단추를 선택한 후 좌측 ‘내정보관리’를 선택하면

된다. 

<그림 2-14>  비밀번호 변경 화면

비밀번호 저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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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합검색

통합검색은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에 등록된 공지사항, 자료실, 질의응답
등에 대한 통합 검색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2-15>  외환전산망 홈페이지 - 통합검색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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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AQ 및 시스템 운영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의 ‘FAQ’ 메뉴에서는 외환전산망 사용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그림 2-16>  외환전산망 홈페이지 – 커뮤니케이션

한편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의 ‘시스템운영’ 메뉴에는 사용자 ID/IP 관리, 
보고담당자관리, 보고대상보고서 관리 등 각 참가기관들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2-17>  외환전산망 홈페이지 – 시스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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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보고서 관련 기본개념

1. 보고서 목록

보고서 목록에는 보고의무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모든 보고서와 관련하여

보고서번호, 보고서명, 보고의무기관 범위, 보고주기, 보고시한, 보고점포그룹 
구분, 보고서 소관 부서(기관) 및 연락처 등의 상세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보고의무기관의 담당자는 동 목록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할 보고서의 종류를 
파악한 뒤 해당 거래실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 목록은 본 편람 Ⅱ권이나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의 [기초보고서] > 
[보고서 종합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고서 중에는 보고기관별로 보고주기, 보고점포그룹 구분, 보고서
소관 부서(기관)가 각각 다른 경우가 있으며, 이에 따라 보고할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시▞ 보고기관별로 보고점포그룹이 상이한 경우

FX2006 보고서(파생결합상품거래)의 경우 예금은행은 보고대상 보고점포그룹이 1(본점일반), 2(본
점역외)로 지정되어 있어 보고점포그룹별로 2개의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해야 하는 반면, 보
험회사의 보고대상 보고점포그룹은 1(고유계정)만 지정되어 있어 1개의 보고서만 만들어 보고
하면 된다.

<표 3-1>  외환전산망 보고서 목록(예시)

NO 보고서
번  호 보 고 서 명 보고의무기관 보고

주기
보고
시한

1 FX0001 수출환어음 매입(추심)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 일 익영업일 
11시

2 FX0002 L/C 통지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 일 익영업일 
11시

3 FX0003 수출환어음 C/A(입금처리)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 일 익영업일 
11시

4 FX0004 수출환어음 부도 및 상환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 일 익영업일 
11시

5 FX0005 수입 개설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 일 익영업일 
11시

6 FX0006 수입 조건변경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 일 익영업일 
11시

7 FX0007 수입 결제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 일 익영업일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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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레이아웃

보고서 레이아웃은 보고서별로 보고해야 할 항목들을 규정하고, 보고항목별로
입력형식, 데이터 길이, 입력대상 데이터의 값, 관련코드 등을 정해 놓은 일종의
보고서 전산체계에 대한 규약이다.

따라서 각 보고의무기관은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물론이고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에도 반드시 보고서 레이아웃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 각 보고서별

레이아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외환전산망 보고업무 편람(II) : 보고서별
작성방법｣에 담겨 있다.

<그림 3-1>  보고서 레이아웃(예시)

외환전산망으로 전송한 보고내용이 보고서 레이아웃에 정의되어 있는

입력형식, 데이터 길이 등의 주요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보고서는

정상적으로 입수 처리되지 않는다.

가. 항 목

보고서에 입력해야할 사항을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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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필 수

보고항목별로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사항인지,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사항인지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선택입력사항인

항목도 특정 조건하에서는 반드시 입력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예외사항이 자주 발생하는 보고항목에 대해서는 보고서 레이아웃의

‘비고’에 주의사항을 표시해 두었다.

예시▞ 선택입력사항인 보고항목을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경우

FX0012 보고서(당발송금)의 ‘지정항목코드(20번 항목)’은 보고서 레이아웃에서 선택입력사
항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대상인 경우에는 지정 사유코드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는 예외사항이 존재한다.

<표 3-2>
보고서 레이아웃 - 필수항목

값 내  용

M ▪ 필수입력사항(Mandatory), 보고서 작성시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항목 

O
▪ 선택입력사항 (Optional), 다만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반드시 입력해야 할 

경우도 있다

X ▪ 보고서가 입수되면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서 자동 입력하는 항목*

Z ▪ 한국은행의 보고서 소관 담당자가 직접 입력하는 항목*

 * 자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고내용을 생성하는 보고기관은 동 항목을 생략한 후 데이터를 전송해야 한다

다. 속 성

보고항목 입력값의 형태를 정의한다. 즉 입력해야 하는 값에 숫자만 입력할
수 있는지, 영문ㆍ숫자를 모두 입력할 수 있는지, 몇 자리까지 입력이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한 입력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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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보고서 레이아웃 - 속성

값 내  용

X( )

ㆍ 문자(특수문자 포함) 및 숫자 모두 입력 가능
ㆍ ( ) 안은 보고항목의 길이(byte)
    (예) X(30) : 한글, 영문, 특수문자, 숫자 등을 30byte 이내로 입력 가능

(한글은 1자당 2byte, 기타 1자당 1byte)

9( )

ㆍ 양(+)의 숫자만 입력 가능
ㆍ ( ) 안은 소수점 이하 자리를 포함한 보고항목의 길이
    (예) 9(15, 2) : 소수점 이하를 2자리로 하여 총 15자리 이내의 숫자를 입력 가능
        (9(5,2)의 경우 최소 000.00에서 최대 999.99까지 입력 가능)

S9( )

ㆍ 음(-)의 숫자를 포함하여 숫자만 입력 가능
ㆍ ( ) 안은 소수점 이하 자리를 포함한 보고항목의 길이
    (예) S9(15, 2) : 양수인 경우 소수점 이하를 2자리로 하여 총 15자리 이내의 숫자가 입력 가능하며 

음수인 경우 음의부호가 1자리를 차지하여 총 14자리 이내의 숫자가 입력 가능함
        (S9(5,2)의 경우 최소 –99.99에서 최대 999.99까지 입력 가능)

참고▞ 바이트(byte)

○ 바이트(byte)란 컴퓨터가 하나의 문자를 표현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기본 단위이다. 일
반적으로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 등에 대해서는 1자를 표현하기 위하여 1바이트가 필
요한 반면, 한글과 한자 등 동양권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2바이트가 필요하다.

라. 길 이

보고항목별로 요구되는 데이터의 길이를 나타내며 기본단위는 바이트

(byte)이다. 주의할 점은 보고항목의 길이에는 소수점 부호까지 포함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속성이 9(15, 2)인 보고항목의 경우 길이는 16바이트(숫자
15자리 + 소수점 부호)가 된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 입력하는 데이터의 길이는 보고서 레이아웃에서

요구하는 길이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시▞ 보고서 레이아웃 길이

FX0012(당발송금) 보고서에서 ‘송금외화금액(13번 항목)’의 경우, 속성이 S9(15, 2)이므로 길이
는 16바이트가 된다. 송금금액이 1,234,567,890이라면 보고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입력하여야 
한다.
1,234,567,890   →   ***1234567890.00  : *은 빈칸(space)을 의미
                →   0001234567890.00

한편 보고서 생성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은 해당 보고서를 전송하기 위한

규약(전문)의 길이인 보고서의 전체 길이를 준수해야 한다. 보고서내
보고항목별 길이를 모두 합하면 보고서의 전체 길이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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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KEY항목여부

해당 보고항목이 “KEY”값인지 여부를 표시하는 란이다. “Y”인 경우

“KEY”값이라는 의미이다. “KEY”값이란 보고기관들이 전송한 데이터 각각을

고유한 값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값을 말하며, 각 보고서별 특징을

고려하여 “KEY”로 지정되는 항목은 달라진다. 

따라서 보고담당자가 입력한 데이터 중에 “KEY”로 지정된 항목이 모두

일치하는 데이터가 2개 이상 존재할 경우, “KEY”가 아닌 항목의 값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동일 데이터로 판정하여 오류 처리하므로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바. 분석항목명

각 보고항목을 입력할 때 참고할 코드목록이나 항목명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분석항목명에 “(CODE 221)”이 적혀있다면, 221번 코드목록(매입추심구분)을
참고하여 해당 코드값을 입력하라는 뜻이다. 다만 외환전산망에서는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코드목록을 다양한 화면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보고서

담당자들이 모든 코드목록을 인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사. 비 고

해당 보고항목을 입력할 때 참고하거나 주의할 사항을 표시한다. 주로 자주 
사용하는 코드값이나 주의사항을 기입하지만, 설명할 양이 많거나 세부적으로 
설명해야 할 경우에는 보고서 레이아웃과 함께 첨부되는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과 ｢체크로직｣에 별도로 주석을 달기도 한다. 

따라서 보고서 작성자는 각 보고서 레이아웃은 물론이고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과 ｢체크로직｣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과

｢체크로직｣은 [기초보고서] > [보고서 종합정보] 또는 ｢외환전산망 보고업무

편람(II) : 보고서별 작성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고서작성에 필요한 코드목록을 확인하는 방법

▪ 보고서 작성시 해당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코드를 보고서작성기(Web,배포용) codes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외환전산망의 아래 메뉴에서 필요한 코드를 조회할 수 있다.

   - [기초보고서] > [보고서종합정보]
   - [시스템운영] > [외환정보시스템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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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건별 보고서 및 집계형 보고서

건별 보고서는 개별 거래실적을 모두, 집계형 보고서는 개별 거래실적을
특정 항목별로 집계하여 입력토록 설계된 보고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보고항목 중에 레코드번호 항목이 없는 보고서는 건별 보고서, 
레코드번호 항목이 있는 보고서는 집계형 보고서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부

집계형 보고서는 전산상 이유로 레코드번호 항목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건별 보고서와 집계형 보고서는 각각 보고서의 전송ㆍ수정ㆍ삭제 방식이

상이하므로 보고서 작성에 앞서 [기초보고서] > [보고서 종합정보] 또는
｢외환전산망 보고업무 편람(II) : 보고서별 작성방법｣에서 보고서의 형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보고서 작성 프로그램

직접연결기관은 외환전산망 홈페에지 메뉴 [보고서작성] > [보고서작성기]에
있는 ‘웹 보고서 작성기’를 통하여 보고서를 입력·보고할 수 있다. 

<그림 3-2>  웹 보고서 작성기 메뉴

간접연결기관 및 일부 직접연결기관은 ‘배포용 보고서 작성기’를 이용해

보고서를 입력·보고할 수 있다. 다만 이들 기관들은 이용하는 보고서의 레이아웃
등이 변경될 경우 ‘배포용 보고서 작성기’를 새로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 ‘배포용
보고서 작성기’는 외환전산망의 [커뮤니케이션]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 간접연결기관의 경우 중계기관으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다. 

보고서작성기의 구체적인 사용방법은 '제2절 보고서 작성 및 제출하기‘(p74)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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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보고서 작성기

4. 코드목록 

코드목록은 보고서 작성시 입력해야 하는 각종 코드를 코드명과 함께

기재해 놓은 표이다. 각 코드목록은 (CODE 1), (CODE 14) 등과 같이

번호로 구분되어 있으며, 보고항목별로 코드목록을 참조하여 기입해야 할

경우에는 보고서 레이아웃의 분석항목명에 해당 코드번호가 적혀 있다.

보고서 작성기를 이용할 경우, 작성기 하단 ‘Codes 탭’에 코드목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코드목록을 참고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자체적인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보고기관은 다음과 같은 데이터코드 설계서를

참고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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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데이터코드 설계서 

<그림 3-5> 보고서작성기의 참조 코드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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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로직

외환전산망 시스템에서는 보고서 작성 담당자의 실수 등으로 잘못된

자료가 보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류검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송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한다. 오류검증을 통과한 보고서만 외환전산망

데이터베이스에 최종적으로 기록되며, 오류가 발견된 보고서는 외환전산망을

통해 해당 보고기관 앞으로 오류건수와 내역이 통보된다.

전산 체크로직은 외환전산망의 오류검증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점검항목을 의미한다. 보고서 담당자는 전산 체크로직을 참고하여 작성자료에
오류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서를 생성하는

기관은 전산 체크로직을 내부 시스템에 적용하여 오류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산 체크로직은 모든 보고서에 적용되는 ‘공통 전산 체크로직’과 특정

보고서에만 적용되는 ‘보고서별 전산 체크로직’으로 구분된다. 공통 전산 체크로직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오류 사례는 ‘제4장 보고서 전송/수정/삭제’에서 설명되며, 
보고서별 전산 체크로직은 ｢외환전산망 보고업무 편람(II) : 보고서별 작성방법｣에
설명되어 있다.

▞ 전산 체크로직 설명

ㆍ 보고서별 전산 체크로직 → ｢외환전산망 보고업무 편람(II) : 보고서별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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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보고서 작성방법(공통사항)

1. 공통 입력항목

가. 보고기관 코드

한국은행이 부여한 각 보고기관의 고유 코드값으로서 네 자리의 숫자로

구성된다. 코드목록의 (CODE 1)을 참조하거나 한국은행 외환정보팀 (☎
02-759-5534)에 문의하여 입력한다.

나. 취급점포 코드

실제 해당거래가 발생한 점포를 표시하는 항목이다. 은행은 금융결제원이

부여한 금융공동망코드(은행점포코드 또는 지로코드)의 마지막 4자리를
입력하고, 기타 금융기관은 자체 관리하는 점포코드 4자리를 입력한다.

다만 외화B/S 등과 같은 집계형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데이터를 생성한

점포의 코드를 입력한다.

다. 취급점포 소재지

실제 거래가 발생하였거나 데이터를 생성한 점포의 소재지를 표시하는

항목이다. 국내 점포의 경우 2015.8.1일 이전까지는 우편번호 6자리를 ‘-’ 
없이 연속해서 입력하였으나 2015.8.1일부터는 새 우편번호(5자리)를 반영하여
오른쪽 1칸을 공백(SPACE)으로 두고 입력한다. 

해외 점포는 BIC코드(SWIFT에서 부여하는 금융기관 식별코드)의 5~8번째
자리값 4자리를 입력한다. 다만 해외 점포의 BIC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점포의 우편번호를 대체하여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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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고점포그룹 구분

보고점포그룹은 거래취급점포 및 회계처리계정을 기준으로 구분한 보고대상 
외환거래주체의 범위이다. 보고점포그룹은 거래를 취급한 점포의 소재지에

따라 국내본지점, 국외지점(사무소 포함), 국외현지법인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국내본지점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 계정을 기준으로 일반(역내)계정, 
역외계정, 고객(신탁)계정으로 세분화된다.

다만 금융기관이 속한 업종에 따라 보고점포그룹에 대한 명칭과

계정구분명은 다소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투자매매ㆍ중개업 및

집합투자업에서는 일반계정이 고유계정이란 명칭으로 대체되어 사용된다.

보고대상인 보고서의 보고점포그룹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보고점포그룹별로
보고서를 따로 작성해야 한다. 즉 보고대상 보고점포그룹이 본점일반(1)과
본점역외(2)라면 각 보고점포그룹별로 2개의 보고서를 작성해 전송해야 한다. 

<그림 3-6>  보고점포그룹 계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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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보고점포그룹 종류

코드 보고점포
그룹 개요 포괄대상 거래

1 본점일반 국내본지점 역내계정

- 모든 보고대상 기관의 국내본지점 일반계정 취급분
  ▪ 외은지점은 국내점포의 일반계정 취급분
  ▪ 투자매매ㆍ중개업자와 집합투자업자는 고유계정
  ▪ 종금사는 리스계정 포함

2 본점역외 국내본지점 역외계정

- 모든 보고대상 기관의 국내본지점 역외계정 취급분
  ▪ 외은지점은 국내점포의 역외계정 취급분
  ▪ 투자매매ㆍ중개업자와 집합투자업자는 국외지점의 

고객계정 포함

3 국외지점 국외지점 및 사무소

- 모든 보고대상 기관의 국외지점 취급분
  ▪ 외은지점은 해당사항 없음
  ▪ 투자매매ㆍ중개업자와 집합투자업자는 국외지점의 

고객계정 포함

4 현지법인
국외현지법인 및
Paper Company

- 모든 보고대상 기관의 해외 현지법인 취급분
  ▪ 외은지점은 해당사항 없음
  ▪ 투자매매ㆍ중개업자와 집합투자업자는 국외현지

법인의 고객계정 포함

5
고객계정
(신탁계정)

투자매매ㆍ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 투자매매ㆍ중개업자 : 고객계정
- 집합투자업자 : 신탁계정

6 본점종합

은행ㆍ종금:
본점일반(1)+본점역외(2)

투자매매ㆍ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본점일반(1)+고객계정(5)

- 주로 외화B/S 및 포지션 관련 보고서에만 해당
  (대부분의 건별 보고서는 해당 없음)

7 국외종합 국외지점(3)+현지법인(4) - 주로 외화B/S관련 보고서 및 금융감독원 보고서에만 해당
(대부분의 건별 보고서는 해당 없음)9 전체종합 본점종합(6)+국외종합(7)

마. 작성기준일자

작성기준일자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날짜가 아니라 해당 보고실적이

발생한 일자를 의미한다. 일보의 경우 실적발생일자(거래일자 등)를
입력하여야 하나, 작성기준일자가 애매모호할 경우에는 B/S 반영일자를
입력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한 월보, 분기보 및 반기보인 경우 해당

월ㆍ분기ㆍ반기의 마지막 영업일이 아니라 보고주기의 마지막 일자를 각각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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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월보ㆍ분기보ㆍ반기보의 작성기준일자

2019년 3월 월보인 경우 작성기준일은 마지막 영업일인 29일(금요일)이 아니라 월의 
마지막 일자인 31일(일요일)이다. 이는 분기보 및 반기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바. 전송구분

전송구분은 전송한 보고서가 신규 전송분인지, 수정분인지, 기전송 보고서에
대한 삭제인지를 나타내는 항목이다. 

사. 기타(전송일자, 전송횟수, 처리번호, 레코드번호)

전송일자, 전송횟수는 보고서를 전송한 날짜와 당일중 해당 보고서를 전송한
횟수를, 처리번호는 보고서가 외환전산망으로 입수될 때 부여되는 번호를

말한다. 그리고 레코드번호의 경우 집계형 보고서에서 데이터별 인식번호를

의미한다. 동 항목들은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서 자동으로 입력된다. 

<표 3-5>
전송구분 코드

코드 코드명 내  용

1 신규
- 최초로 보고서를 전송할 때 또는 정상처리된 보고서를 삭제한 후 재전송할 때
- 오류로 한국은행에 입수되지 않은 보고서를 재전송할 때

2 삭제 - 보고내용 오류 등으로 정상 처리된 보고서를 삭제할 때

4 수정
- 정상 처리된 보고서의 KEY가 아닌 항목의 값을 수정할 때(건별 보고서)
- 정상 처리된 데이터의 특정항목을 수정할 때(집계형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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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보고서작성 관련 공통입력사항 정리

○ 취급점포 코드 부여

   ▪ 은행 → 금융결제원이 부여한 공동망코드의 마지막 4자리

   ▪ 기타 금융기관 → 자체 점포코드 4자리

      ✓ 집계형 보고서인 경우, 데이터를 생성한 점포코드 입력

○ 취급점포 소재지 부여

   ▪ 국내 점포 → (2015.8.1일 이전) 우편번호 6자리 입력 (‘-’ 부호는 생략)

(2015.8.1일 이후) 새 우편번호(5자리) + 공백(SPACE)

   ▪ 해외 점포 → BIC(SWIFT)코드의 5~8번째 자리값 4자리를 입력 → 해외 점포의 BIC코드가 없

다면 보고서를 작성하는 점포의 우편번호를 입력

○ 보고점포그룹 구분(명칭)

금융기관 종류 1 2 3 4 5 6 7 9

은행
본점
일반

본점
역외

국외
지점

현지
법인

고객계정
신탁계정

본점
종합

국외
종합

전체
종합

투자매매ㆍ중개업, 집합투자업,
보험, 투자일임업, 신탁업

고유
계정

-
국외
지점

역외펀드
현지법인

고객계정
신탁계정

본점
종합

국외
종합

전체
종합

종금, 리스, 할부금융
본점
일반

본점
역외

국외
지점

현지
법인

고객계정
신탁계정

본점
종합

국외
종합

전체
종합

투자매매ㆍ중개업(장내파생),
기타 금융기관

본점
일반

- - -
고객계정
신탁계정

본점
종합

국외
종합

전체
종합

○ 작성기준일자

   ▪ 해당 보고실적이 발생한 일자. 다만 월보/분기보/반기보 등의 경우 보고주기의 마지막 일자를 

입력(마지막 영업일자가 아님)

2. 거래주체 및 거래상대방 정보

건별 보고서에서는 대부분 개별 거래주체 또는 거래상대방의 정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거래주체 및 거래상대방 정보는 보고서를 전송할 때 가장 
빈번하게 오류가 발생하는 항목이므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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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래주체 ID

외환전산망 보고서에 입력할 수 있는 거래주체 ID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증권투자자ID,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BIC코드, 해당국가
법인번호, 기획재정부 문서번호, 채권투자자ID 등 총 9가지가 있다.

보고업무 담당자는 각 보고대상거래별로 <표 3-6>와 같이 먼저 거주자ㆍ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고 각각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세분한 뒤 적합한 거래주체 ID 
종류를 선택하여야 한다.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거래주체 ID를 선택해야

하며, 우선순위 해당 번호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 번호로 보고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은 증권투자자ID가 있을 경우 모든 거래에 있어서 동
번호를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국가의 법인번호가 없는 비거주자 외국단체에 한해

｢주민/사업자등록번호 구분｣을 “0(없음)”으로 입력하고, ｢주민/사업자등록번호｣ 
항목은 해당 보고기관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코드를 입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반드시 거래자정보 파악에 필요한 근거서류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참고▞ 거래주체 ID 종류 및 관리부서

구분코드 ID 관리부서

1 주민등록번호 행정자치부

2 사업자등록번호 국세청

3 증권투자자ID 금융감독원

4 외국인등록번호 법무부

5 여권번호 해당국가

6 BIC코드 국제은행간 자금결제기구(SWIFT)

7 해당국가 법인번호 해당국가

8 기획재정부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9 채권투자자ID 금융감독원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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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거래주체 ID 선택방법

거래자(고객) 구분 우선순위1) 후순위1)

거
주
자

내국인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➊ 주민등록번호 ✕

단체(기업, 금융, 정부) ➋ 사업자등록번호 ✕

외국인

증권투자자
(투자자ID 있는 개인)

➌ 증권투자자ID2) ✕

기타 개인
(투자자ID 없는 개인)

➍ 외국인등록번호 ➎ 여권번호

비
거
주
자

외국인

증권투자자
(투자자ID 있는 개인 및 단체)

➌ 증권투자자ID2) ➍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기타 개인
(투자자ID 없는 개인)

➎ 여권번호

기타 금융기관
(투자자ID 없는 금융기관)

➏ BIC코드
  * ➑기획재정부 문서번호3)

➐ 해당국가 법인번호
(BIC코드가 없는 경우)

기타 단체
(투자자ID 없는 기타 단체)

➐ 해당국가 법인번호
  * ➑기획재정부 문서번호3)

없음 (코드값 : 0)
    (해당국가 법인번호가
     없는 기타단체4)인 경우)

내국인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➎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의: 해외교포는 여권
번호로만 입력해야 함)

주 : 1) 각 항목앞에 붙은 번호는 ‘주민/사업자등록번호 구분’에 입력한 코드값을 말함
    2) 채권투자자ID(코드값: 9)는 현재 부여되고 있지 않으므로 증권투자자ID로 입력함

다만, 금융감독원 등록일자가 1998년 5월 17일 이전이고 채권투자자ID 번호가 7812번 이후인 
경우에는 채권투자자ID로 입력가능

    3) ➑ 기획재정부 문서번호’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등록업무(지정항목 62번)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
    4) 해당국가 법인번호가 없는 비거주자 외국단체에 대해서만 ‘주민/사업자등록번호 구분’을 ‘0’으로 입력하고 

‘주민/사업자등록번호’ 항목에는 보고기관별로 자체 생성한 코드를 입력. 그리고 반드시 거래자 정보파악에 
필요한 근거서류를 확보해 두어야 함

나. 거래주체 성격

거래주체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주체 성격을 분석하기 위하여

외환전산망에서는 중앙정부, 시중은행, 국내 공공기업, 국내 민간기업, 외국정부 
등 2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코드목록 중 (CODE 80)에
해당하므로 이를 참조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 표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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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거래주체성격 구분

거래주체
성격분류 코드값 포괄범위

중앙정부 111

- 중앙정부관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금순환통계에서 정부기업으로 분류되는 농림부(양곡관리특별회계 및 기금), 정보통신부(통

신사업특별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상․하수도, 병원, 주택, 지역개발 기금, 공영개발, 통합
공과금, 대구․인천지하철) 등

- 각종 기금(연금기금 제외)
   공공자금관리기금, 남북협력기금, 방송발전기금, 정보화통신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농지
관리기금, 여성발전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금강수계
관리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군인복지기금, 수산발전기금 등

- 공적금융
   국민주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예금보험기금, 정리금융공사의 

「금고계정」,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적자금상환기금, 한마음금융 등

- 사회보장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국민연금기금 및 공단특별회계, 

보훈기금, 산업재해예방기금,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고용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등

※ 위의 기금 및 여타부문으로 분류되는 기금을 제외한 기타기금은 민간법인으로 분류

지방정부 112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및 회계, 지방정부 설립 공공비영리 기관 
   자금순환통계에서 정부기업으로 분류되는 상․하수도, 지하철, 병원사업, 주택사업, 지역개발

사업, 공영개발사업, 통합공과금사업 등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분 포함

한국은행 211 ―

외평기금 212 ―

시중은행 213
- 신탁계정 포함
   국민은행, 한국외환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지방은행 214
- 신탁계정 포함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특수은행 215
- 신탁계정 포함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주), 수협중앙회

외은지점 216 - 외국은행 국내지점

개발기관 221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종합금융 222 - 종합금융회사

집합투자
업자

223 - 구 자산운용사

저축기관 224
- 농수축협 단위조합의 상호금융, 농협중앙회,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

마을금고, 체신예금(우체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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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주체
성격분류 코드값 포괄범위

보험기관 225

- 생명보험
   생명보험회사, 농협공제사업, 체신보험

- 손해보험
   손해보험회사, 한국수출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

증조합, 한국해운조합, 건설공제조합, 보증보험, 수협공제회
투자매매,
중개업자

226 - 구 증권기관 / 증권회사,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증권예탁결제원 등

금융투자
업자

230 ―

리스회사 231 - 리스회사

여신전문
기관기타

239
- 할부금융회사, 신용카드회사, 신기술금융사 등
  (리스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연기금 241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대한교원공제회, 체신관서공제조합

투자매매,
중개업자
(장내파생)

242 구 선물회사

국내기타
금융업자

249
- 중소기업창업투자, 팩토링회사, 파이낸스컴퍼니, 외국환중개회사, 

비금융환전영업자, 신용보증기관, 소액해외송금업자 등

국내
공공기업

310

- 정부관리기업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대한

주택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방송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공사, 농․수
협의 일반사업부문, 한국가스공사, SH공사,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부산교통공단, 
자산관리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감정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신문사 등

- 공공비영리기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소, 한국과학재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국토연구원, 서울대병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학술
진흥재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연구원, 한국해양연구소, 한국여성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
구원, 환경관리공단, 한국전기연구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보훈복지공단, 생명공학연구소, 
국립공원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과학기술연
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법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한
국청소년개발원,  통일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노동교육원, 산업기술정
보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신
발피혁연구소, 한국산업안전공단, 천문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소, 광주과학기술원, 한의학
연구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관광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소, 교통
개발연구원, 한국자치경영협회 등

국내
민간기업

311

- 민간법인기업
   타부문으로 분류된 것을 제외한 영리법인기업(주식, 유한, 합자, 합병회사 등), 

사업자단체(무역협회, 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철강협회 등)

- 비법인기업
   법인형태를 취하지 않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소득세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복

식부기 기장의무자 및 대규모 개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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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주체
성격분류

코드값 포괄범위

국내
개인기타

320

- 도시ㆍ농ㆍ어가 등의 가계, 개인기업중 비법인기업을 제외한 소규모 개인기업, 외국인 
거주자

- 민간비영리단체
   공공비영리기관 및 기업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무역협회, 상공회의소, 철강협회 등)를 제

외한 민간의 조사 및 과학연구기관, 사립학교 및 기타 서비스, 복지 서비스, 오락 및 문화 
서비스 제공기관, 종교단체 등을 말함. 재단의 형태를 갖춘 병원, 대학, 학교 등은 민간비
영리단체에 포함(개인병원은 법인의 형태를 갖춘 경우 민간법인으로 여타 소규모 개인병
원은 개인부문으로 분류)하며 기타 직능단체, 종교단체, 소비자단체, 학술단체, 정당, 노동
조합 등도 민간비영리 단체로 분류함

외국정부 410 - 외국중앙정부, 외국지방정부, 국내외국공관, UN군, 미군

국외
금융기관

510
- 외국 중앙은행, 외국 국영금융기관, 국외 민간금융기관, 외국투자펀드, 국제금융기구, 

국내은행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

국외기업 610 - 외국 국영기업, 국외 민간기업, 외국교포기업, 국내기업 해외지사

국외
개인기타

620 - 외국인, 해외교포, 국내체재 비거주자, 국제기구 등

참고▞ ‘비법인기업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거래주체성격 부여

▪ 비법인기업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보고하는 경우, 
보고의 편의를 위하여 거래주체성격구분 코드값은 ‘320’(국내 개인기타)로 보고해야 함

▪ 이는 공통 체크로직에서 비법인기업인 개인사업자를 ‘311’(국내 민간기업)으로 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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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거주성

거래주체 또는 거래상대방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구분하는 항목이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 및 동 시행령 제10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표 3-8>
거주성 판단기준

구분 대상자

거주자

1. 대한민국 재외공관
2.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국민
   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나. 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다. 그 밖에 영업 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다만 ①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 미합중국군대 등의 구성원·군

속·초청계약자와 미합중국군대 등의 비세출자금기관·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②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③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는 제외)

   가.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

비거주자

1.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2.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 미합중국군대 등의 구성원·군속·초청계

약자와 미합중국군대 등의 비세출자금기관·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3.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4. 외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다.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 그 밖에 영업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다.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한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가족은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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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적 및 소재지

국적은 거래주체 또는 거래상대방의 국적을 (CODE 25)를 참조하여 입력한다. 
예를 들어 미국이라면 “US”를 입력한다. 소재지는 거래주체 또는 거래상대방의
소재지를 입력하는 항목이나, 국내의 경우에만 우편번호를 입력하고, 국내가
아닌 경우에는 (CODE 25)를 참조하여 입력한다.

바. 기업규모구분

거래 주체 또는 거래상대방의 기업규모를 입력하는 항목으로 (CODE 74)을 
참조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의 기준에 따른다.

<표 3-9>
기업규모 구분

코드값 1 2 9

기업규모 구분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대기업

기타
(구분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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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거래주체ID와 거주성 분류 및 거래주체성격간 상호연결관계

○ ‘거래주체성격’ 정보는 분류기준이 다양하여 입력오류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다음 
표에 있는 거래주체ID, 거주성 분류, 거래주체성격간 상호연결관계를 참조하여 적합한 
‘거래주체성격’을 입력한다.

주민/사업자번호 구분 거주성 거래주체 성격

➊ 주민등록번호
거주자(1) 개인기타(320)

비거주자(2) 국외개인기타(620)

➋ 사업자등록번호 거주자(1)
중앙정부(111) ~ 개인기타(320)
  외국정부(410), 국외금융기관(510), 국외기업(610),
  국외개인기타(620) 제외

➌ 증권투자자ID

거주자(1) 개인기타(320)

비거주자(2)
외국정부(410), 국외금융기관(510), 국외기업(610),
국외개인기타(620)

➍ 외국인등록번호
거주자(1) 개인기타(320)

비거주자(2) 국외개인기타(620)

➎ 여권번호
거주자(1) 개인기타(320)

비거주자(2) 국외개인기타(620)

➏ BIC코드 비거주자(2) 국외금융기관(510)

➐ 해당국가 법인번호 비거주자(2) 외국정부(410), 국외금융기관(510), 국외기업(610)

➑ 기획재정부 문서번호 비거주자(2) 외국정부(410), 국외금융기관(510), 국외기업(610)

➒ 채권투자자ID

거주자(1) 개인기타(320)

비거주자(2)
외국정부(410), 국외금융기관(510), 국외기업(610),
국외개인기타(620)

⓿ 없음 비거주자(2)
외국정부(410), 국외금융기관(510), 국외기업(610),
국외개인기타(620)



제3장  보고서 작성 65

3

보
고
서

작
성

제3절 보고서 작성기 사용법

한국은행은 보고의무기관의 보고서 작성 부담을 줄이고 보고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환전산망 홈페이지 및 각 중계기관을 통해 보고서 작성기를

제공하고 있다.

1. 보고서 작성기 설치 및 실행하기

직접연결기관 : 외환전산망 홈페이지(Web)에서 실행하거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간접연결기관 : 해당 중계기관을 통해 다운로드

보고서 작성기는 Java 7.0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Java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https://www.java.com/ko/download/’에 접속하여 Java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웹 보고서 작성기를 이용하는 직접연결기관은 외환전산망 홈페이지

[보고서작성] > [보고서작성기]에서 직접 실행이 가능하며 간접연결기관 및

호스트방식 직접연결기관은 [커뮤니케이션] > [자료실]의 ‘배포용 보고서 작성기’ 
를 다운받아 설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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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웹(Web) 작성기

직접연결기관 중 웹 접속기관은 외환전산망 홈페이지 메뉴 [보고서작성] > 
[보고서작성기]를 통하여 보고서를 입력·보고할 수 있다. 

<그림 3-7>  웹 보고서작성기 메뉴

[보고서작성기] 메뉴를 클릭하면 <그림 3-8>과 같이 보고서작성기를

실행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난다. 화면 중앙의 실행버튼(▷)을 눌러

보고서작성기를 실행시킨다. 화면에 ‘해당 컴퓨터의 JAVA 설치여부를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는 경우 굵은 글씨로 표시된

‘보고서 작성기 실행’을 클릭해 실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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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웹 보고서작성기 실행 화면

보고서 작성기를 실행하면 <그림 3-9>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시트 화면이 나타난다. 

웹 보고서 작성기에서는 보고서 작성부터 보고서 제출까지 보고서 작성업무

전반을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전송 보고서 조회, 보고서 검증 및

오류확인, SAM 파일 생성 등 보고서 작성을 위한 편의기능까지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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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웹 보고서작성기

나. 배포용 보고서 작성기

직접연결기관의 경우 웹 접속이 가능하다면 외환전산망의 [커뮤니케이션]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간접연결기관의 경우 해당 중계기관

사이트(Samba, SAFE+ 등)의 자료실에서 보고서 작성기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해야 한다. 설치방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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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고서 작성기 실행오류

보고서 작성기 실행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정리해 놓았다. 

동 내용은 외환전산망 커뮤니케이션 메뉴 중 FAQ 및 질의응답에

등록되어 있다. 관련사항 및 더 많은 오류사례에 대한 대응법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내용을 확인하도록 한다.

<그림 3-10>  배포용 보고서작성기 설치 및 실행

①외환전산망 또는 중계기관 홈페이지
등으로부터 다운 받은 설치파일을
더블클릭

②설치경로를 선택하고 “설치시작” 
버튼을클릭

③ 바탕화면의 보고서작성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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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AQ. 1) 응용 프로그램 오류
   

<그림 3-11> 응용 프로그램 오류 메시지

① ‘시작 > 제어판 > Java’선택하여 Java 제어판실행

② ‘일반 사항’ 탭에서 ‘설정(S)...’ 선택

<그림 3-12> Java 제어판 화면

③ ‘파일 삭제(D)...’를선택하고 ‘파일및 응용 프로그램 삭제’에 ‘설치된 응용프로그램
및 애플릿’ 체크 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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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Java 제어판 – 임시 파일 설정

④보안설정 ‘사이트목록편집(S)...’ 선택하고 [추가]버튼을이용하여
‘http://feis.bok.or.kr’를추가 [계속] 선택후확인(<그림 3-15>처럼보안경고창이나오면
[계속] 버튼을누르고진행하면된다.)

⑤ 보고서 작성기재실행

<그림 3-14> Java 제어판 – 예외 사항 사이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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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보안 경고 메시지 및 예외사항 사이트 목록 추가

   

2)  (FAQ. 2) "unable to find valid certification path to requested target" 메시지 

① FAQ 2번 글에 첨부되어있는 SSL인증서를 다운로드

②첨부파일 압축 해제하고 'importSSL.bat' 더블클릭

<그림 3-16> ‘importSSL.bat’ 파일 열기

③프롬프트창에 자바 설치경로 입력하고 Enter키를 입력하여 설치를 완료한다.    
예) C:\Program Files\Java\jr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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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프롬프트창에 자바 설치 경로 입력하기

④ 보고서 작성기재실행

3) (FAQ. 3) 보고서작성기 실행버튼 후 아무런 작동이 없을 때

① 보고서 작성기 ‘실행’시 다음 그림과 같이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을 때 ‘저장’ 
버튼을눌러임의의 위치에 저장

② 저장된폴더를열고직접보고서작성기(feis-inputreport.jnlp)를더블클릭하여실행

<그림 3-18> ‘feis-inputreport.jnlp’ 파일 저장 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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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작성 및 제출하기

※ 웹(Web) 보고서작성기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배포용은 일부 기능이 제한됨

가. 보고서 양식 조회하기

① 보고서 선택하기

보고서 작성기를 실행하여 <그림 3-19>에서 보이는 ‘보고서 작성’ 탭을
선택하고 [보고서 종류] 메뉴에서 보고하고자 하는 보고서를 선택한다. 

<그림 3-19>  보고서 종류 선택

  
  ② 작성기준일자 및 사용자 정보 입력

보고서 종류를 선택하고 나면 보고하고자 하는 보고서의 [작성기준 일자]를
지정하고 [사용자 정보] 버튼을 눌러 각 항목을 정확히 입력한다. 사용자
등록정보창은 보고서 유형(건별, 집계형)에 따라 입력 항목에 차이가 있다.

<그림 3-20>  작성기준 일자 입력 및 사용자 정보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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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사용자 등록정보 입력창(보고서 유형별)

건별 보고서 사용자 정보 입력 집계형 보고서 사용자 정보 입력

다수의 보고점포그룹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보고서의 경우 하나의

보고점포그룹에 해당하는 보고서 작성·제출이 완료되면 [사용자 정보]에서
다른 보고점포그룹 선택하고 [조회]버튼으로 보고서 양식을 새로 불러와야

한다.

예를 들어 보고점포그룹구분이 본점일반(1)과 본점역외(2)인 보고서를

작성할 때 본점일반(1)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점역외(2)를 보고하고자 한다면

<그림 3-20>와 같이 [사용자 정보] 버튼을 눌러 보고점포그룹구분코드를 ‘2 
본점역외’로 변경하고 확인 버튼을 누른다. 그리고 보고서 입력기에 조회

버튼을 누르면 본점역외(2) 보고서를 새로 만들 수 있다.

 <그림 3-20>처럼 보고서 작성기 상단에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보고서

데이터를 입력할 보고서 양식을 불러온다. 이 때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면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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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보고서 양식 불러오기

나. 데이터 입력하기

데이터는 시트에 직접입력하면 된다. 특정항목의 경우 목록 선택으로도

입력이 가능하다. 보고서별 자세한 작성방법은 ｢외환전산망 보고업무

편람(II) : 보고서별 작성방법｣을 참고한다.

1) 데이터 불러오기(엑셀(.xlsx), SAM 파일) : 사전에 엑셀 형태(.xlsx)로 백업시켜
두었던 데이터 또는 미리 생성했던 SAM 파일을 불러올수 있다.

2) 수기입력 : 보고내용을 키보드로 입력하거나, 엑셀파일의 내용을 복사 및

붙이기(Ctrl+C, Ctrl+V)를 통해 입력할수 있다. 

3) 코드입력 : 해당코드의 콤보박스에서 선택한다. 보고서 작성기 하단 ‘Codes’ 탭을
클릭하면 각 항목의 콤보박스에 사용되는 참조 코드를 열람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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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보고서 데이터 입력

<그림 3-24>  참조 코드

4) 합계입력 : 집계형 보고서의 경우 합계 등의 보고항목(연두색)은 [합계 계산] 
버튼을 이용해 입력해야 한다. 입력이 가능한 셀에 데이터를 입력한 후

<그림 3-25>과 같이 [합계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항목에 데이터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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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보고서 작성기 – 합계 계산

참고▞ 필수입력 항목 확인하기

▪ 하늘색으로 음영처리한 있는 셀은 Key 항목으로 데이터의 중복보고 여부를 파악하는 
항목으로 중복되지 않는 값을 입력해야 한다. 또한 항목명이 파란색인 셀은 필수항목으로 
모두 입력해야만 보고가 가능하다.

주의▞ 단위가 천미달러인 항목 입력시 유의사항

- 보고서 작성시 단위가 천미달러인 경우에는 천단위 미만의 숫자가 항상 0이 되도록 보고서를 생성하
여야 함. 주어진 단위의 천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할 것

 (예: 실제금액이 43121.22 USD인 경우 43000.00으로 입력하라는 의미, 43.12122가 아님) 

다. 데이터 수정 및 삭제

보고서 작성기 시트에서 직접 개별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합계, 평균 등의 계산이 필요한 집계형 보고서의 경우 데이터를 수정한

뒤에는 반드시 상단 [합계 계산] 단추를 선택하여 재계산을 해야한다.

보고서 입력 내용 전체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림 3-26>와 같이

보고서 작성기 상단의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단, 여기서의 [삭제]는 기전송된 보고서를 ‘삭제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 작성기에 임시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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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보고서 삭제

라. 보고서 검증 및 오류 수정

보고서 작성기는 자체적으로 입력오류와 검증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만 3번째 검증단계인 전송오류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보고서 제출 후 반드시 보고서 입수현황에서 최종입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작성한 보고서 화면 상단의 [검증] 버튼을 누르고 메시지 창이 뜨면 [예] 
버튼을 누른다. <그림 3-27>에서처럼 오류가 발견되면 오류 메시지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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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보고서 검증 및 오류 메시지

입력 오류 메시지 검증 오류 메시지 검증 완료(제출가능)

오류가 발견된 셀에는 <그림 3-28>처럼 빨간색(입력오류)과 노란색(검증오류) 
음영이 표시된다.  입력창이 아닌 작성기준일자, 사용자 정보 등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맨 우측 조회 영역 밖에 오류번호가 음영 처리되어

나타난다.

  집계형 보고서의 경우 작성기준일자, 사용자 정보 등에서 검증오류가

발생해도 음영 등이 표시되지 않는데 이는 해당 셀이 아닌 외환전산망 메뉴

[보고서작성] > [보고서작성기 오류결과확인]에서 에러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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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보고서 오류 검증 결과
- 입력 오류

- 검증 오류

참고▞ 입력오류와 검증오류

▪ 입력오류(1차오류) : 자료형식 오류로 필수 입력항목을 입력하지 않는 등의 경우 발생
▪ 검증오류(2차오류) : 체크로직 오류로 보고서 세부입력항목의 정합성을 검증한다. 
       - 입력오류와 검증오류가 모두 없어야 검증완료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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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를 클릭하면 오류가 발생한 셀로 이동되고, 

검증오류의 경우 해당 셀에 마우스를 가져오면 <그림 3-29>와 같이 발생한 오류에
대한 간단한설명이 나타난다.

<그림 3-29> 오류에 대한 설명

  보고서 검증룰 오류가 발견된 경우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보고서작성] > 
[보고서작성기 오류결과확인]에서 제공되는 화면을 통해 작성기에서 해당 오류의 상세
내용을바로확인할 수있다.

   

오류를 모두 수정하고 검증 버튼을 누르면 검증 완료 메시지가 나타난다. 검증이
완료된 보고서는 SAM 파일을 생성하여 업로드하거나 [제출] 버튼으로 보고가

가능하다. 

<그림 3-30> 오류레코드상세정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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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고서 제출

보고서 작성 및 검증이 완료되면 <그림 3-31>처럼 보고서 작성기 상단의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출 완료 이후

처리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는 반드시 [보고서작성] 
> [전송현황] > [보고서 입수현황] 메뉴에서 최종 입수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그림 3-31>  보고서 제출 및 제출 완료 메시지

① 보고서 제출하기

② 보고서 제출 여부 확인 메시지  ③ 보고서 제출 완료 메시지

바. 기전송 보고서 조회

  웹 보고서 작성기에서는 이전에 제출하여 최종입수된 보고서(DW)와
유사한 데이터를 입력할 경우 해당 보고서의 과거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다.
  보고서 입력기 상단의 [기전송 보고서 조회] 탭을 선택하고 조회하고자

하는 보고서의 작성기준일자를 선택한 후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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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백업(Back-up) 기능 활용하기 

   보고서 작성기는 작성한 내용을 엑셀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백업(Back-up)기능을 제공한다. 백업된 엑셀파일은 보고서 작성시

SAM파일과 함께 불러와 편집, 제출이 가능하다.

<그림 3-33>  백업기능 활용하기

3. SAM 파일 생성

참고▞ SAM파일(Sequential Access Method, 순차접근파일)

SAM파일은 별도 컬럼 정보 없이 일정한 형식(크기)의 데이터가 반복되어 저장된 텍스트(text)
파일을 가리킨다. 외환전산망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적재의 편의성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검증이 끝난 보고서는 보고서 작성기의 [제출]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하거나

SAM파일을 생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그림 3-32>  기전송 보고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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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파일은 보고서 작성기 상단의 [SAM 파일 생성] 버튼을 선택하여

생성할 수 있다. SAM파일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검증] 버튼으로 오류가

없음을 확인해야 하며 보고서 내에 합계 등 자동 계산이 필요한 항목이

있다면 먼저 보고서 작성기에서 [합계 계산] 버튼을 선택해야 한다.

<그림 3-34>  SAM 파일 생성 메시지

생성된 SAM파일은 ‘보고서번호_버전체크일자 . txt’로 동 예시에서는

파일명이 ‘FX0001_20150111.txt’이다. 동 파일을 열면 입력한 데이터가

보고서 양식에 맞춰 텍스트 파일로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35>  SAM 파일(예시)

주의▞ SAM파일 관련 유의사항

SAM파일의 파일명에서 버전체크일자는 외환전산망에서 해당 보고서의 레이아웃, 코드 등
을 점검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경우 전송오류가 발생하
게 된다. 또한 SAM파일이 생성될 때에는 기존에 있는 같은 이름의 파일을 덮어쓰게 되므
로 보고내역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름으로 백업(backup)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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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SAM 파일 생성 규칙

○ SAM(Sequential Access Method) 파일의 전문은 보고서 레이아웃에 맞추어 생성된다. 편
의상 FX0001 보고서 레이아웃을 다음과 같이 가정(실제 레이아웃과 다름)하고 SAM 파
일의 생성 규칙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NO 항목 필수 속성 길이 항목구분

1 보고기관코드 M X(04) 4 KEY

2 전송일자 X X(08) 8

3 작성기준일자 M X(08) 8 KEY

4 전송구분 M X(01) 1

5 매입/추심 번호 M X(10) 10 KEY

6 매입/추심 통화 M X(03) 3

7 거래외화금액 M 9(9,2) 10

8 매입대금지급방법 O X(01) 1

○ 위 가상 레이아웃에 따라 작성된 SAM 파일의 전문(예시)은 다음과 같이 생성될 수 있다.

F X 0 0 0 1 3 2

1 0 0 0 2 0 1 0 1 1 0 5 1 1 0 L A R 8 7 0 U S D 0 0 5 2 0 0 0 . 0 0

1 0 0 0 2 0 1 0 1 1 0 5 1 가 바 1 2 5 6 7 7 J P Y 0 0 0 1 2 7 4 . 5 0 4

1 0 0 0 2 0 1 0 1 1 0 5 1 1 0 L A R 8 7 2 U S D 0 1 7 6 5 5 0 . 0 0 1

보고
기관
코드

전송일자 작성기준일자 매입/추심 번호
매입/
추심
통화

거래외화금액

○ 1행은 보고서 전문의 헤더(header) 정보에 해당한다. ‘FX0001'은 보고서명을, ’3‘은 보고
건수(3건)을 각각 의미한다. (’2‘는 보고서 전문형식 버전을 의미)

○ 2~4행은 보고기관(1000)의 2010.11.5일자 수출환어음 매입 3건의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보여준다.

   ▪ ‘보고기관코드’, ‘거래외화금액’ 등 필수입력항목(M)은 3건 모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반면, 미입력항목(X)인 ‘전송일자’는 모두 공백이다. 선택입력항목(O)인 ‘매입대급지급
방법’은 첫 번째 건에 대해서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매입/추심 번호’ 항목의 속성은 X(10)으로 10byte의 문자, 숫자, 특수기호를 입력할 수 
있다. 첫 번째 건의 매입/추심 번호 마지막 2자리가 공백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아 실제 
매입/추심 번호는 8자리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건의 매입/추심 번호에는 한글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글 1자는 길이가 2byte이므로 ‘가바125677’의 길이는 10byte가 
된다.

   ▪ 한편 ‘거래외화금액’ 필드의 속성은 9(9,2)로 소수점 이하 2자리를 포함하여 9자리의 숫
자를 입력할 수 있다. 위의 3건은 모두 거래외화금액이 9자리 미만이어서 앞자리에 ‘0’
을 추가했음을 알 수 있다. 즉 거래외화금액이 52,000달러이면 ‘052000.00’과 같은 형태
로 입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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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해당사항 없음’(FX1000) 보고

해당 보고서에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보고서 담당자는 해당 보고서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FX1000) 보고를 해야 한다. 거래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사항 없음’(FX1000)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보고서를 보고

누락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해당사항 없음’(FX1000)으로 보고했으나 추후 보고대상 거래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해당사항 없음’(FX1000)을 삭제 보고한 후 해당

보고서를 전송해야 한다. ‘해당사항 없음’(FX1000)을 삭제하지 않고 해당

보고서를 전송하면 중복보고로 인식하여 오류로 처리(미입수)되기 때문이다.

▞ ‘해당사항 없음’ 보고 방법

 1. 직접연결기관(웹방식 접속기관) :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의 관련 메뉴를 이용하여 보고
 2. 직접연결기관(호스트방식 접속기관) 및 간접연결기관 : FX1000 보고서를 직접 작성 및 전송

<주의> FX0014, FX7940은 “해당사항 없음” 보고 불필요

1. 외환전산망 홈페이지(WEB)를 통한 보고방법

가. ‘해당사항 없음’(FX1000) 보고

① 홈페이지에서 [보고서작성] > [FX1000:해당사항없음 보고]를 선택한다.

<그림 3-36>  외환전산망 홈페이지 - ‘해당사항없음 보고’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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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림 3-40>과 같이 ‘취급점포코드’와 ‘작성기준일’을 입력하고 해당

보고서에 체크(✓)한 뒤, 우측 상단의 [저장] 단추를 선택한다.

<그림 3-37>  FX1000-해당사항없음 보고

③ 보고기관의 전체 보고서를 조회하고 싶다면 ‘전체보고서표시’에
체크(✓)하고 [조회] 단추를 선택한다.

나. ‘해당사항 없음’(FX1000) 보고 취소(삭제보고)

① 해당사항 없음(FX1000) 보고시와 같은 순서대로 작업하되 체크(✓)되어있는
보고서 목록중 보고 취소(삭제보고)하고자 하는 보고서를 체크 해제한 뒤

[저장] 단추를 선택한다.

다. 유의사항

본인이 담당하지 않는 보고서를 체크해제하고 [저장]버튼을 누를 경우 이미 
전송되었던 보고서가 삭제되므로 본인이 담당하는 보고서만 처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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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포용 보고서 작성기 등을 통한 보고방법

가. ‘해당사항 없음’(FX1000) 보고

간접연결기관은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배포용 보고서 작성기’를 이용하여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할 수 있다. 호스트 방식으로 접속하는 직접연결기관은

‘배포용 보고서 작성기’를 이용하여 보고하거나 보고서 레이아웃을 참고하여

FX1000 보고서를 전문으로 작성하여 전송한다.

FX1000 보고서에 ‘해당사항 없음’ 보고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작성방법은 ｢외환전산망 보고업무 편람(II) : 보고서별
작성방법｣을 참조한다.

▞ FX1000 보고서의 보고항목 입력

 ▪ 전송구분 : ‘1’(정상)을 입력
 ▪ 보고서 ID : 보고대상 실적이 발생하지 않은 보고서 번호를 입력
    반드시 영문 대문자와 숫자를 기재해야 함(예. FX0001)
 ▪ 보고점포그룹구분코드 : 해당보고서의 보고점포그룹구분코드를 입력
 ▪ 작성기준일자 : 대상보고서의 기준일자를 입력. 보고서를 전송한 일자를 기입해서는 안됨
    월보, 분기보, 반기보의 작성기준일자는 비영업일이더라도 반드시 해당월말일자이어야 함
 ▪ 보고주기 : ‘0’ - 일보, ‘1’ - 주보, ‘2’ - 월보, ‘3’ - 분기보, ‘4’ - 반기보 등

FX1000 보고서에 여러 보고서의 ‘해당사항 없음’ 보고건을 입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일에 FX0001과 FX2001의 보고내역이 발생하지 않아

해당 보고서 2건을 FX1000에 입력하여 전송하여도 정상처리된다. 

나. ‘해당사항 없음’(FX1000) 보고 취소(삭제보고)

앞서 설명한 ‘해당사항 없음’ 보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FX1000 보고서를
작성하되 전송구분을 ‘2’(삭제)로 입력하여 전송하면 ‘해당사항 없음’ 보고를
취소(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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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보고서 전송

작성된 보고서를 전송하는 방법은 보고기관의 외환전산망 연결방식과

보고서 형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속한 기관의 연결방식과

보고하고자 하는 보고서의 형태를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

▞ 보고서 전송 방법

 ▪ 직접연결기관  
    o 웹 접속기관 : ① 보고서 작성기 제출 또는 ②SAM 파일 전송을 통해 보고

홈페이지 [보고서작성] > [보고서작성기]
홈페이지 [보고서작성] > [보고서파일전송(SAM)]

    o 호스트방식 접속기관 : ① 보고서 작성기 제출 또는 ②SAM 파일 전송 또는 
③대외접속규약에 따라 보고서 전문을 전송

 ▪ 간접연결기관 : 보고기관과 연계된 중계기관이 제공하는 보고서 전송 시스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중계기관의 안내에 따라 보고서를 전송

건별 보고서의 경우 특정 작성기준일자의 보고실적을 여러 번 나누어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9년 7월 15일에 총 30건의 F/X거래
실적이 발생하였을 경우 10건씩 3회로 나누어 보고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보고서 입수가 이루어진다.

반면 집계형 보고서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체 데이터를 한번에 전송해야

한다. 다만 보고점포그룹이 다르면 보고점포그룹별로 분할 보고해야 한다. 

1. 직접연결기관

가. 웹(Web) 접속기관

웹 접속이 가능한 직접연결기관의 경우 [보고서작성] > [보고서작성기]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바로 제출하거나 보고서 작성기를 이용해 생성한

SAM파일로도 보고가 가능하다. 웹 보고서작성기를 이용한 보고서

제출(전송)방법은 ‘3장 보고서작성’(p65)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보고서
작성기를 이용해 생성한 SAM파일의 보고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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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환전산망에서 [보고서작성] > [보고서파일전송(SAM)]을 선택한다.

<그림 4-1>  ‘보고서파일 전송’ 메뉴

② [보고서파일 전송] 창이 열리면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전송하고자

하는 SAM파일을 선택한 뒤 [등록] 버튼을 누른다.

<그림 4-2>  ‘보고서파일 전송’ 화면

▞ [보고서파일 전송] 화면 설명

▪ 기관명 : 로그인한 사용자의 소속기관 (보고기관명)
▪ 전송일자 : 현재일자로 자동 부여된다.
▪ 보고서번호 / 전송횟수

해당일자에 전송한 보고서번호와 전송횟수가 출력된다. 보고서파일을 전송하면 보고서
전송내역은 자동으로 업데이트된다.

▪ 찾아보기 : 전송할 보고서 파일(SAM 파일)을 불러온다.
▪ 등록 : 불러온 SAM 파일을 외환전산망에 전송(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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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호스트방식 연결기관

호스트방식으로 연결하는 직접연결기관은 보고서작성기, SAM 파일 전송

외에 일괄전송규약에 따른 보고서 전문을 통해서도 보고서를 보고할 수 있다. 

일괄전송규약에 따라 보고서 전문을 전송하려면 기본적으로 업무 코드와

전체 레코드 건수가 필요하다. 보고서 전문에는 일괄전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가 첫 번째 줄에 포함되어 있다.

동 사항은 전산시스템과 밀접한 사항이므로 일괄전송규약(일괄전송
프로토콜)을 참조하거나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 일괄전송 송수신

담당자에게 문의(☎ 02-759-4606)한다.

<그림 4-3>  보고서 전문 형식 및 SAM 파일 예시

 (보고서 전문 형식)

 업무코드    레코드건수
 데이터      레코드 #1
 데이터      레코드 #2

․
․

 (FX0012 보고서 전문의 예 : SAM파일)

 FX0012 10
 100011111111111111199990303012120
 100011111111111111199990303012121

․
․

2. 간접연결기관

간접연결기관은 외환전산망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아 중계기관 앞으로 
보고서를 전송한다. 각 중계기관마다 운용되는 사이트의 메뉴 및 보고방법이 
상이하므로 간접연결기관 보고서 담당자는 해당 중계기관이 외환전산망

보고서 업무를 위해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중계시스템의 보고서 전송절차에

따라 보고서를 전송한다.

▞ 중계기관별 중계시스템

▪ 코스콤 > 삼바
▪ 한국예탁결제원> safe+
▪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사이트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사이트
▪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 사이트
▪ 한국핀테크협회> 한국핀테크협회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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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전송결과 및 오류 조회

보고기관이 전송한 보고서는 보고업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산체크로직 등의 검증절차를 거쳐 자료의 정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외환전산망에 최종 입수된다. 따라서 담당자는 보고서

제출 후 반드시 오류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입수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1. 오류 검증

오류검증은 3단계로 구분되어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어떤 보고서가

2단계 검증에서 오류가 발견되었다면, 1단계 오류는 없는 것이 분명하나

2단계에서 검증이 멈췄으므로 3단계 오류의 존재 유무를 알 수는 없다.

3단계까지 모든 오류검증을 통과한 데이터만이 외환전산망 데이터베이스에

최종적으로 등록된다. 전송한 보고서에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 외환전산망에서
해당기관에 제공하는 오류내역(오류메시지)을 이용하여 해당 오류항목을

수정하여 재전송해야 한다.

2. 전송결과 및 오류 내역 조회 

외환전산망에서는 보고기관이 전송한 보고서에 대한 오류 발생 여부와

오류내역 등 여러 처리결과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보고서입수종합], 
[보고서 오류확인] 등 두 가지 화면으로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입수종합’은 전송결과를 일괄 조회하여 전체 현황을 쉽게 파악하고

상세 오류내역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보고서 오류확인’은 각 보고서

전송에 따른 오류내역만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전송결과 및 오류내역 조회 방법

 ▪ 보고서입수종합 : 보고서 전송결과에 대한 일괄 조회에 초점
    ① 전송일자(작성기준일자) 기준 조회
    ② 보고서별 세부 처리결과 조회
    ③ 처리결과(오류내역) 조회 --> 호스트방식 직접연결기관 및 간접연결기관 이용 가능
 ▪ 보고서 오류확인 : 보고서 전송에 따른 오류내역 상세 조회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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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연결기관은 동 기능을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호스트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관은 추가적으로 일괄전송규약에 따라

전송된 보고서에 대한 처리결과(오류내역)를 해당기관의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

간접연결기관은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보고서입수종합, 
보고서 오류확인 두 가지 화면을 이용할 수는 없으나 외환전산망이 각

중계기관 앞으로 전송하는 [보고서 입수현황] 화면을 통해 보고서

처리결과(오류 내역 조회)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중계기관 시스템은
외환전산망과 상이한 형식으로 표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가. 보고서 입수현황 조회

① 외환전산망 메뉴 [보고서작성] > [전송현황] > [보고서입수종합]을
선택한다.

② 조회일자 기준, 조회하고자 하는 기간을 설정한 뒤 [조회]를 선택한다. 
특정 보고서를 조회하고 싶다면 ‘보고서번호’ 및 ‘보고점포그룹’ 항목을 
지정하고 조회하면 된다. 다만 조회일자 기준을 ‘전송일자’로 선택할

경우 해당 일에 전송한 보고서만 출력되며 ‘작성기준일자’로 선택할 경우 
해당 일에 보고해야 하는 모든 보고서 목록이 표시된다. 

<그림 4-4>  ‘보고서입수종합’ 화면

③ 조회된 화면은 해당기관의 보고서별 전송일자, 입수 누계(신규, 수정, 
삭제), 오류(누계) 등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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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보고서입수종합’ 화면- 전송일자/작성기준일자
― 전송일자 조회

― 작성기준일자 조회

▞ [보고서입수종합] 화면 설명

▪ 기관명 : 보고서를 전송한 기관명

▪ 전송일자(작성기준일자) : 조회하고자 하는 기간 중 해당 보고서를 전송한 일자

                          (조회하고자 하는 기간 중 보고대상 보고서의 작성기준일자)
▪ 입수 : 전송구분(신규, 수정, 삭제)에 따른 전송 보고서 중 정상 레코드

▪ 미입수 : 전송구분(신규, 수정, 삭제)에 따른 전송 보고서 중 오류 레코드

▪ 대기 : 상호체크 보고서의 경우 나머지 상호체크 보고서에 대한 대기 상태

집계형 보고서의 경우 일부 데이터에 오류 발생 시 나머지는 입수 대기 상태(오류 데이터 

수정 후 재전송 필요)

▪ 미확인 : 입수 중이거나 입수 중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

▪ 해당사항없음 : 전송한 보고서에 대해 FX1000(해당사항 없음) 보고서 여부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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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조회된 화면 좌측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전송일자(작성기준일자)를
선택하면 해당일자에 전송한 보고서의 세부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오류가 발생한 경우 ‘처리결과’ 열에 해당하는 보고서의 [보기]를
선택하여 세부 오류 내역 및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화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100를 참고한다.

<그림 4-6>  ‘보고서별 세부 처리결과’ 화면(전송일자)

▞ [보고서별 세부 처리결과] 화면 설명

▪ 처리결과(전송일/작성기준일별) : 보기버튼 클릭 시 오류 및 처리결과 등 상세조회

▪ 총건수 : 전송횟수별 해당 보고서의 모든 전송 건수를 표시

▪ 신규, 수정, 삭제 : 오류와 상관없이 전송구분별로 전송한 모든 보고서의 전송 건수를 표시

▪ 입수 : 최종 입수된 보고서의 건수를 표시

▪ 미입수 : 오류 등으로 입수(적재)되지 못한 보고서로 오류를 수정 후 재전송해야 함

▪ 대기 : 전송한 보고서가 정상적으로 ODS에 입수되었으나 상호체크 보고서가 입수되지 않

아 대기 중인 레코드 수를 표시. 최종 적재(입수)된 보고서는 아니며, 상호보고서가 

입수되면 대기건수는 사라진다.

▪ 미확인 : 입수 중이거나 입수 중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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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오류내역 조회(‘전송결과 메시지 파일’) 화면 

▪ 보고서 입수 현황에서 오류내역 조회(메시지파일)는 오류사항과 입수처리결과의 두 부분으로 구성
된다. 오류사항 부분은 오류가 발생한 검증단계, 오류를 포함하는 레코드번호 그리고 오류내용 등
을 상세히 보여주고, 입수처리결과 부분은 파일수신, 내용검증 그리고 최종입수의 결과를 보여준다. 
최종입수 결과에 있는 입수건수로 입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으며, 입수건수나 
미입수건수 숫자를 클릭할 경우 실제 전송한 데이터와 오류번호(미입수 시)를 볼 수 있다.

<그림 4-7> 오류내역 조회 화면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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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오류검증 3단계 

단계 오류내용 검증내용

제1단계 자료형식 오류

보고서 레이아웃 등이 변경되었으나 보고기관이 이를 적용하지 않거나 필수
입력항목을 입력하지 않을 때 주로 발생
 ▪ 전송된 보고서 파일이 해당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일치하는지 여부
 ▪ 보고서번호 및 보고점포그룹구분이 해당 기관의 보고대상인지 여부
 ▪ 보고서 파일 내에 동일한 Key값을 가진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여부
 ▪ 보고서의 필수입력항목에 데이터를 입력하였는지 여부
 ▪ 보고서 전문파일의 손상여부

(특히 CR코드가 없거나 기관코드 정보가 밀려서 작성된 경우 등)

제2단계 체크로직 오류

보고서 세부입력항목의 정합성을 검증
 ▪ 거래주체성격 및 거주성 분류의 적정성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오류 여부 

(특히 주민/사업자등록번호 구분 분류 오류)
 ▪ 기타 코드의 유효값 여부

제3단계 처리과정 오류

전송된 보고서와 이미 등록된 데이터와의 중복 여부를 검증
 ▪ 이미 전송하여 정상적으로 입수된 데이터를 다시 전송하였는지 여부
 ▪ 수정 또는 삭제할 보고서가 존재하지 않는데 보고서의 전송구분을 

‘수정’ 또는 ‘삭제’로 처리하였는지 여부

<표 4-2> 처리 결과 내용

결과 구분 결과 내용

파일수신 결과
보고기관에서 송신한 파일에 대한 수신 결과 정보를 표시
 ▪ 수신한 파일크기 및 수신시간

내용검증 결과

수신한 파일의 오류 검증 결과 정보를 표시
 ▪ 수신된 보고서의 형태
 ▪ 수신레코드 수, 정상레코드 수, 오류레코드 수
 ▪ 오류발생시 조치요령

최종입수 결과
오류검증을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입수된 자료의 건수를 표시
 ▪ 작성 기준일별 입수ㆍ미입수 건수 및 전송구분
 ▪ 각 자료의 입수완료 여부는 본 항목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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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고서작성기 오류결과확인

웹 보고서 작성기를 이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특정 전송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오류를 조회할 수 있다. 단, 동 메뉴에서는 호스트방식(FTP)을 통해

입수된 자료에 대한 오류는 확인할 수 없다.

① 초기화면에서 [보고서 작성] > [전송현황] > [보고서작성기 오류결과확인]을
선택한다.

② ‘보고일자’에 전송일자를 입력하고 오류를 조회하고자 하는 ‘보고서ID’와 
‘오류분류’를 선택한 후 [조회] 단추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오류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조회된 화면에서 오류번호를 선택하면 해당 오류의 상세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 오류분류(검증오류, 제출오류)

▪ 검증오류 : 웹 보고서 작성기에서 [검증]버튼을 눌렀을 때 발생한 오류(1, 2차)를 조회하며 

가장 최근 발생한 오류만 조회 가능하다. 

▪ 제출오류 : 웹 보고서 작성기로 검증이 완료된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발생한 모든 오류(3차)를 

조회한다. 

<그림 4-8>  보고서 오류 확인 선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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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류 수정 및 재전송

보고기관 담당자는 전송결과 및 오류내역을 확인한 후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를 수정하여 외환전산망에 재전송해야 한다. 처리결과(오류 내역

조회)에는 해당 데이터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처리번호, 관리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수정한다.

오류를 수정한 보고서를 재전송할 때에는 오류가 발생했던 보고서의

전송구분과 동일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오류가 발견된 데이터는 외환전산망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초 보고시 오류가

발생하여 수정된 보고서를 재전송을 할 경우 전송구분을 ‘4’(수정)가 아닌

‘1’(신규)로 전송해야 한다.

보고서를 전송하는 방법이 보고서 형태에 따라 달라진 것과 마찬가지로

건별 보고서의 경우 오류가 수정된 데이터를 레코드 단위로 재전송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 집계형 보고서의 경우 반드시 전체 파일을

재전송해야한다. 

예시▞ 건별 보고서와 집계형 보고서의 오류 레코드 재전송

전송한 레코드 100건 중 2건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건별 보고서는 2건을 제외한 98건의 레코드
가 외환전산망에 정상 입수되는 반면, 집계형 보고서는 100건 모두 입수되지 않는다.
따라서 오류 수정 후 건별 보고서는 2건만 재전송하면 되는 반면 집계형 보고서는 전송했던 100건 
모두 재전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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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오류수정 및 정상입수 보고서의 수정/삭제 방법(예시)

① ○○은행의 ○○지점에서 2010년 11월 1일에 국내 외화대출채권 해외매각이 3건 발생하였다. ○○
은행의 FX0024(국내 외화대출채권 해외매각 현황) 보고서 담당자는 아래와 같이 해당 거래실적을 
보고서에 작성하여 외환전산망에 전송한다.

F X 0 0 2 4 3

1 2 3 4 1 1 1 1 1 0 0 7 9 4 1 2 0 1 0 1 1 0 1 1 2 A B 1 0 0 4 …

1 2 3 4 1 1 1 1 1 0 0 7 9 4 1 2 0 1 0 1 1 0 1 1 1 A B 1 0 1 5 …

1 2 3 4 1 1 1 1 1 0 0 7 9 4 2 2 0 1 0 1 1 0 1 1 1 A B 1 0 0 6 …

보고
기관
코드

취급
점포
코드

취급점포
소재지 전송일자 작성기준일자

전
송
회
수

처리번호 관리번호

보고점포
그룹구분 전송구분 채권만기

구분

② 보고서를 전송한 후 처리결과를 조회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메시지를 확인한다.

# ○○은행(1234)의 FX0024(#01) 오류내역
  ▪ 2단계(체크로직 오류)
    ▸ 레코드번호 : 000087
       항목명 : 입금/출금 USD 환산금액,  시작위치 : 106,  오류내용 : 입금/출금금액에 기준환율 

적용하여 계산된 USD환산금액과 오차범위를 벗어남
         * 참조번호 : 계좌번호(002017218032), 입출금관리일련번호(58), 작성기준일(20101112), 보고

점포그룹(1)
       → 입력레코드 : 2547건, 정상레코드 : 2546건, 오류레코드 : 1건

  (중략)

## ○○은행(1234)의 FX0024(#01) 처리 결과
  수신레코드 : 3건, 정상레코드 : 2건, 오류레코드 : 1건

③ 보고서 담당자는 오류메시지의 레코드번호(000087), 시작위치(106), 오류내용 등을 통해 전송 보고
서의 오류내용을 수정한 후 보고서를 재전송한다.(‘오류레코드 : 1건’에서 숫자를 클릭하면 오류 레
코드를 바로 확인가능)

④ 보고서를 전송한 후 처리결과를 조회하여 재전송한 보고서가 정상 처리되었음을 확인한다.

# ○○은행(1234)의 FX0024(#02) 오류내역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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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요 오류메시지에 대한 부연 설명

Q1  “주민등록 구분, 거래주체 성격, 거주성간 상호체크 에러”

  주로 ‘거래주체성격구분’과 ‘거주성’이 서로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에러로, 다음과 
같은 예가 대표적인 경우임

  ① 국내거주 외국기업의 거래주체성격을 ‘국외기업(610)’으로, 거주성을 ‘거주자(1)’로 분류
     ➜ 외국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거주 기업인 경우에는 거래주체성격을 ‘국내민간기업(311)’

으로, 거주성은 ‘거주자(1)’로 구분해야 함

  ②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거래주체성격을 ‘국외금융기관(510)’으로, 거주성을 ‘거주자(1)’로 
분류하거나 거래주체성격을 ‘외은지점(216)’으로, 거주성을 ‘비거주자(2)’로 분류

     ➜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거래주체성격은 ‘외은지점(216)’으로, 거주성은 ‘거주자(1)’로 
각각 구분해야 함

Q2  “증권투자자ID 에러 및 채권투자자ID 에러”

  ①  등록되지 않은 증권(주식)투자자ID 또는 채권투자자ID를 입력한 경우에 동 에러가 발생

Q3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에러”

  ‘주민/사업자등록번호 구분’과 ‘주민/사업자등록번호’가 서로 부합되지 않을 때 에러가 발
생하며,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음

  ① ‘주민/사업자등록번호’에는 여권번호를 입력하였으나 ‘주민/사업자등록번호 구분’은 ‘3
(증권투자자ID)’나 ‘4(외국인등록번호)’로 입력한 경우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구분’을 ‘여권번호(5)’로 입력

  ② ‘주민/사업자등록번호’ 항목에 잘못된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 규칙(13자리이고, 7번째 자리 숫자가 ‘1~8’ 가운데 하나)에 어긋남

  ③ 등록되지 않은 증권(주식)투자자ID 또는 채권투자자ID를 입력한 경우
     ➜ 해당 투자자ID가 금융감독원에서 발급한 번호와 일치하는데도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에러’가 발생하였다면, 한국은행 외환정보팀(☎ 02-759-5534)로 연락

Q4  “주민번호 유효성 에러”

  ‘주민/사업자등록번호 구분’은 ‘1(주민등록번호)’로 입력하였으나, ‘주민/사업자등록번호’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번호 등 기타번호를 입력한 경우이거나 입력한 
주민등록번호가 13자리가 아니거나 체크디지트가 맞지 않는 경우에 동 에러가 발생

     ➜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잘못 부여된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오류 주민등록번호’로 등
록한 이후에 보고가 가능함(오류 주민등록번호 등록 및 정정서식은 외환전산망 자
료실(등록번호 225번)에서 다운로드받음)

     ➜ 오류주민등록번호 확인은 [시스템운영] > [코드조회] > [주민/사업자번호오류체크]
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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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사업자등록번호 유효성 에러”

  ‘주민/사업자등록번호 구분’은 ‘2(사업자등록번호)’이나 ‘주민/사업자등록번호’ 항목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기타번호를 입력한 경우 또는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가 10자리가 아니거나 체크디지트가 
맞지 않는 경우

     ➜ 오류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은 [시스템운영] > [코드조회] > [주민/사업자번호오류체크]
에서 확인에서 확인

Q6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주민 번호로 보고 바람” 

  사업자등록번호 4번째 숫자가 8이 아닌 경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인 경우)
     ➜ 개인 사업자등록번호는 법인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증을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실명확인 후 보고하여야 함

Q7  “금액의 마지막 3자리가 000(천단위)이어야 함”

  단위가 천미달러인 금액은 정수로 입력하고, 마지막 3자리가 000(천단위)이어야 함

Q8  “BIC 코드는 11자리이어야 함, BIC코드 DB에 존재하지 않음”

  ① BIC코드를 8자리로 입력한 경우
     ➜ BIC코드는 반드시 11자리로 입력해야 함. BIC코드의 앞8자리만 알고 있을 경우에는 

“9~11”번째 자리에 영문자 “XXX"를 추가하여 보고할 것

  ② BIC코드를 잘못 입력한 경우
     ➜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의 [시스템운영] > [코드조회] > [BIC]에서 확인 또는 SWIFT 

홈페이지(http://www.swift.com/biconline)를 해당 BIC 코드가 존재하는 여부를 확인
     ➜ BIC코드가 존재하는데도 동 오류메시지가 발생하면 한국은행 외환정보팀 앞으로 

BIC코드 등록을 의뢰해야 함(☎ 759-5538, 5539)

Q9  “작성기준일자는 매분기 말일, 해당월 말일이어야 함”

  보고서내 작성기준일자는 분기보의 경우 매분기 말일, 월보의 경우 해당월 말일이어야 함
  (해당월 말일은 영업일 기준이 아니라 달력상의 마지막 날짜를 말함)

Q10  “필수입력 항목이 입력되지 않았음”

  필수입력항목의 입력이 누락된 경우로서, 보고서 레이아웃의 ‘필수’ 여부에 'M'(mandatory)
으로 표시되어 있는 항목은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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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차주/대주기관 본점소재국 에러, 소재국/본점국 테이블 에러”

  보고서 입력항목의 거래상대방 소재국이나 본점국을 잘못 입력한 경우에 발생
     ➜ 국가코드는 (코드 25)를 참고하되, 거래자 식별번호로 BIC코드를 입력한 경우에는 

소재국 국가코드에 BIC코드의 “5~6”번째 자리의 영문자를 입력한다. 본점국 코드는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의 [시스템운영] > [코드조회] > [BIC]에서 확인에서 조회 가
능

     ➜ 본점국을 올바르게 입력하였으나 동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한국은행 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 759-5797)으로 문의

Q12  “보고대상 보고서가 아님”

  ① 보고서번호 또는 보고점포그룹구분을 잘못 입력하였거나 해당사항이 없는 보고서 또는 
보고점포그룹으로 보고서를 전송한 경우

     ➜ 보고기관의 보고대상 보고서 및 보고점포그룹 확인 후 재전송

  ② 제출면제된 보고서를 재등록 신청하지 않고 전송한 경우
     ➜ 재등록 신청 후 보고

Q13  “USD환산금액이 기준환율 적용 계산금액의 오차범위를 벗어남”

  원화, 엔화 등의 표시금액을 달러화로 환산시 기준일자 환율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에 동 
에러가 나타남

     ➜ 보고기관 계산금액과 한국은행 계산금액간 오차는 20% 이내이어야 함
     ➜ 한국은행 적용환율은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의 [보고서작성] > [기타조회] > [한국은

행적용환율]을 이용
     ➜ 거래금액이 소액인 경우 USD환산금액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예) 거래금액이 10원이고 원/달러환율이 1,100원/$일 때, USD환산금액은 약 0.009

달러임 이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내림하여 0으로 보고할 경우에는 오류 처리

Q14  “동일 파일 내 해당데이터와 Key 항목이 동일한 데이터가 존재하거나 필드형식 오류”

  같은 파일내에 Key 항목의 조합이 동일한 데이터가 존재하여 발생하는 오류
     ➜ 해당 파일을 수정한 후 전송구분을 ‘1(신규)’으로 하여 재전송
        (예) FX0012의 경우 Key 항목은 보고기관코드, 보고점포그룹구분, 작성기준일자, 전

송횟수, 전송구분, 송금관리번호인데, 이들의 값을 조합한 데이터는 전송된 파일 
내에서 유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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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숫자만 입력가능(숫자이후 공백오류)”

  속성이 9(15,2) 등과 같이 속성이 숫자만 입력하도록 정의된 보고항목에 숫자가 아닌 문자, 
특수기호 등을 입력한 경우 또는 숫자 뒤에 빈칸이 들어온 경우

Q16  “소수점 자리위치가 잘못됨(항목위치 및 자릿수 확인)”

  ① 속성이 9(15,2)인 보고항목에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2자리이어야 하므로 소수점 이하가 
1자리일 경우 두 번째 자리에 0을 추가해 입력하여야 함

     (예) ‘12.1’을 입력할 경우 - ‘00000000000121.1’(X),  '0000000000012.10'(O)

  ② 속성이 9(15,2)인 보고항목에 소수점은 14번째 자리에 위치해야 하므로 소수점 이하가 
3자리 이상일 경우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예) ‘12.123’을 입력할 경우 ‘000000000012.123’(X),  '0000000000012.12'(O)

Q17  “해당사항 없음(FX1000)으로 이미 보고하였음”

  해당 보고서가 이미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고(FX1000)가 된 경우임
     ➜ ‘해당사항 없음’ 보고를 삭제(FX1000에 해당 보고서를 전송구분 2(삭제)로 전송)한 

후에 보고서를 재전송해야 함

Q18  “FX0001의 매입추심번호와 일치하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음”

  ① FX0001(수출환어음매입(추심)) 보고서를 통해 해당 실적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전송오
류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정ㆍ재전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FX0003(수출환
어음 입금처리) 보고서를 전송한 경우

  ② FX0003의 매입/추심번호를 FX0001과 상이한 형식으로 입력한 경우
     (예) FX0001은 매입/추심번호를 ‘ABCDEF1234567890'이라고 입력한 반면, FX0003은 

’ABCDEF-1234567890' 또는 ‘○○○○ABCDEF1234567890'(○은 공란을 의미)으로 
입력한 경우

Q19  “동일한 자료가 이미 존재함”

  정상 입수된 보고서를 다시 전송한 경우에 해당
     ➜ 이전에 전송한 보고서를 삭제한 후 해당 보고서를 전송하거나, 집계형 보고서의 경우 전송구분을 

‘수정(4)’으로 하여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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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 “수정/삭제할 자료 없음”

  전송구분이 ‘2(삭제)’나 ‘4(수정)’로 하여 보고서를 보냈으나, 기존에 정상 입수된 원본 데
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 과거에 전송했던 보고서에 오류가 있어서 외환전산망 DB에 정상 입수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필요 없이 전송구분을 ‘신규(1)’으로 전송

Q21  “작성기준일자 보고유효기간 에러”

  입수유효기간을 설정해 놓은 일부 보고서에 대해 보고시한 이후에 전송할 경우에 나타나는 
에러임

     ➜ 한국은행 보고서 담당자에게 입수기한 체크 해제를 요청한 후 전송해야 함

Q22  “해당자료는 이미 확정완료된 자료임”

  한국은행에서 해당 작성기준일자의 통계편제를 완료한 상태이므로 동 자료를 송신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은행 보고서 담당자에게 보고서 전송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함

Q23  “FX7710, FX7720, FX7721에서 오류가 발생”

  FX7710, FX7720, FX7721은 계정단위로 DB에 적재가 되는 보고서임
  예를 들면 FX7710의 외화자산 건별 잔액 보고서에서 예치금계정 10건, 대출금계정을 20건 

보고하였으나 대출금계정 20건중 1건이 오류가 발생하면 예치금 10건은 정상 입수되는 
반면, 대출금 20건은 모두 입수되지 않게 됨

     
     ➜ 오류가 발생한 계정을 정정하여 재전송할 때는 전송구분을 1(신규)로 하여야 함

(이 경우 정상 입수된 계정 포함 여부는 관계없음)
     ➜ 정상 입수된 계정의 내역을 수정하여 재전송할 때는 전송구분을 4(수정)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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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보고서간 상호체크가 이뤄지는 보고서 전송시 유의사항

○ FX4441, FX4442, FX4444는 보고서 상호간에 데이터 정합성 체크가 완료되어야만 정상
처리되는 특성이 있다. 즉 3개 보고서중 1개라도 정합성 체크로직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보고서 전체가 오류로 처리된다.

   ㆍ 예를 들어 FX4441과 FX4442를 각각 오류없이 정상적으로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FX4444를 전송하였을 때 오류가 발생하였다면, 정상 입수로 표시되었던 FX4441과 
FX4442도 FX4444와 함께 오류로 처리된다.

   ㆍ 이 경우 보고기관 담당자는 정상적으로 개별 보고서를 전송하였다고 착각하기 쉬우며, 
월별 보고서 입수현황 점검표에서도 동 보고서들은 누락으로 표시됨을 유의해야 한다.

   ㆍ 따라서 FX4444의 오류를 수정한 후 외환전산망에 FX4441, FX4442, FX4444 등 3개 
보고서를 모두 재전송해야만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보고서 입수를 처리하게 된다.

○ 정합성 체크의 예(FX4441, FX4442, FX4444)

   ㆍ FX4441 보고서의 관리대상포지션은 FX4442 보고서의 매입초과/매각초과포지션 중 
절대값이 큰 종합포지션과 일치해야 하고, 매각초과포지션의 경우 (-) 부호를 앞에 
붙인다. (발생일자별로 통화구분 없이 FX4442의 매입초과/매각초과 종합포지션을 계산)

   ㆍ 은행 및 종금사의 경우
      FX4444의 월말 종합포지션
      = FX4442의 매입초과포지션계 - FX4442의 매각초과포지션계

+ FX4441의 자기자본 실제헤지분 + FX4441의 이월이익잉여금 실제헤지분
+ FX4441의 델타헤징이 수반된 통화옵션거래 매입분
- FX4441의 델타헤징이 수반된 통화옵션거래 매도분

   ㆍ 증권, 보험 등 제2금융권
      FX4444의 월말 종합포지션
      = FX4442의 매입초과포지션계 - FX4442의 매각초과포지션계

+ FX4441의 자기자본 실제헤지분 + FX4441의 이월이익잉여금 실제헤지분

○ 보고서간 상호체크가 이뤄지는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ㆍ FX4441, FX4442, FX4444
   ㆍ FX4410, FX4420
   ㆍ FX4812, FX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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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보고서 수정 및 삭제

1. 보고서 수정

외환전산망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보고서의 수정보고 방법은 해당

보고서의 형태(건별, 집계형)에 따라 달라진다. 

가. 건별 보고서

건별 보고서는 수정하고자 하는 보고항목의 항목구분(Key값 여부)에 따라

수정보고 방법이 달라진다. Key값에 해당하는 보고항목은 외환전산망에

등록된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어 정상 등록된 기존 데이터를 삭제하고

수정된 보고서를 다시 전송해야 한다. 기존에 전송한 보고서의 전송구분을

‘2’(삭제)로 전송하여 삭제처리한 후, 수정된 보고서의 전송구분을 ‘1’(신규)로 
전송한다.

반면 Key값에 해당하지 않는 보고항목의 경우에는 기존에 전송한 보고서를 
삭제할 필요 없이 해당 항목을 수정한 후 전송구분을 ‘4’(수정)로 수정된

보고서만 전송하면 된다. 물론 Key값에 해당하는 보고항목을 수정하는 것과

같이 기존에 전송한 보고서를 삭제한 후 수정된 보고서를 전송구분 ‘1’(신규)로
전송하여도 무방하다.

나. 집계형 보고서

집계형 보고서는 Key값의 수정이 가능하다. 집계형 보고서는 레코드 단위가
아니라 전체 보고서 단위로 외환전산망에 등록되므로 수정하고자 하는 해당 
항목을 수정한 후 수정내용과 여타 수정하지 않은 내용 전체를 포함하여

전송구분을 ‘4’(수정)으로 하여 보고서를 전송한다.

예시▞ 건별 보고서와 집계형 보고서의 오류 레코드 재전송

전송한 레코드 100건 중 2건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건별 보고서는 2건을 제외한 98건의 
레코드가 외환전산망에 정상 입수되는 반면, 집계형 보고서는 100건 모두 입수되지 않는
다. 따라서 오류 수정 후 건별 보고서는 2건만 재전송하면 되는 반면 집계형 보고서는 전
송했던 100건 모두 재전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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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삭제

보고서 삭제는 건별ㆍ집계형 보고서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에 전송하여

정상적으로 입수된 보고서를 전송구분 ‘2’(삭제)로 하여 재전송하면

외환전산망에서 삭제된다.

<표 4-3>
보고서 수정 및 삭제

분류 건별 보고서 집계형 보고서

보고서를 최초로 전송할 때
오류 보고서를 수정한 후 전송할 때

1(신규) 1(신규)

정상 입수된 보고서를
수정할 때

수정대상이 Key값인 
경우

① 2(삭제) : 기존에 전송한 보고서
② 1(신규) : 수정한 보고서

4(수정)
수정대상이 Key값이 
아닌 경우

4(수정)
* 단 수정대상이 Key값인 경우와 동일

한 방법도 가능

정상 입수된 보고서를 삭제할 때 2(삭제) 2(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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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보고기관 전송자료 직접조회

보고기관은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외환전산망에 전송한 보고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할 의무가 있다.

보고기관이 해당자료를 유실한 경우 해당 보고기관은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에서 전송한 자료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간접연결기관은

대량의 데이터를 중계기관으로 전송할 경우 발생 가능한 네트워크 부하

등으로 과거 전송자료 조회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요약▞ 보고기관 전송자료 직접조회 기능

ㆍ 직접연결기관 :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
ㆍ 간접연결기관 : 직접 조회 기능 없음

1. 전송자료 직접조회

①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에서 [보고서작성] > [보고자료 직접조회]를
선택한다.

<그림 4-9>  '보고자료 직접조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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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자료 직접조회] 화면 설명

▪ 보고서 : 조회하고자 하는 보고서 선택
▪ 테이블 : 해당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로서 2가지 형태가 존재함
   ① ODS : 보고기관이 전송한 모든 자료(오류, 수정, 삭제 데이터까지)가 포함됨
   ② DW : 보고기관이 전송한 최종 데이터. 보고기관이 전송한 수정 및 삭제 등이 모두 

반영되어 있는 데이터
▪ 조회일자 : 전송일 또는 작성기준일을 선택한 후 해당 기간을 입력
▪ ODS 상태 : 테이블 선택창에서 ODS를 선택한 경우 해당 데이터의 성공여부를 선택한 후 조회

[S] DW 정상 저장, [N] 오류 [P]입수대기 (DW 저장 안됨)

  
  동 조회 기능은 데이터 수정이나 오류발견이 아니라 과거 전송자료의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TABLE 선택에서 ‘DW’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외환전산망 시스템의 과부하를 막기 위하여 1회당 조회가능한 데이터 건수는
100건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조회 기간의 데이터가 100건을 넘을

경우에는 ‘엑셀저장’ 기능을 이용하여 최대 1,048,576건(xlsx 최대 행)까지 저장이

가능하다.

② 조회하고자 하는 조건을 입력 후 조회 단추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출력된다.

<그림 4-10>  ‘보고자료 직접조회’ 출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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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검증룰 일시제외 신청

1. 보고서 입수기한 일시연장 및 체크로직 적용 일시제외

가. 입수기한 연장/검증룰 일시제외 신청

외환전산망의 대부분의 보고서는 전송ㆍ수정ㆍ삭제 처리가 가능한
기간(입수기한)이나 전송시 보고서 내용의 오류유무 등 정합성을 체크하는
검증룰(체크로직)이 존재한다. 

보고서의 전송ㆍ수정ㆍ삭제 처리는 작성기준일자 기준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불가능해진다. 특정한 사유발생으로 입수기한이 경과한 보고서를
전송해야 하거나 일부 체크로직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제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보고서 소관팀 앞으로 검증룰(입수기한, 체크로직) 일시제외를
신청하고 소관팀이 이를 승인하면 한시적으로 검증룰을 제외시킬 수 있다.

직접연결기관은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간접연결기관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보고서의 소관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요청하면 된다.

<그림 4-11>  보고서 입수기한 연장 및 체크로직 적용 제외를 위한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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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외환전산망에서 [시스템운영] > [입수기한 및 검증룰일시제외] > [입수기한
및 검증룰일시제외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화면이 출력되면 우측 상단의

[등록] 버튼을 누른다.

<그림 4-12>  외환전산망 홈페이지 - 보고서 입수기한 일시연장 신청 메뉴

② <그림 4-13>과 같이 ‘입수기한’ 또는 ‘검증룰’중 예외 처리하고자 하는

검증룰의 유형을 선택하고 검증룰 일시제외를 신청할 입수보고서, 
제외기간 및 사유 등을 입력 후 저장한다.

③ 이후 해당 보고서의 소관팀 담당자가 승인하면 신청한 내용대로

검증룰이 제외된다. 반려되었다면 반려사유를 확인하고 재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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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검증룰일시제외신청

입수기한

체크로직

▞ 구분코드

ㆍ ‘검증룰’의 일시제외 신청시 ‘FX5220 외화대출상황 월보’의 경우 선택한 구분코드별(‘통

화별’, ‘차주별’, ‘용도별’, ‘전체’)로 체크로직을 해제할 것인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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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수기한 연장/검증룰 일시제외 신청 승인 또는 반려 [보고서 소관팀]

직접연결 보고기관이 외환전산망 홈페이지를 통해 검증룰 일시제외를

신청하거나 간접연결 보고기관이 유선으로 검증룰 일시제외를 요청하면

보고서 소관팀 담당자는 신청한 내용에 대해 승인 또는 반려 처리를

해주어야 한다. 

① 메뉴에서 [시스템운영] > [보고서관리] > [검증룰 관리]를 선택한다. 

② 처리상태가 미처리인 보고서중 담당하고 있는 보고서번호를 선택하고

신청내용을 확인한 뒤 해당 보고서의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해 [승인] 
또는 [반려]한다. 반려시에는 반려사유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그림 4-14>  검증룰관리 메뉴(보고서 소관팀)

<그림 4-15>  보고서 입수기한 일시연장 신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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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수기한 연장/검증룰 일시제외 종료 [보고서 소관팀]

입수기한 연장을 승인한 후, 해당 보고서가 정상적으로 입수가 되었으면

더 이상 입수가 되지 않게 연장을 종료 처리한다. 일반적으로 적용제외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종료되나 그 이전에 종료하고 싶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종료시킬 수 있다.

① 입수기한 연장/검증룰 일시제외 화면에서 처리상태가 ‘승인’으로
나타난 목록 중 검증룰 일시제외를 종료시킬 보고서의 번호를

선택한다. 

② [종료] 버튼으로 해당 보고서의 검증룰 일시제외를 종료시킬 수 있다. 

<그림 4-16>  보고서 입수기한 일시연장 승인ㆍ반려 처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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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 돌아가면 처리상태가 ‘종료’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7>  보고서 입수기한 일시연장ㆍ종료 처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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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체크로직 적용제외 대상 입수보고서 및 해당 체크로직

  ▣ FX2001(F/X거래)
    1) 매도금액에 매도통화 환율 적용하여 계산된 USD환산금액과 오차범위를 벗어남 
    2) 매도(매수)금액의 원화환산금액 기준으로 매수(매도)금액의 원화환산금액이 

오차범위(+-50%)를 벗어남 

  ▣ FX2002(금리 및 통화스왑거래 신규 및 청산)
    1) 수취금액에 수취표시통화 환율 적용하여 계산된 USD환산금액과 오차범위를 벗어남 
    2) 지급금액에 지급표시통화 환율 적용하여 계산된 USD환산금액과 오차범위를 벗어남 

  ▣ FX4410(일중포지션현황표)
    1) 금일보고분의 '전일종합포지션' = 전일보고분의 '금일종합포지션' 
    2) 금일보고분의 '전일현물포지션' = 전일보고분의 '금일현물포지션' 

  ▣ FX4430(차액결제선물환 포지션현황)
    1) 최초보고일 및 최초 보고 다음 영업일의 경우 아래의 체크로직만 적용
      - 최초 보고일인 경우 전영업일자 NDF 매입 포지션(A), 전영업일자 NDF 매도 포지션(B), 

전전영업일 Fixing도래분(기존 매입분)(G), 전전영업일 Fixing도래분(기존매도분)(H), 금
일 Fixing도래분(기존 매입분)(I), 금일 Fixing도래분(기존 매도분)(J)이 모두 0이어야 함

      - 최초보고 다음 영업일자인 경우 전전영업일 Fixing도래분(기존 매입분)(G), 전전영업일 Fixing도래분
(기존 매도분)(H), 금일 Fixing도래분(기존 매입분)(I), 금일 Fixing도래분(기존 매도분)(J)이 0이어야 함

      - 제2항의 금일자 매입포지션 잔액 및 매도포지션 잔액과 관련된 체크로직(1,2,7) 적용
                 ※ 최초보고의 정의
         ① 통화구분별, NDF거래상대방 기준별 잔액(금일자 NDF매입 포지션(K) 및 금일자 

NDF 매도 포지션(L))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② 최근 보고일자의 통화구분별, NDF거래상대방 기준별 금일자 NDF매입 포지션 

및 금일자 NDF 매도 포지션이 모두 0인 경우

    2) 이하 1)~9)의 체크로직은 통화구분별 및 NDF 거래상대방구분 별로 모두 적용됨
      - 금일자 매입포지션 잔액
        ㅇ Fixing date 기준으로 보고시 
            금일자 매입포지션(K) = 전영업일자 매입포지션(A) + 금일자 신규매입(C) + 금일자 기타

증감(E) - 금일자 기존매입분 Fixing 도래분(I)
        ㅇ Value date 기준으로 보고시
            금일자 매입포지션(K) = 전영업일자 매입포지션(A) + 금일자 신규매입(C) + 금일자 기타

증감(E) - 전전영업일자 기존매입분 Fixing 도래분(G)
      - 금일자 매도포지션 잔액
        ㅇ Fixing date 기준으로 보고시
            금일자 매도포지션(L) = 전영업일자 매도포지션(B) + 금일자 신규매도(D) + 금일자 기타

증감(F) - 금일자 기존매도분 Fixing 도래분(J)
        ㅇ Value date 기준으로 보고시
            금일자 매도포지션(L) = 전영업일자 매도포지션(B) + 금일자 신규매도(D) + 금일자 기타

증감(F) - 전전영업일자 기존매도분 Fixing 도래분(H)
      - 금일(T일) 보고분의 전전영업일 Fixing 매입(G) = 전전영업일(T-2일) 보고분의 금일 Fixing 매입(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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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T일) 보고분의 전전영업일 Fixing 매도(H) = 전전영업일(T-2일) 보고분의 금일 Fixing 매도(J)
  금일(T일) 보고분의 전영업일자(T-1일) 매입포지션(A) = 전영업일(T-1일) 보고분의 금일자 매입포지션(K)
- 금일(T일) 보고분의 전영업일자(T-1일) 매도포지션(B) = 전영업일(T-1일) 보고분의 금일자 매도포지션(L)
- 금일 순매입포지션(M) = 금일 매입포지션(K) - 금일 매도포지션(L)
- 금일 순매입포지션(M) = 금일 매입포지션(K) - 금일 매도포지션(L)
- 금일(T일) 보고분의 NDF 포지션 기준 = 전영업일(T-1) 보고분의 NDF 포지션 기준 
- 전영업일 및 전전영업일의 보고 내용이 없는 경우 오류

  ▣ FX4450(선물환 포지션상황보고서)
    1) 관리대상 포지션 = 직전영업일로 부터 과거 1개월 동안 영업일별 '일별 선물환포지션 잔액'의 산술평균
      * 작성기관에서 입력하는 관리대상 포지션과 외환전산망내에서 과거자료를 이용하여 자동 계산

되는 관리대상포지션과 오차범위(±5000) 안에서 일치하여야 함
      ** 단 증권사의 경우 동 로직을 체크하지 않음

    2) 선물환포지션 한도 OB U$ =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 U$ * 40% (국내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OS U$ =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 U$ * 40% (국내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OB U$ =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 U$ * 200% (외은지점)
      선물환포지션 한도 OS U$ =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 U$ * 200% (외은지점)

  ▣ FX4812(기관투자가의 외환증권투자보고서)
    전분기에 보고한 자료의 금분기말 보유잔액은 '당 보고분의 금분기말 보유잔액 - 금분기중 매입.

인수  + 금분기중 매각 - 금분기중 판매손익 - 금분기중 환차손익' 계산값과 일치해야 함

  ▣ FX4816(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 기타보고)
    1) 해외외화예금 보유 및 운용 현황 금분기말 잔액 = 해외외화예금 보유 및 운용현황 전분기말 잔액 + 예치 - 인출
    2) 투자자금 대외송금 및 회수현황 금분기말 잔액 = 투자자금 대외송금 및 회수현황 전분기말 잔액 + 송금 - 회수
    3) 각 전분기말 잔액은 전분기 보고 데이터의 금분기말 잔액과 일치하여야 함

  ▣ FX5220(외화대출상황월보)
    1) 통화별(10XX)
       - 1010(미달러화) :｜차이비율｜ ≤ 0.01%
       - 1020(엔화) : {｜차이비율｜－｜(전월말엔/달러환율-금월말엔/달러환율)/(금월말엔/달러환율)｜}≤10%
       - 1030(유로화) : {｜차이비율｜－｜(금월말달러/유로환율-전월말달러/유로환율)/(전월말달러/유로환율)｜}≤10% 
    2) 차주별(20XX) : Min(10XX항목의 가중변동분 조합중 최소변동값) - 0.1% ≤ 각 항목별 차이비율 

≤ Max(10XX항목의 가중변동분 조합중 최대변동값) + 0.1%
    3) 용도별(40XX) : Min(10XX항목의 가중변동분 조합중 최소변동값) - 0.1% ≤ 각 항목별 차이비율 

≤ Max(10XX항목의 가중변동분 조합중 최대변동값) + 0.1% 

  
  ▣ FX5461(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현황(종합))
    전월말잔액(필드24)은 전월보고서의 당월말잔액(필드28)과 일치

  ▣ FX5490(파생금융거래잔액보고서(시가기준))
    전월말포지션(필드19, 25)은 전월보고서의 금월말포지션(필드23,29)과 일치

  ▣ FX7310(외환건전성부담금 분기보고서(분기중 월말잔액보고) )
    동일한 작성기준일자의 부담금 분기보(FX7310)와 금융기관 외화B/S(FX6610) 보고서간 계정별 합계

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예) FX7310(계정코드601000, 합계9) = FX6610(계정코드201000, 대내외장단기1+2+3+4)

  ▣ FX7320( 외환건전성부담금 연간보고서(부과기간중 월말잔액 평균 및 부담금 보고) )
    연간보고서(FX7320)는 해당 연도에 포함된 분기 보고서(FX7310)의 계정별로 평잔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예) FX7310(계정코드601000) 1월금액 + 2월금액 + … + 12월 금액 / 365 = FX7320(계정코드601000)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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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보고현황 점검 개요

외환전산망은 보고기관의 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보고기관이 자체적으로 보고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보고현황 점검표로는 월중 보고서 입수현황 점검표, 월별
미입수율 추이 및 월별 주요계수 현황표 3가지이다.

보고기관은 동 점검표들을 수시로 조회하여 미제출된 보고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누락이나 제출지연의 원인을 파악하여 누락ㆍ제출지연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누락이나 제출지연이 자주 발생하는

보고기관에 대해서는 의무연수 교육, 경고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보고서 제출면제 신청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직접연결기관의 경우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에서 월중 보고서 입수현황

점검표, 월별 미입수율 추이 및 월별 주요계수 현황표를 포함한 모든

보고현황 점검표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간접연결기관은 해당 중계기관

전산시스템을 통해 월중 보고서 입수현황 점검표와 월별 주요계수 현황표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보고기관은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절차｣ 제1조의2에 따라 매월 10일 
‘월중 보고서 입수현황 점검표 확인서’(p238)에 ‘월중 보고서 입수현황

점검표’ 상의 보고서 미입수율을 기재하고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표 5-1>
보고현황 점검표의 종류

분류 내용 이용가능 보고기관

월중 보고서
입수현황 점검표

보고서 월별 입수현황 조회(일부 보고서 제외)
 ▪ 보고서 입수/제출지연/누락 여부
 ▪ 전체 미입수율 및 등급

직접연결기관 : 
외환전산망

간접연결기관 : 
해당중계기관

월별 주요계수 
현황표

주요 건별 보고서 USD환산금액항목의 월별 
합계 조회(실시간 조회)
(간접연결기관중 상호금융은 사용 못함)

월별 미입수율 추이
보고서 월별 미입수율 추이 조회(그래프)
 ▪ 일/월/분기보 월별 미입수율 추이(1년간)

직접연결기관 : 
외환전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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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보고현황 점검표 이용방법

1. 월중 보고서 입수현황 점검표

직접연결기관은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의 [보고서작성] > [전송현황] > 
[월중 보고서 입수현황 점검표]를 선택한 후, ‘점검대상월’ 항목에
점검연월(yyyymm형식)을 직접입력하거나 캘린더에서 선택하여 월중 보고서

입수현황 점검표를 확인할 수 있다. 간접연결기관은 해당 중계기관의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한다.

<그림 5-1>  ‘월중 보고서 입수현황 점검표’ 화면

▞ [월중 보고서 입수현황 점검표] 화면 설명

▪ 면제여부 : 조회시점을 기준으로 제출면제된 보고서이면 ‘O'를, 보고대상이면 ’X'를 표시
▪ 면제/재등록일: 해당 보고서의 면제일 또는 재등록일을 작성일 기준으로 표시
▪ 공란 : 해당 보고서의 보고대상일이 아님

일보라면 월보ㆍ분기보의 보고대상일이 빈칸이고, 월보라면 일보의 보고대상일이 
빈칸으로 나타남

▪ ‘入’ : 해당 보고서가 외환전산망에 정상 입수됨
▪ ‘○일’ : 해당 보고서가 외환전산망에 ○일만큼 지연 입수됨 (예) 1일, 2일, 5일 등
▪ ‘누락’ : 해당 보고서가 외환전산망에 입수되지 않음

보고기관이 전송하였으나 오류로 처리되는 경우도 ‘누락’에 해당
▪ ‘기한’ : 해당 보고서의 보고시한(월보 및 분기보에 해당)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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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 보고서 입수현황 점검표에서 일보는 점검대상월의 자료가 출력되는 반면, 
월보 및 분기보는 점검대상기간의 전기자료가 출력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보, 월보, 분기에 해당하지 않는 보고서(FX0014, FX4510, FX4840, FX6090, 
FX6140 등)는 점검표에 항목이 나타나지 않음에 유의한다.

예시▞ 점검표 출력항목

▪ 점검대상월이 ‘201907’인 경우 : 2019년 7월의 일보, 6월의 월보, 2/4분기보가 출력됨
▪ 점검대상월이 ‘201908’인 경우 : 2019년 8월의 일보, 7월의 월보 출력, 분기보는 해당사항 없음

한편 월중 보고서 입수현황 점검표의 우측 상단에 표시된 미입수율과

등급은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되며, 익월 3영업일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 미입수율 및 등급 산식

▪ 미입수율(%) = 

▪ 등급 : 우수 (미입수율 2% 이하), 양호 (2% 초과 5% 미만),  미흡 (5% 이상)

당월 미입수 (누락 및 제출 지연) 보고서수
× 100당월 보고서 (면제 보고서 포함) 총수

참고▞ 월중 보고서 입수현황 보고서 관련 유의사항

○ 건별 보고서에서 100건의 레코드를 전송하여 90건이 정상 입수되고 10건이 오류가 났
다면, 동 입수현황은 오류와 관계없이 ‘입수’로 인식된다. 따라서 보고서 전송 후에는 
｢월중 보고서 입수현황 점검표｣ 뿐만 아니라 ｢보고서오류확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보고서 전송결과 및 면제여부는 실시간으로 반영된다. 단, 보고서 추가 등은 익일 반영된다.
   간접연결기관의 경우, 자세한 사항은 중계기관으로 문의할 것.

○ 제출이 면제된 보고서의 경우 면제일자 이후부터 ‘면제여부’가 ‘O’로 표시되며, 면제일자 
이전까지 보고했던 보고서의 입수결과는 사라지지 않는다.

○ 입수현황 점검표에 나타나는 실무상의 보고기한
   ▪ 월중 보고서 입수현황 점검표에서는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절차｣에서 규정된 보고

시한에 비해서 일보는 1영업일, 월보ㆍ분기보는 3영업일을 더 연장해서 보고시한을 
설정해 두고 있다. 이는 보고기관 담당자들의 실무적 애로를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예) 작성기준일이 2019년 3월 4일인 FX0012(일보)는 보고시한이 익영업일(5일)로 설정되어야 하나, 
점검표에서는 3월 6일까지 보고되면 정상 입수로 간주한다.

   ▪ 원 보고시한이 비영업일인 경우 이후 도래하는 영업일이 보고시한이 된다.
   (예) 작성기준일이 2019년 11월 30일인 FX7710(월보)은 보고기한이 익월(12월) 15일로 

설정되어야 하나 12.15일(일)은 비영업일이므로 보고시한은 12.16(월)이 되며, 점검
표에서는 12월 19일까지 보고되면 정상 입수로 간주다. 따라서 12월 19일까지는 
FX7710을 보고하지 않더라도 ‘누락’이 아닌 ‘기한’으로 입수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128   외환전산망 보고업무 편람(I)

2. 월별 주요계수 현황표

직접연결기관은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의 [보고서작성] > [전송현황] > 
[월별주요계수현황표]를 선택하고 ‘점검대상월’에 점검하고자 하는

연월(yyyymm형식)을 직접입력하거나 캘린더에서 선택한다. 간접연결기관은
해당 중계기관의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한다.

<그림 5-2>  ‘월별 주요계수 현황표’ 화면

조회화면에서는 점검대상월의 주요 건별 보고서별 USD환산금액 항목의

합계액이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당일에 전송한 보고서의 전송결과도

실시간으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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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별 미입수율 추이 - 직접연결기관만 해당

직접연결기관은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의 [보고서작성] > [전송현황] > 
[월별미입수율추이]를 선택하고 ‘점검대상월’에 점검하고자 하는

연월(yyyymm형식)을 입력한다.

<그림 5-3>  ‘월별 미입수율 추이’ 화면

｢월별 미입수율 추이｣는 해당 월까지의 1년간 일보, 월보, 분기보에 대한

미입수율 추이가 선 그래프 형식로 나타난다.



130   외환전산망 보고업무 편람(I)

제3절 보고업무관련 한국은행의 지도ㆍ점검

한국은행은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제14조(업무지도 및 점검)에 따라 
미입수율이 높은 보고기관 등에 대해 한국은행총재 명의의 주의 촉구, 경위서 
제출 요구,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통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은행은 동 제재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해당 보고기관에 대하여 업무지도를 
실시함으로써 미입수율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1.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및 업무지도

한국은행 외환정보팀은 매월 ｢월중 보고서 입수현황 점검표｣를 확인하여

일보 및 월보 누락률이 일정 기준 이상 초과하는 보고기관을 선정하여 제재

및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보고의무 위반사항에 따른 제재 및 업무지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5-2>
외환전산망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및 업무지도 기준

보고의무 위반사항 제재 및 업무지도

일보 누락률 5% 이상 또는
월보 누락률 10% 이상

1회 발생 : 해당기관명을 외환전산망에 공지

1년 이내 2회 발생 : 해당기관앞 공문통보

1년 이내 3회 발생 : 보고업무 의무연수 실시 및
한국은행총재 명의의 주의촉구

분기보 누락률 50% 이상

1회 발생 : 해당기관앞 공문 통보

2회 연속 발생 : 보고업무 의무연수 실시 및
한국은행총재 명의의 주의촉구

연평균 일보 누락률 3% 이상 또는 
월보 누락률 6% 이상

보고업무 의무연수 실시 및 한국은행총재 명의의 
주의촉구

주의 촉구 후 1년 이내에
해당 기준을 재차 위반

경위서 제출

경위서 제출 후 1년 이내에
해당 기준을 재차 위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통보

▞ [보고업무 지도 연수 주요 내용]

▪ 외환전산망의 기본구조, 외환전산망 보고서 작성 및 전송방법

▪ 보고서 입수현황 점검 및 보고서 제출면제ㆍ재등록 신청절차 안내

▪ 보고 지연 및 누락 시 제재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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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의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한국은행은 누락률이 높은 경우 외에도 보고기관이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고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는 보고의무 위반의 경중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

명의의 주의촉구, 경위서 제출요구,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통보로 구분된다.

<표 5-3>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제재 조치 구분 보고의무 위반 사항

한국은행 총재 
명의의 주의촉구

가. 보고시한을 경과한 보고
나. 보고사항의 누락(중대하지 않은 사항)
다. 그 밖에 (가)와 (나)에 준하는 사례의 발생

경위서 제출요구
가. 관련 보고서의 허위 보고
나. 주의 촉구 후 1년 이내에 해당 기준을 재차 위반시
다. 그 밖에 (가)와 (나)에 준하는 사례의 발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통보

가. 중대한 사항의 누락으로 외환관련통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경우
나. 경위서 제출 후 1년 이내에 해당 기준을 재차 위반시 
다. 그 밖에 (가)와 (나)에 준하는 중요 사례의 발생

3. 보고기관에 대한 정기 지도ㆍ점검

한국은행은 매년 지도ㆍ점검대상 보고기관을 선정하여 당행 직원이 직접 해당
보고기관에 방문하는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로 특정보고서의 정확성

등을 점검하며, 보고현황과 같은 일반점검사항도 함께 점검한다. 지도점검
출장시 해당 보고기관의 보고관련 애로ㆍ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기 지도ㆍ점검시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사항 보고업무

현황에 따라 유동적이며 일반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5-4>
보고기관에 대한 일반점검사항

구분 일반점검사항

보고시한
준수여부

입수현황 점검표의 부서장 확인
보고지연(누락)시 사유 파악
보고누락에 따른 제재규정 숙지

보고자료
확인절자

보고서 전송후 처리결과 메시지 확인
월별 주요계수 현황표 확인

보고관리체계
수립여부

업무담당자 지정
업무담당자 변경시 당행앞 통보
공지사항 전달

보고업무
인수인계

사용자ID 보유직원 서약서 징구
사용자ID 교체 신청
자료보안 교육

 * 주요 점검내용은 보고업무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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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용자 관리 개요

직접연결기관은 [시스템운영] 메뉴를 이용하여 사용자ID 및 IP주소 관리를

위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반면 간접연결기관은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못하므로 본 장을 참조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중계기관의 전산업무
안내에 따라 사용자 관리를 실시하면 된다.

사용자 관리의 기본적인 운영은 해당 보고기관의 사용자ID 관리자가
외환전산망 사용희망자의 요청을 받아 외환전산망 상에서 사용자 등록 등의

업무를 신청하면 한국은행 관리자가 이를 확인하고 승인/반려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동일인이 다수의 ID를 생성하여 이용할 수는 없으며 [권한수정]을 통해
특정 사용자를 사용자ID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사용자ID 관리자를 한

명으로 관리할 것인지 부서별로 다수로 관리할 것인지는 보고기관이 결정한다.

 
<표 6-2>                      

사용자 ID/IP 관리 메뉴

메뉴 권한 구분 주요 업무

사용자ID 현황 관리

일반사용자 ㆍ사용자ID 조회, 본인의 정보(부서, 연락처 등) 수정

관리자
ㆍ사용자ID 조회, 모든 사용자ID 정보수정 
ㆍ사용자ID 등록ㆍ권한수정ㆍ삭제 신청
ㆍID초기화(비밀번호 초기화)

사용자ID 신청내역 전체 ㆍ사용자ID 관련 신청내역 및 처리결과 조회

접속IP주소현황관리 관리자
ㆍIP주소 등록신청
ㆍIP주소 조회ㆍ정보수정ㆍ삭제

접속IP주소신청내역 전체 ㆍIP주소 관련 신청내역 및 처리결과 조회

사용자지원로그인 전체
ㆍ한국은행 담당자가 문의사항을 조치하기 위해 사용자의 ID

로 접속하는데 이용

업무연락처 : (사용자ID 관리) ☎ 02-759-5534,     (IP주소 등록/관리) ☎ 02-759-4605

<표 6-1>
사용자 ID 신청 및 승인

신청 승인

외환전산망 사용자 외환전산망 사용자ID 관리자 한국은행 관리자
사용자ID 관리자 앞으로

신규등록, 권한수정 등 신청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에서

신규등록, 권한수정 등 신청
승인 및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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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용자ID 관리

1. 사용자ID 관리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의 [시스템운영] > [사용자 ID/IP관리] > [사용자ID 
현황 관리] 메뉴를 통해 신규 사용자의 등록, 사용자 정보 변경, 권한 수정, 
삭제 등 ID관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사용자ID 관리자는 신규 등록, 권한수정, 삭제 신청 등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해당 보고기관의 모든 사용자

상세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반면 일반사용자의 경우 사용자 목록 및

상세조회, 본인 정보수정 정도만 가능하다.

<그림 6-1>  ‘사용자ID 현황 관리’ 메뉴 화면

가. 사용자ID 보유직원 조회

 [사용여부]를 ‘사용가능’으로 설정하면 현재 외환전산망 사용이 가능한

직원 명단이 나타난다. 

<그림 6-2>  ‘사용자ID 현황 관리’ 화면 - 사용여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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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결과 화면을 통해 사용자명, 해당 기관명, 부서, 직위, 등록일자, 
사용여부,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ID 관리자나 승인관리자

여부는 ‘사용자명’ 열에서 사용자 이름 옆에 [ID관리자],  [승인관리자] 
또는 [ID/승인관리자]로 표시된다. 

 
<그림 6-3>  ‘사용자ID 현황 관리’ 화면 – 조회 결과(ID관리자/승인권자 확인)

▞ [사용자ID 현황 관리]화면 설명

▪ 사용자명 : 사용자의 이름을 표시하며 ID관리자 또는 승인관리자일 경우에 이름 옆에 

‘ID관리자’,‘승인관리자’, ‘ID/승인관리자’로 표시

▪ 기    관 : 해당 기관의 기관명을 표시

▪ 부서,직위 : 해당 사용자의 부서 및 직위를 표시

▪ 등록일자 : ID를 생성된 일자를 표시

▪ 사용여부 : 해당 사용자ID의 사용여부를 나타낸다.(사용중, 사용정지, 삭제)

▪ 사    유 : ID의 사용여부가 ‘정지’ 또는 ‘삭제’일 경우 정지 또는 삭제된 사유를 표시

 

사   유 사용여부
비밀번호 3회 오류

사용정지
미접속 90일 경과
사용정지 후 90일 경과

삭제
삭제신청에 의한 삭제
기타 사용정지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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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용자ID 신규 등록 신청

보고업무 담당자 교체 등으로 사용자ID를 신규 등록해야 할 경우

보고기관의 사용자ID 관리자는 외환전산망을 통하여 신규ID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한국은행 외환정보팀이 등록 신청 건에 대해 승인을 하면

해당 사용자ID로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① [시스템운영] > [사용자ID/IP 관리] > [사용자ID 현황관리]에서 [등록]버튼을
선택한다. 

<그림 6-4>  ‘사용자ID 등록신청’ 화면

② [사용자 등록 신청] 창에 부서, 직책/직위, 성명, 연락처 등 주요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고 ID관리자/승인권자여부, 사용권한 그룹 등을 설정한 뒤 
[등록] 버튼을 클릭한다.

   ▪ 신규 사용자의 소속부서명이나 직위명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먼저 등록한 후 사용자 등록 신청을 한다.

   ▪ 이미 등록된 사용자가 사용자ID를 신청할 경우 반려 처리된다. 
   ▪ 사용자 ID관리자는 정지된 사용자ID를 초기화 할 수 있다.



제6장  사용자 관리 139

6

사
용
자

관
리

<그림 6-5>  ’사용자ID 등록신청’ 상세화면

▞ [사용자ID 등록신청] 화면 설명

‘*’는 필수입력 항목으로 반드시 입력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다.

▪ 기  관 : 소속기관명이 자동으로 표시됨
▪ 부  서 : 콤보박스에서 소속부서를 선택. 부서명이 없다면 [부서등록] 단추를 선택
▪ 직  위 : 콤보박스에서 해당직위를 선택. 직위명이 없다면 [직위등록] 단추를 클릭
▪ 성  명 : 사용자의 성명. 성과 이름은 반드시 붙여 써야 하며, 영문자 및 숫자를 포함하여 

최대 50자 이내로 입력이 가능
▪ 연락처 : 업무 전화번호, E-mail을 입력
           전화번호는 숫자 13자 이내, E-mail은 한글ㆍ영문ㆍ숫자ㆍ특수기호를 포함하여  

        최대 50자 이내로 입력이 가능
▪ ID관리자여부: 사용자에 대한 ID관리자 권한을 부여
▪ 승인권자여부: 사용자에 대한 승인권자 권한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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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용자ID등록 또는 사용자정보수정 화면에서 [부서등록] 및 [직위등록] 
버튼을 선택한다.

<그림 6-6>  부서코드 및 직위코드 등록하기

④ [부서코드 등록] 또는 [직위코드 등록] 창에 부서명(직위명)을 입력하고
[등록] 단추를 선택한다. 부서명과 직위명은 한글/영문/숫자 포함 50자
이내로 입력해야 한다. 해당 항목 옆에 있는 [수정] 버튼 이용해

부서명(직위명) 변경이 가능하다.

<그림 6-7>  ‘사용자 등록신청 및 변경’ 화면 -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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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용자정보 상세조회 및 수정

‘사용자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용자의 상세정보를 조회 및 권한수정, 
삭제신청, ID초기화 및 사용자 정보 수정이 가능하다. 

우측 상단에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부서, 직위,  전화번호 등을 수정할 수
있다. 입력하고자 하는 부서와 직위가 없다면 [부서등록]과 [직위등록] 
버튼으로 해당 부서명 및 직위명을 추가할 수 있다.

<그림 6-8>  ‘사용자ID 현황 관리’  상세조회 화면

▞ 사용자ID 현황 관리 상세조회 화면 설명

▪ 권한수정:  사용자의 ID관리자/승인권자 여부를 등록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권한그룹을 변경하여 사용자의 메뉴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다.

▪ 삭제신청:  사용자의 ID를 삭제신청 할 수 있다.

▪ ID초기화:  사용자의 ID가 정지되었을 경우 사용정지 해제 및 비밀번호 초기화를 통해 

해당 사용자의 ID를 다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 사용자권한:  ID관리자 여부 및 승인권자 여부가 Y/N으로 표시되며 해당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그룹과 사용메뉴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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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권한 수정(사용자ID 관리자 지정)

사용자ID 관리자는 기존에 외환전산망에 등록된 직원에게 ID 관리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기존에 외환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은 직원을 새로운

관리자로 지정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 해당 직원을 외환전산망 사용자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ID 관리자 지정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시스템운영] > [사용자ID/IP 관리] > [사용자ID 현황 관리]를 클릭한다.

② [사용자ID 현황 관리] 화면에서 관리자 권한을 부여할 해당 직원의

사용자명을 선택한다.

<그림 6-9>  ‘사용자ID 현황 관리’ - 사용자 리스트 화면

③ 사용자정보 상세조회 화면에서 [권한수정] 단추를 선택한 뒤 ID 
관리자여부 등에 체크표시하고 [저장] 버튼을 누른다. 신청한 권한수정

내용은 한국은행 담당자의 승인 이후 반영된다.

<그림 6-10>  ‘사용자ID 현황 관리’ – 권한수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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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ID초기화

ID 초기화 신청은 비밀번호 입력 3회 오류 초과 등의 사유로 ‘사용정지’된 
사용자ID를 활성화하거나 비밀번호를 초기화하는 절차이다. 권한

수정(사용자ID 관리자 지정)과 같이 [사용자ID 현황 관리]의 사용자정보

상세 조회화면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동 기능은 사용자ID 관리자만 수행할

수 있다. 초기화된 ID는 초기비밀번호 9자리를 이용해 접속 가능하다. 

※ 외환전산망 메뉴 위치

 - 한국은행 : [시스템운영] > [사용자관리] > [사용자ID관리] 

 > [사용자ID 현황/등록관리] 

 - 금융기관 : [시스템운영] > [사용자ID/IP 관리] > [사용자ID 현황 관리]

▞ 초기화된 비밀번호(암호) 9자리 : fx + 사용자ID의 뒷자리 6자리 + !

             예시) ID가 ‘12345567’일 경우
                         fx234567! (fx는 반드시 소문자)

<그림 6-11>  ‘사용자ID 현황 관리’ - ID초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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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용자ID 삭제신청

사용자ID 관리자는 인사이동 등으로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에 접속할

필요가 없어진 사용자ID를 즉시 삭제신청을 해야 한다. ‘사용자ID 현황관리’의 
사용자 정보 상세조회 화면에서 사용자ID를 삭제할 수 있다. 

 ① <그림 6-12>와 같이 [삭제신청]버튼을 클릭해 ID 삭제를 신청한다.

<그림 6-12>  ‘사용자ID 현황 관리’ - 사용자 삭제

2. 사용자ID 관련 신청 처리결과 조회 및 신청 취소

사용자ID 등록/삭제 등 사용자ID 관련 신청 내역들은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의 [사용자ID신청내역]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오류가 있거나

철회할 필요가 있는 내역은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가. 신청 처리결과 조회

① 홈페이지에서 [시스템운영] > [사용자ID/IP관리] > [사용자ID신청내역]을 
선택한다.

② ‘처리결과’를 선택한 후 [조회] 단추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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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3>  ‘사용자ID 신청내역’ 조회 화면

③ 사용자별로 상세 신청내역을 조회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용자명’을 선택한다.

▞ 등록신청 ‘처리결과’의 상태

▪ 미처리 : 한국은행 관리자가 아직 처리(승인/반려)하지 않은 상태
▪ 승  인 : 한국은행 관리자가 해당 신청을 승인한 상태
▪ 반  려 : 한국은행 관리자가 해당 신청을 반려한 상태

<그림 6-14>  ‘사용자ID 신청내역’ 상세조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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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용자ID 관련 신청 취소

① “가. 신청 처리결과 조회”의 ① ~ ③단계를 거쳐 [사용자ID 신청내역] 
화면에서 [삭제] 단추를 선택한다. 신청내역 삭제는 처리결과가

‘미처리’일 때만 가능하다. 

<그림 6-15>  ‘사용자ID 등록신청 삭제(취소)’ 화면

- 삭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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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접속용 IP주소 관리

▞ 접속용 IP주소 관리

보고기관은 외환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해서 IP주소를 한국은행에 등록하여야 한다. 각 보고
기관의 ID관리자는 외환전산망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용 IP주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IP주
소 등록 신청에 대한 업무처리는 한국은행 전산정보국(☎ 02-759-4605)에서 처리한다.

1. 접속용 IP 등록 및 삭제 신청

가. 접속용 IP주소 등록 신청

① [시스템운영] > [사용자 ID/IP 관리] > [접속IP주소신청내역]을 선택한다.

② <그림 6-16> [접속IP주소신청내역] 화면에서 [등록] 단추를 선택한다.

<그림 6-16>  ‘IP 현황 조회 및 등록’ 화면

③ [접속IP주소신청내역] 창에서 필수사항 및 세부사항을 모두 입력한 뒤

[등록] 단추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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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등록 신청시 유의사항

▪ 보고기관의 외환전산망 접속기기의 IP주소는 한국은행이 부여하는 IP대역을 사용해야 한다.
▪ 만일 참가기관이 자체 IP대역을 사용할 경우에는 F/W 등에서 NAT 처리하여 사용해야 한다.
▪ ‘IP주소’ 항목은 한국은행의 경우 130.1(7).#.#, 참가기관은 30(31).100.#.# 으로 시작한다.
▪ 신청한 IP주소의 처리결과는 익영업일에 ‘접속IP주소신청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나. 접속용 IP주소 등록정보 변경

①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관리] > [사용자ID/IP 관리] > 
[접속IP주소현황관리] 를 선택한다.

② <그림 6-17>에서 등록정보를 변경할 IP주소를 선택한다.

<그림 6-17>  ‘접속IP주소 현황 관리’ 화면 - 수정하기

③ <그림 6-18>에서 등록정보를 변경한 다음 [수정] 단추를 선택하면

수정한 내용이 바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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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8> ‘IP주소 상세조회’ 화면 - 수정하기

다. 접속용 IP주소 삭제 신청

사용자ID와 마찬가지로 접속할 필요가 없는 접속용IP에 대해 삭제조치가

필요하다. 사용자ID관리자는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에 접속할 필요가 없어진

즉시 접속용IP를 삭제 신청해야 한다.

①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관리] > [사용자ID/IP 관리] > 
[접속IP주소현황관리] 를 선택한다.

② <그림 6-19>에서 삭제 신청할 IP주소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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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접속IP주소현황관리] 화면에서 [삭제] 버튼을 누르면 삭제신청이

완료된다.

<그림 6-20>  ‘IP주소 상세조회’ 화면 - 삭제하기

<그림 6-19>  ‘접속IP주소 현황 관리’ 화면 - 삭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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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속용 IP주소 관련 신청 처리결과 조회 및 신청 취소

가. 신청 처리결과 조회

① 홈페이지에서 [시스템운영] > [사용자ID/IP 관리] > [접속IP주소신청내역]를
선택한다.

② ‘처리결과’ 콤보박스에서 ‘전체’를 선택한 후 [조회] 단추를 선택한다. 
만약 ‘처리결과’ 콤보박스에서 ‘미처리’를 선택하면 아직 한국은행이

승인하지 않은 신청내역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21>  ‘접속IP주소 신청내역’ 화면

③ 해당기관의 IP주소를 클릭하면 상세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나. IP주소 등록신청 취소

① “가. 신청 처리결과 조회”의 ① ~ ③단계를 거쳐 [접속IP주소신청내역] 
화면에서 [삭제] 단추를 선택한다. 신청내역 삭제는 처리결과가

‘미처리’일 때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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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보고서 제출면제 및 재등록

▞ 보고기관별 보고서 제출면제 및 재등록 방법

ㆍ 직접연결기관 :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의 [보고대상 보고서관리] 메뉴에서 직접 신청
ㆍ 간접연결기관 : ‘보고서 제출면제(재등록) 신청서’(｢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절차｣ <별지 

제2호 서식>, p239)을 외환정보팀 앞으로 제출

● 보고서 제출면제 및 재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설명은 ｢제2장 보고업무 개요｣(p19)에서 
참조하고, 이 절에서는 외환전산망 홈페이지를 이용한 보고서 제출면제(재등록) 등 신
청방법만을 설명한다.

1. 보고서 제출면제/재등록/보고개시일 수정 신청

보고서의 제출면제 · 재등록 · 보고개시일 수정은 외환전산망 홈페이지

[시스템운영] > [보고대상 보고서관리]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고대상
보고서관리] 화면에서는 면제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관의 모든 보고대상

보고서가 조회되며 요청사항별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다. 

<그림 7-1>  '보고대상 보고서관리‘ 화면

가. 보고서 제출면제 신청 

① 조회되는 보고대상 보고서들 중 제출면제 신청할 보고서를 체크하고

[면제 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ㆍ 보고서 제출면제는 보고여부가 ‘보고대상’인 보고서만 신청 가능하다.

② 보고서번호, 보고기관코드, 보고점포그룹코드, 3가지 항목을 확인한 뒤

‘신청사유’란에 면제 신청사유를 입력하고 [신청] 버튼을 눌러

제출면제 신청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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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보고서 제출면제 신청’ 화면

 o 보고대상 면제 신청

▞ 면제 신청사유 :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절차 제2조의 2(보고서 제출면제 및 재등록)

 ① 외환정보집중기관(이하 “집중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의무기관의 보고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의무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외환전산망으로 보고서 제출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 외환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가. 일보 및 주보 : 3개월
      나. 10일보, 반월보 및 월보 : 6개월
      다. 분기보 및 반기보 : 1년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 후 외환업무 미개시·중단·폐쇄 등의 사유로 외환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단 이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외환정보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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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고서 재등록 신청

① 조회되는 보고대상 보고서들 중 재등록을 신청할 보고서를 체크하고

[재등록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보고서 재등록은 보고여부가 ‘면제대상’인 
보고서만 신청 가능하다.

② 보고서 번호, 보고기관코드, 보고점포그룹코드를 확인한다. 그리고
해당보고서를 보고해야할 시점을 작성기준일자 기준으로 ‘재등록
신청일자‘를 선택한 뒤 신청사유를 입력하고 [신청] 버튼을 눌러

재등록 신청을 완료한다.

<그림 7-3>  ‘보고서 재등록 신청’ 화면

o 보고대상 재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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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등록 신청사유

   보고서 제출을 면제받은 보고의무기관은 해당 보고서의 보고대상거래가 새로이 발생한 
때에 외환전산망으로 즉시 보고서 재등록 신청을 하고 보고를 재개하여야 한다. 
(ex ‘거래발생’, ‘업무개시’ 등)

   ㆍ 재등록시 입력해야 하는 재등록 신청일자는 작성기준일자를 기준으로 입력한다.

다. 보고개시일 수정신청

보고서의 최초 보고일(거래 발생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해당 보고서의

‘보고개시일‘을 수정 신청할 수 있다. 

① [보고대상 보고서관리] 화면에서 보고개시일을 수정하고자 하는

보고서를 체크하고 [보고개시일 수정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그림 7-4>  ‘보고서 면제/재등록 신청현황 조회’ 화면 – 보고개시일 수정신청

② 신청 화면에서는 수정하고자 하는 보고개시일을 작성일 기준으로

신청사유와 함께 입력하고 [신청] 버튼을 눌러 보고개시일 신청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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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면제/재등록/보고개시일 관련 신청내역 관리

가. 보고서 제출면제/재등록/보고개시일 관련 신청현황 조회

①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에서 [시스템운영] > [보고대상 보고서관리] 
메뉴를 클릭한다.

②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상황은 ‘신청상태’를 확인하면 알 수 있으며, 
처리가 완료된 보고서는 ‘신청상태’가 공란이 되며 ‘보고여부’ 등
보고서 상태가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6>  ‘보고서 면제/재등록 신청현황 조회’ 화면

<그림 7-5>  ‘보고서 면제/재등록 신청현황 조회’ 화면 – 보고개시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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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내용 취소

  보고서 면제/재등록/보고개시일 수정 신청을 취소시킬 수도 있다.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보고대상 보고서관리] 메뉴에서 처리대기중인 보고서에 대해서는

체크박스가 회색으로 변하고 기관명이 ‘파란색 하이퍼링크’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명을 클릭하면 나오는 신청내역 상세보기 화면에서 우측상단에

[삭제]버튼을 눌러 신청내용을 취소한다. 단, 신청상태가 ‘처리중’인
경우는 신청을 취소할 수 없다. 

     * 면제의 경우 ‘미처리’상태여도 소관팀으로의 의견조회 절차가

진행중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 취소 전 외환정보팀

면제담당자(02-759-5534)에게 확인 후 신청을 취소해야 한다. 

<그림 7-7>  ‘보고서 면제/재등록’ 신청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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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보고서별 업무담당자 관리

보고기관은 외환전산망 보고관리체계를 수립한 뒤 보고서별 업무담당자

(총괄책임자, 송신담당자, 송신확인자, 송신관련 전산담당자)를 지정하여 이를
한국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 등 이용기관에서는 동 업무담당자 등록정보를

이용하여 보고서 담당자와 연락을 취하게 되므로 업무담당자가 변경되면

등록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 보고서별 업무담당자 관리

ㆍ 직접연결기관 :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에서 개별 수정 또는 보고서업무담당자등록 화면
을 이용하여 일괄 입력

ㆍ 간접연결기관 : 보고서별 담당자를 입력한 엑셀 양식을 중계기관에 송부하여 등록 요청

1. 보고서별 업무담당자 조회․등록․수정․삭제

가. 업무담당자 개별 등록 - 직접연결기관

① [시스템운영] > [보고담당자관리] > [보고담당자등록(개별)]을 선택한

후 업무담당자 지정여부를 조회한다. 

<그림 7-8>  ‘보고서별 업무담당자 조회/추가/수정/삭제’ 화면 - 미지정 내역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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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고담당자관리] 화면에서 ‘보고서번호’란의 보고서번호를 클릭하면

<그림 7-10>에서처럼 보고담당자를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난다. 
보고담당자를 등록하고자 하면 [추가] 버튼을 누르면 된다.

<그림 7-9>  ‘보고서별 보고담당자 추가/수정/삭제’ 화면

③ 담당자 정보를 입력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담당자를 등록한다. 

  ㆍ 보고서 작성기를 이용하는 직접연결기관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 선택’ 
버튼을 이용하여 담당자를 입력해야 하며 보고서 작성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직접입력’을 누르고 타이핑하여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그림 7-10>  ‘보고담당자관리’ 등록 세부화면

④ [인쇄 및 파일저장] 버튼을 이용하면 보고서 업무담당자 등록현황을

인쇄하거나 Excel형태로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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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1> ‘보고서별 업무담당자 조회/추가/수정/삭제’ 화면 – 인쇄 및 파일저장

⑥ 보고서 업무담당자 등록 이력정보는 해당 보고서번호를 클릭하여

담당자를 등록할 수 있는 화면에서 [변경이력조회]버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12>  ‘보고서별 업무담당자 추가/수정/삭제’ 화면 - 변경이력조회

나. 업무담당자 일괄 등록 - 직접연결기관 및 간접연결기관

업무담당자를 일괄적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외환전산망상 메뉴에서

[시스템운영] > [보고담당자관리] > [보고담당자등록(일괄)] 메뉴로
들어간다. Play(▷)버튼을 클릭하여 자료입력기를 실행시킨 후 담당자를

입력하여 [저장]버튼을 누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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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3>  ‘보고서 업무담당자 등록’ 메뉴

<그림 7-14>  ‘보고서 업무담당자 등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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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연결기관과 달리 간접연결기관은 해당 중계기관으로부터 엑셀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담당자를 입력하여 중계기관으로 송부한다. 양식을 송부

받은 중계기관은 간접연결기관이 송부한 양식을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에

등록한다.

▞ [보고서 업무담당자 등록] 설명

‘보고서 업무담당자 등록’ 자료 입력기도 보고서 작성시 사용하는 보고서 작성기와 동일함

○ 기관코드 : 보고시 사용하는 기관코드 4자리 숫자를 입력

○ 보고서번호별, 보고점포그룹구분별, 담당업무별로 담당자를 각각 입력한다.

   ㆍ 총괄책임자는 보고서번호가 FX0000, 보고점포그룹구분이 0으로 설정되어 있다.

   ㆍ 보고서별 담당자의 업무구분코드는 다음과 같이 코드화되어 있다.
      1 : 보고서 송신담당자,  2 : 보고서 송신확인자, 

3 : 보고서 송신관련 전산담당자, 4 : 총괄책임자

○ 조회시 출력되는 보고서들은 모두 보고대상이므로 공란 없이 담당자를 입력해야 한다. 
제출면제된 보고서의 경우도 거래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업무담당자를 반드시 입력
해야 한다.

○ 업무담당자별로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는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담당자식별번호, 담당자 
사용자ID,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록순서 및 SMS수신대상여부는 생략이 가능하다.

  ㆍ 단, 사용자ID를 생략할 경우 보고서작성기 사용이 불가능하다.  

○ 보고대상 보고서가 누락되었거나, 기관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처럼 예외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한국은행 외환정보팀(759-5534)로 문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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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관기관 보고서 담당자 조회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에서 
보고서별 소관기관(팀) 담당자를 조회하거나, 외환전산망 보고업무 편람(I)의
보고서 목록 및 편람(Ⅱ)의 차례 등에서도 보고서별 소관기관과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외환전산망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관기관 보고서 담당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① <그림 7-15>에서 [보고서작성] > [보고서종합정보]를 선택한다.

② [보고서종합정보]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입수보고서를 선택하거나

보고서번호, 보고서명, 보고서관리팀 3개 정보 중 하나를 입력한 후

조회한다.

<그림 7-15>  ‘소관기관 보고서담당자 조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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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시스템

1. 지정거래외국환은행 개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은 외국환거래규정의 적용을 받는 행위 또는 거래의

당사자가 외국환거래의 신고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한 거래외국환은행을

말한다. 거래외국환은행과 관련된 주요 사항은 ｢외국환거래규정｣ 제10-11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➊ ｢외국환거래규정｣ 제10-1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당사자는

외국환거래의 신고 등 및사후관리를위하여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➋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신청을 받은 외국환은행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사실을 확인한후 지정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된 외국환은행의 장은 그

지정사실을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➍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에 규정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신고 또는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외국환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를

받거나 신고수리·지급을 하여야 하고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➎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자가 지정된 거래외국환은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재 지정되어 있는 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새로이 지정할 은행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신규 지정된 거래외국환은행이 그 변경 사실을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재 외환전산망에서는 FX0014(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시스템(온라인)) 보고서와
외환전산망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환은행이 지정관련 업무를 실시간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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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거래항목 및 실명확인번호

｢외국환거래규정｣ 제10-11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외환거래를 하는

거래당사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때 거주자ㆍ비거주자별

또는 거래항목별로 지정 가능한 실명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여권번호 등)가 상이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표 8-1>
실명확인번호 부여 원칙

대상 실명확인번호 기준
국민인 거주자와 해외체재자 주민등록번호로 지정

법인(종교단체 포함)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정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단위로 해야 함
→ 공장, 지점, 사업부 단위(사업자등록번호의 4, 5번째 숫자가 ‘85’인 경우)

로는 지정할 수 없음
외국인(거주자/비거주자)
국민인 비거주자(해외체재자 제외)

여권번호(국가정보도 함께 입력)로 지정

3.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업무 관련 유의사항

가. 오류 주민등록번호 지정

숫자체계가 잘못되었으나 실제 사용 중인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시 입력 오류가 발생하므로 한국은행 외환정보팀 앞으로 관련 서식과 증빙서류를

보내 ‘오류 주민등록번호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오류 주민등록번호 등록신청서’는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의보고관련자료실(등록번호 1042)에게시되어있다.

나. 지정고객번호(실명확인번호) 등 고객정보 변경

외환전산망에서는 Key값에 해당하는 지정고객번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와
국가코드를외국환은행에서직접변경할수있다. 지정고객번호, 국가코드등을잘못기입하여 
지정고객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외국환은행에서 직접 처리가 가능하다. ‘고객정보 
변경신청서’는외환전산망홈페이지보고관련자료실(등록번호 1042)에게시되어있다.

▞지정고객번호 및 국가코드 변경 사유

① 담당자의 실수로 고객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② 사업자등록번호가 발급되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또는 여권번호)를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하는 경우. 

주로 지정항목이 ‘국내지사의 설치 영업자금 도입 및 영업수익 해외송금(32번)’인 경우에 해당
③ 고객의 여권번호가 변경된 경우(여권 만료에 따른 갱신)
④ 담당자의 착오로 외국인등록번호로 지정한 고객의 실명확인번호를 여권번호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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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
거래외국환은행 지정거래항목 및 실명확인번호 구분

지정
항목
번호

지정항목(관련 규정)

지정고객번호 구분1)

주민등록
번호

사업자
번호2)

여권
번호

기획재정부
문서번호

01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지급(연간 미화 5만불 이내 
자본거래 신고예외 포함) (제4-3조 제1항 제1호, 제7-2조 제8호)

○ ○ ○

02 해외체재비 (제4-5조 제2항) ○ ○

08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보수, 소득 또는 연금 등의 지급 
및 연간 미화 5만불 이하의 지급(외국인거주자의 해외여행경비 
지급 포함) (제4-4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4-5조 제6항)

○ ○

09 거주자 등의 대북투자 (재경원고시 1995-23, '09.6.28) ○ ○ ○

13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자 등 (제8-2조) ○ ○

14 해외지사설치, 영업기금, 설치비, 유지활동비 지급 및 사후관리 
(제9장 제2절)

○ ○ ○

16 환전영업자 (제3-2조 제4항) ○ ○3) ○

32 국내지사의 설치 영업자금 도입 및 영업수익 대외송금
(제9장 제3절)

○ ○ ○

33 상호계산 실시업체 (제5-5조) ○ ○ ○

53 거주자의 외화증권발행 (제7-22조 제2항) ○ ○ ○

55 외국인투자기업의 단기외화자금 차입 및 처분(제7-15조 제2항) ○ ○  

57 해외교포 등에 대한 여신관련 원리금 상환 보증, 담보제공 등 
(제7-18조 제3항)

○ ○ ○

59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 (제9-5조) ○ ○ ○

61 거주자의 해외예금 (제7-11조 제2항) ○ ○ ○

62 비거주자의 국내증권 발행 (제7장 제5절 제1관, 제2관) ○

63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제4-7조) ○

71
거주자의 외화자금(외국인투자기업의 단기외화자금 포함) 차입 
및 처분 (제7-14조)

○ ○ ○

72 북한에 관광비용을 지급할 관광사업자
(재경부고시 외관 41271-270, ‘98.11.12)

○ ○ ○

74 단체해외여행(연수) 경비 등 (제4-5조 제3항) ○ ○ ○

75 해외이주비 (제4-6조) ○

76 거주자의 자금통합관리 (제7-2조) ○

77 거주자의 원화자금 차입 및 처분 (제7-15조) ○ ○ ○

78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의 취득 및 매각 (제9-39조 제2항) ○ ○ ○

79 거주자의 연간 미화 5만불 이내 자본거래 영수 (제7-2조) ○ ○ ○

주 : 1) 해당 거래항목에 대해 “○”로 표시된 “지정고객번호 구분” 지정 가능
    2) 4번째 숫자가 ‘8’인 경우만 지정 가능 (개인사업자번호로는 지정할 수 없음)
    3) 4, 5번째 숫자가 ‘85’인 경우(영리법인 지점의 사업자번호)에도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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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시스템 이용방법

거래외국환은행 지정관련 업무처리는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의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메뉴를 이용하거나 접속기관은 온라인 접속규약에 따라 호스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외환전산망 홈페이지를 이용한 업무처리 방법을 설명한다.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관련 메뉴 구성

메뉴위치: [거래은행지정]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o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관련 사항을 보고
o 지정해지고객 관리 : 지정해지된 고객들을 일괄조회 및 지정복귀
o 외국환은행(점포) 합병승인 관리 : 합병된 은행(점포)의 기관을 피합병 은행(점포)로 일괄 이관
o 외국환은행별 지정현황 : 당행에 지정되어 있는 모든 고객정보를 지정항목별로 조회
o 장애파업중 타기관 지정처리 완료내역 조회 : 장애파업시 예외처리했던 지정고객 내역을 조회

1.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가. 지정여부 조회후 처리

① <그림 8-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에서 [거래은행지정] > 
[거래외국환은행지정]을 선택한다.

<그림 8-1>  거래외국환은행지정(온라인) 메뉴 화면

② ‘고객식별번호’에 주민/사업자번호, 여권번호등을입력한 뒤 [조회]를선택한다.

②조회결과를 통해 해당 고객의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지정항목을 선택한 뒤 아래 거래선택구분에서 지정/해지/고객정보수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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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주민사업자번호 조회 등록’ 화면

➀

➁

➂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화면 설명

화면 항목 설명

➀고객정보  
확인

고객번호 고객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
고객성명 고객성명(여권번호일 경우 반드시 영문대문자)

고객식별번호구분
1(주민등록번호), 2(사업자등록번호), 5(여권번호), 8(기획재정부문서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로는 지정할 수 없음

고객식별번호 고객식별번호구분에 따라 지정된 고객식별번호
국가코드 여권상의 국가코드를 두자리로 입력(예: 한국 KR)

고객정보
고객성명, 고객식별번호, 국가코드, 여권유효기일 등 
담당자가 착오입력한 고객정보를 수정

고객이력 고객정보 변경 이력을 확인

➁지정항목
선택

지정항목 지정된 항목(표<8-2>을 참조)을 표시
등록상태 1(지정), 3(해지), 없음
지정/최초지정일자 각각 가장 최근 지정된 일자와 최초 지정된 일자를 표시
은행명 및 지점명 지정 은행 및 해당 지점명을 표시
지로코드 해당 지정은행의 은행지로코드 7자리를 표시

연락처
해당 지정은행의 은행지로코드상의 연락처를 표시
*은행지로코드상의 정보변경은 금융결제원으로 문의

지정이력 지정, 해지, 삭제 등 지정된 이력을 표시

➂처리업무 
선택

지정항목 지정된 항목(표<8-2>을 참조)을 표시
등록상태 1(지정), 3(해지), 없음

거래/전송구분

거래구분 전송구분 거래조건
지정
지정
해지
해지

등록
삭제
등록
삭제

전출된 고객을 전입지정
지정 후 2년이 경과한 고객을 삭제
타행으로 전출
오류 지정/해지시 이전상태로 되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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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규 지정

  신규 지정은 ‘거래외국환은행지정’ 화면의 [등록]버튼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조회했을 때 지정된 거래외국환은행이 없을 경우 나타나는 신규 등록 메시지에서

[확인] 버튼을 통해 가능하다. 

  
상세 등록화면에서 필수 입력항목(*)을 모두 입력한다. 은행지로코드는 우측에

[검색]버튼을이용하여입력할수있다. 입력이완료되면 [등록] 버튼을클릭한다.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화면 설명

항목 입력방법
은행지로코드 [검색]을 선택한 후, 점포명을 입력하여 검색(금융공동망코드 7자리)

취급점포코드 은행지로코드의 [검색]을 통해 은행지로코드를 선택하면 자동 입력됨
(금융공동망코드의 4~7번째 자리)

온라인거래일자 현재일자 (외환전산망에서 현재일자를 자동 부여)
지정일자 지정일자를 입력
고객성명 고객명을 입력(여권번호의 경우 고객성명은 반드시 영문대문자여야 함)

고객식별번호구분 1(주민등록번호), 2(사업자등록번호), 5(여권번호), 8(기획재정부 문서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로는 지정할 수 없음

고객식별번호

1(주민등록번호) ‘-’를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2(사업자등록번호) ‘-’를 제외한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입력

5(여권번호)
알파벳과 숫자만 입력하며 반드시 여권발급국가 등 
고객정보와 함께 입력(특수문자 사용불가)
* 각 국가의 여권번호 부여규칙에 알맞은 번호를 입력해야 함

8(기획재정부 문서번호) ‘-’를 제외한 기획재정부 문서번호(증권발행 허가번호) 입력
지정항목코드 <표 8-2>를 참고하여 선택

<그림 8-4>  ‘거래외국환은행지정’ 화면

<그림 8-3>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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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완료하면 <그림 8-5>의 화면처럼 지정 정상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 거래구분코드 및 처리구분코드 입력방법

지정거래업무 등록상태 거래구분 처리구분

거래외국환은행 최초 지정 ― 지정(1)(2) 등록(1)

거래외국환은행 변경
현재거래은행 지정(1) 해지(3) 등록(1)

신규거래은행 해지(3) 지정(1)(2) 등록(1)

지정등록된 고객의 고객정보(성명, 고객식별번호 등)를 변경
지정(1)
해지(3)

지정(1)(2)
해지(3)

정정(2)

지정등록된 고객정보를 
이전상태로 복귀

직전 등록상태로 복귀
지정(1)
해지(3)

지정(1)(2)
해지(3)

삭제(3)

미지정상태로 설정
(당일지정 또는 지정 2년 초과)

지정(1) 지정(1)(2) 삭제(3)

<그림 8-5>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처리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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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3>
지정처리결과 메시지

성격 처리결과
코드 처리결과 메시지 설 명

정상 01 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11:지정등록거래시) 지정등록성공
정상 02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12::지정정정거래시) 고객 성명항목 변경성공
정상 03 지정이 취소되었습니다 (31:지정해지거래시) 지정전출을 위한 '해지' 등록성공

정상 04 은행명 및 점포명 (41:지정조회거래시) 대상자가 이미 지정상태인 경우. 현재 
지정된 은행명 및 점포명 

정상 05 은행명 및 점포명 (41지정조회거래시) 대상자가 해지등록상태인 경우. 
해지등록처리한 은행명 및 점포명 

정상 06 삭제가 완료되었습니다 (13:지정삭제거래시) 삭제성공

정상 10 해지 등록완료 장애. 파업기관의 고객을 타기관에서 지정시 BOK에서 해당고객을 
자동 해지등록처리

오류 11 기지정된 은행의 은행명 
및 점포명

(11:지정등록거래시) 대상자가 이미 지정상태인 경우. 현재 
지정된은행명 및 점포명

오류 12 지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41:지정조회거래시) 과거 지정사실이 없는 경우

오류 13 지정 취소된 상태입니다 (31해지등록거래시) 지정이관 (지정취소)된 상태로써 
지정수관을 대기 중인 상태

오류 16 본점사업자번호로 지정 요망 지점, 사업부, 공장의 사업자등록증번호(4-5자리가85)를 입력한 
경우. 단, 지정항목 16번은 제외

오류 17 사업자번호는 숫자만 입력 사업자등록증번호에  숫자 이외의 값이 입력된 경우
오류 18 유효하지 않은 지정항목코드 존재하지  않는 지정항목번호를 입력한 경우
오류 19 주민/사업자번호구분 선택 오류 해당지정 항목에 허용되지 않는 지정고객번호구분을 선택한 경우
오류 20 유효하지 않은 은행지로코드 코드목록에  존재하지 않는 은행지로코드를 입력한 경우
오류 21 은행지로코드 입력 요망 은행지로코드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오류 22 은행지로코드는 숫자만 입력 은행지로코드에  숫자 이외의 값이 입력된 경우
오류 23 유효하지 않은 일련번호 일련번호가 0이거나 미입력, 또는 숫자 이외의 값이 입력된 경우

오류 24 전송구분 또는 거래구분 오류 처리구분(1,2,3) 또는 거래구분(1,3,4)에 유효하지 않은 값이 
입력된 경우

오류 25 유효하지 않은 지정일자 지정일자에  미래일자가 입력되었거나 날짜구성이 맞지 않는 경우
오류 26 미입력된 항목이 있습니다 값이  입력되지 않은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

오류 27 유효하지 않은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의 자리수가 틀리거나 체크디지트가 맞지 않는 
경우, 또는 숫자 이외의 값이 입력된 경우

오류 28 유효하지 않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번호의  자리수가 틀리거나 체크 디지트가 맞지 않는 경우

오류 29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지정 요망

지정이 불가능한 개인사업자번호(4-5자리가 80번대가 아닌 
번호)를 입력한 경우

오류 30 삭제 불가(2년 미경과) 최종지정일자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료만 삭제가능

오류 31 여권번호 오류
(5~11자리만 가능) 여권번호가 해당국가의 여권부여규칙(최대길이초과)과 맞지 않음

오류　 32 여권발급국가는
필수입력항목 (11:지정등록거래시) 여권번호 입력시 여권발급국가는 필수 입력

오류 33 중복된 여권번호가 존재함
여권번호  입력시 중복된 여권번호가 이미 존재할 때 
(발급국가는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음) 처리결과 MSG2 확인 
후 동일인이면 신규지정 처리

오류 34 여권발급국가는 입력사항 아님 여권발급국가는 여권번호인 경우에만 입력 가능
오류 35 유효하지 않은 국가코드 한국은행 코드 테이블(NATION_S_CD) 참조

오류 91 은행명 및 점포명 동일한 은행 점포로 중복신청(지정, 해지)한 경우. 처리결과 
전문이 유실될때 발생

오류 92 은행명 및 점포명 최초신청  점포가 없어진 상태에서 동일은행 타 점포가 중복신청
오류 93 여권번호는 알파벳/숫자만 입력 여권번호가 해당국가의 여권부여규칙(영문자/숫자조합)과 맞지 않음
오류 94 여권에 기재된 영문성명으로 입력 여권번호로 지정시 성명은 여권상에 표시된 영문으로 입력해야 함
오류 99 사용자 조작 오류입니다 사용자  조작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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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해지고객 관리

지정 고객관리는 타행으로의 변경 또는 취소시까지 관리해야 하며 취소는 과거 2년
이상 동 항목 관련 거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가능하다. 따라서 지정해지된 고객이
타은행으로 ‘지정등록’되지않는한 여전히원지정은행이 관리해야할 필요가 있다. 

 ➀ [거래은행지정] > [지정해지고객관리] 메뉴에서 현재 지정해지 된 고객정보를 일
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때 특정 해지 고객을 선택하고 우측의 [지정복귀] 
단추를클릭하면 지정해지 고객이 지정상태로 복귀 된다.

3. 외국환은행지정현황 조회(지정항목ㆍ은행점포별)

①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에서 [거래은행지정] > [외국환은행별지정현황]을 선택하고
지정날짜를설정한뒤 [조회] 단추를선택하면다음과같이 지정항목별지정내역이
표시된다. 각숫자를누르면상세내용을조회할수있다. 

<그림 8-7>  ‘지정항목/은행점포별 조회’ 처리결과 화면

참고▞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시스템 이용시간

웹방식 접속기관이 사용하는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의 ‘거래외국환은행지정‘과 호스트방식 접속기관이 
사용하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온라인 시스템’의 이용시간은 모두 다음과 같다.
이용시간 : 영업일 오전 8시5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단, 토ㆍ일요일(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외)은 웹방식 접속기관에 한하여 조회서비스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공)

<그림 8-6>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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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합병ㆍ파업 및 시스템 장애시 조치사항

1. 외국환은행(점포) 합병 및 폐쇄 시 조치

▞ 외국환은행(점포) 합병 시 고객정보 일괄이관 처리방법

o 외환전산망 홈페이지 메뉴위치: [거래은행지정] > [외국환은행(점포)합병승인관리]
o FX0014(거래외국환은행 지정(온라인)) 보고서 사용

외국환은행(점포)이 합병되거나 폐쇄되는 경우, 해당 은행 또는 점포에서는

고객의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내역을 일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에서 [거래외국환은행지정] > [외국환은행(점포) 
합병승인관리] 메뉴에서 손쉽게 타은행(점포)으로의 이관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외환전산망홈페이지사용이어려운경우 FX0014(거래외국환은행지정(온라인)) 보고서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FX0014 보고서의 기본 레이아웃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작성방법은 ｢외환전산망 보고업무편람(II) : 보고서별작성방법｣을 참조)

<표 8-4>
FX0014 보고서 레이아웃

업무전송
구분

온라인
거래일자

고객
식별번호
구분코드

고객
식별번호

국가
코드

지정항목
코드

은행지로
코드

지정확인
일련번호

고객
성명

거래
구분

지정
일자

합병 및 폐쇄 시 피합병 외국환은행(점포)은 반드시 합병 또는 폐쇄 이전에 홈페이지
메뉴 또는 FX0014 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관리중인 고객정보를 해지(3)하여 타행으로의
이관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지로코드가 삭제된 후에는 이관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주의▞ 피합병은행과 합병은행간 FX0014 보고서 작성요령

처리순서 구분 거래구분 업무전송구분

1 피합병은행 3(해지) 1(등록)

2 합병은행 1(지정) 1(등록)

만약 피합병은행에서 지정거래를 ‘해지’하지 않으면 합병은행에서 ‘지정’조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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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5>
외국환은행(점포) 합병 및 폐쇄시 조치 요령

피합병(폐쇄) 은행 합병(인수) 은행 비고

FX0014 보고서를 이용하여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내역을 일괄 취소

- 거래구분 : 3(해지)
- 업무전송구분 : 1(등록)

FX0014 보고서를 이용하여 이관
받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내역을 
일괄 변경지정

- 거래구분 : 1(지정)
- 업무전송구분 : 1(등록)

(합병시) 합병은행(점포)은 이관되
지 못한 고객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관되지 못한 고객이 있는 경우 
한국은행 앞으로 일괄 변경 요청

(폐쇄시) 고객에게 거래외국환은행
을 변경하도록 사전 안내

2. 외국환은행 파업 시

외국환은행이 파업을 할 경우, 기획재정부는 파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파업은행의 고객
에대하여거래외국환은행중복지정을허용하는통첩을시행하며, 한국은행은통첩에근거
하여중복지정이가능하도록관련프로그램을변경하고이를각외국환은행에안내한다.

파업이 종료되면 한국은행은 각 외국환은행 앞으로 중복지정 허용 조치를 해제하는

공문을발송하므로외국환은행은 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취하면 된다.

3. 외환전산망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외환전산망 홈페이지 또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온라인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거

래외국환은행 지정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각 외국환은행은 즉시 한국은행에
연락해야 한다. 한편 내부처리절차에 따라 수작업으로 업무를 처리한 후 시스템 장애가
복구되면 해당 자료를 외환전산망에입력한다.

  파업 및 시스템장애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한국은행에 연락하는 한편 상황 종료
후 중복지정정리등 중복지정자에대한사후조치를강구한다.

▞ 파업 및 시스템장애 상황

o 장애신고 : [시스템운영]>[장애관리]>[장애신고]

  o 시스템장애 상황 종료 후 예외처리(중복지정)한 고객정보는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의 [거래외

국환은행]>[장애파업중타기관지정처리완료내역조회]에서 확인하여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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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 관련 규정 및 취급지침

1.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3호  2019년 5월 28일 고시)

제10장 보 칙 - 제3절 외국환거래의 사후관리

제10-11조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당사자는 외국환거래의 신고 등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거래외국환

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
  2. 제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자 하는 자
  3. 제4-4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자 하는 자
  4. 제4-5조 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
  5.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여행업자 또는 교육기관 등
  6.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
  7.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반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
  8.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계산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
  9. 제7-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
  10. 제7-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통합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
  11. 제7-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자
  12. 제7-14조 및 제7-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자
  13. 제7-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등을 하고자 하는 자
  14. 제7장 제5절 제1관 및 제2관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
  15. 제9-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16. 제9장 제3절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지사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
  17.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자
  18. 제9-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
  19. 제9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지사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
  20. 기타 한국은행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신청을 받은 외국환은행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사
실을 확인한 후 지정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된 외국환은행의 장은 그 지정사실을 외환정보집
중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에 규정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신고 또는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외국환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었
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를 받거나 신고수리·지급을 하여야 하고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자가 지정된 거래외국환은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재 지정되어 
있는 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새로이 지정할 은행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신규 지정된 거래외
국환은행이 그 변경 사실을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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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지침
   (전국은행연합회 외국환전문위원회 2019년 6월 현재)

제1장 총칙 - 제10절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지정확인업무 처리절차 등

1. 신규지정

  가. 지정확인 신청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10-11조에 의거 외국환거래의 신고 등 및 사

후관리를 위하여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신청서(지침서식 제1-2호)를 거래하고자 하는 외국환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합산하여 회계처리하는 출장소는 모점 명의로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한도관리를 위해 모점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나. 지정확인번호 부여
      당해 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거래자의 지정확인번호를 이 절 제3호에 의거 부여하여야 한다.

  다.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신청서에 실명확인필을 날인한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시에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음(단, 비대면으로 신청하
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으로 실명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2. 변경지정

  가. 변경의뢰 및 변경동의
      거래외국환은행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신청서 2부를 현재의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이하 “변경전 지정거래은행”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전 지정거래은행이 동의한 경우 변경후 지정거래은행을 통해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나. 변경지정 신청
      변경신청인은 변경전 지정거래은행이 확인한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신청서 2부를 새로 거래

하고자 하는 외국환은행(이하 “변경후 지정거래은행” 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지정취소 및 관련서류 송부
      변경전 지정거래은행은 변경후 지정거래은행의 요청에 의거 기존의 지정사항을 취소하는 동시에 

동 거래자의 송금 및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변경후 지정거래은행 앞으로 송
부한다.

  라. 지정확인번호 부여 및 확인서 발급
      변경후 지정거래은행은 새로운 지정확인번호를 부여하고, 신청인의 당해 연도중 송금 및 거래

내역 등을 정리하여 종합관리하는 동시에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신청서에 지정확인번호 및 
지정일자를 기재한 후 1부는 변경전 지정거래은행에 송부하며, 1부는 당해 은행에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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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외국환은행 지정확인번호 부여요령

  가. 번호의 구성
      지정확인번호는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① 거래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은 사업자등록증번호,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비거주자, 해외

이주(예정)자를 포함한 재외동포는 여권번호)
      ② 거래 항목 번호 : 2자리
      ③ 당해 거래외국환은행의 은행지로 번호 : 7자리
      ④ 거래항목별 일련번호 : 2자리(지정연도) + 4자리(일련번호)

  나. 번호의 부여방법

      1 2 3 4 5 6  7 8 9 10 11 12 13  14 15

       16 17 18 19 20 21 22  23 24 25 26 27 28

       (1) ~ (13)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해외이주(예정)자　제외) : 거래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 : 사업자등록증번호
                 외국인거주자, 외국인비거주자, 재외동포(해외이주(예정)자 포함) : 여권번호 
                 ☞ 첫째란부터 13번란까지 부여하며 공란이 있을 경우 0으로 매움
       (14) ~ (15) : 거래 항목 번호(지침서식 제1-2호에 의함)
       (16) ~ (22) : 당해 거래외국환은행의 은행지로 번호
       (23) ~ (24) : 거래 지정연도의 끝 두 자리(예 : 2002년 → 02로 기재)
       (25) ~ (28) : 연도별 일련번호

4. 거래외국환은행지정의 관리기간

  가. 거주자의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지급을 위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은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당해연도 말일까지 관리하여야 한다(매년 신
규 지정하여야 함).

  나. 기타의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의 변경 또는 취소시까지 관리한다.

5.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의 취소

  가.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자는 지정 관리기간 내에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취소할 수 없으며, 
다른 외국환은행으로의 변경만 허용된다.  

  나. 가목에 불구하고 당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과거 2년 이상 동 지정과 관련된 거래가 없
는 자로서 사후관리 종결 등 지정거래 관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
은행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 거주자의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지급을 위한 
거래외국환은행지정은 제4호가목의 관리기간 만료 익일에 취소한다.



제8장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183

8

외
국
환
은
행

지
정

6.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관련 유의사항

  가. 규정 제10-11조에 의해 지정이 필요한 항목은 1개의 외국환은행(취급점 단위)을 지정하여 거래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거래의 한도관리 등 사후관리업무가 전산으로 처리되어 지정거래의 목
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행 내의 다른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나. 거래당사자로부터 거래은행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변경전 지정거래은행은 사후관리상 미결사항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확인)서에 즉시 변경확인 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 법인의 경우 거래외국환은행의 지정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단위로 하여야 한다(공
장, 지점 또는 사업부 단위로 할 수 없음).

  라. 연간 금액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의 연간 기준은 매년도 1.1. ~ 12.31.로 한다.

  마. 외국인거주자, 외국인비거주자 및 해외이주(예정)자를 포함한 재외동포는 여권번호로 거래외국환
은행을 지정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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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외환전산망 보고업무와 관련하여 문의처를 알 수 없습니다. ················  22

○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의 주소를 알고 싶습니다. ······································  23

○ 외환전산망 홈페이지에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 28

○ 건별 보고서와 집계형 보고서의 구분 기준은 무엇입니까? ··················· 48

○ 보고서를 전송하였으나 보고서 입수현황 점검표에서는 누락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102

○ 데이터 오류는 어떻게 수정합니까? ······················································  103

○ 보고기관에서 전송한 자료를 보고 이후에도 한국은행으로부터 다시

받아볼 수 있습니까? ·············································································· 113

      A: 보고기관은 이전에 외환전산망으로 전송한 보고자료를 다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비밀번호 3회 입력 오류로 사용정지 되었습니다. ······························  143

○ 외환전산망 접속 비밀번호가 초기화되었을 경우 기본값은? ···············  143

      A: 비밀번호가 초기화되면기본값으로해당 ‘fx + 사용자ID의 뒷 6자리 + !’가
부여됩니다. (총 9자리)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시 거래은행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 175

      A: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변경시에 발생하는 오류의 상당수는 거래구분코드를
잘못입력하는 경우에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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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1999. 3. 20  재정경제부훈령 제 68호

                               개정 1999. 4. 17  재정경제부훈령 제 69호

                               개정 2001. 2. 28  재정경제부훈령 제 86호

                               개정 2002. 3. 12  재정경제부훈령 제104호

                               개정 2004. 7.  1  재정경제부훈령 제127호

                               개정 2008. 1. 28  재정경제부훈령 제170호

                               개정 2009. 1. 30  기획재정부훈령 제 43호

개정 2009. 8. 12  기획재정부훈령 제 52호

개정 2010. 10. 5  기획재정부훈령 제 82호

               개정 2010. 12. 31 기획재정부훈령 제 83호

개정 2014. 1. 24  기획재정부훈령 제171호

개정 2017. 1.  2  기획재정부훈령 제330호

                              개정 2017. 6.  30 기획재정부훈령 제34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제25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외환정보집중기관(이하
"집중기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외환정보 전산시스템(이하 "외환전산망"이라
한다)의 운영을 담당하는 집중기관과 외환전산망을 통해 외국환거래 및

지급 등에 관한 자료(이하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라 한다)를 보고할

의무가 있는 기관 및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는 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중기관"이라 함은 외환전산망을 통해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의

중계·집중·교환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외환정보 보고의무기관"(이하 "보고의무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외환전산망을 통해 자기의 외환거래 또는 제3자의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집중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기관을 말한다.

   2-1. "외환정보 중계기관"(이하"중계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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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의무기관중에서 외환전산망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보고

의무기관의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집중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외환정보 이용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집중기관으로부터 외환전산망을 통해 입수된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받아 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5.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가.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의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

     나. 외국환의 매매에 관한 사항

     다. 외국환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사항

     라. 자본거래 및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집중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제2장 외환정보 집중기관

제4조(집중기관의 지정) 시행령 제39조에 의한 외환정보 집중기관은

한국은행으로 한다.  

제5조(외환전산망 운영 전담조직 설치) 집중기관은 외화자금 유출입 동향
모니터링 및 외환전산망 운영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집중기관내에

별도의 외환전산망 운영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집중기관의 업무) 집중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환전산망을 통한 종합적인 외화자금 유출입 동향 모니터링 및 그

결과의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보고 등

  2. 보고의무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의 집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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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자료의 이용기관앞 제공

  3. 외환전산망의 유지·관리

  4. 외환전산망과 관련된 통신방식 등의 전산표준 및 보고와 관련된

표준서식·방법·절차·효력 및 도달시기 등에 관한 사항 결정

  5. 외환전산망에 대한 제3자의 불법 접근 또는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파괴 기타 위험에 대한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수립

  6. 시행령 제13조제2항과 제3항, 제15조의2제2항과 제3항, 제15조의5제3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시설관련 등록요건 구비여부의

확인 <개정 2017.6.30. >

  7. 기타 외환전산망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7조(표준화) 집중기관의 장은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보고의무기관 및
이용기관이 사용하는 장비의 통신방식 송수신전문 및 업무처리절차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다. 

제8조(비용부담) 집중기관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이용기관의 이용실적 등에 따라 분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외환전산망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1.2. >

제9조(운영세칙의 제정) ① 집중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39조 및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의 중계·집중·교환 등에 관한 세부절차

  2. 집중·교환의 대상이 되는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의 종류 및 범위

  3. 외환전산망의 기술적·물리적 보안관리 대책

  4.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의 이용에 관한 절차

  5. 기타 외국환거래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적인 실행절차

  ② 집중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중기관 운영에 관한 세칙을
정한 경우에는 보고의무기관과 이용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연간 업무처리내용 보고)  집중기관의 장은 보고기관으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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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입수 및 이용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실적 등 연간 업무처리내용을

익년 3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4. >

제11조(집중기관의 의무) ① 집중기관의 장은 외환전산망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집중기관의 장은 이용기관의 정당한 정보이용 요구에 대해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저해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제3장 외환정보 보고의무기관

제12조(보고의무기관의 범위)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집중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세청

  2. 관세청

  3. 한국은행

  4. 금융감독원

  5. 외국환거래법상의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6. (주)코스콤

  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거래소

  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예탁결제원

  9. 금융결제원

  10. 전국은행연합회

  11.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전국상호저축은행중앙회

  12.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13.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15. 생명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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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손해보험협회

  17.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

  18.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소액해외송금업자 <신설 2017.6.30. >

  18의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 <신설
2017.6.30. >

  1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

  20. 기타 집중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 기관

제12조의2(중계기관의 범위) 외환전산망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보고의무기관의 외환거래등에 관한 자료를 집중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중계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주)코스콤

  2. 한국예탁결제원

  3.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4. 생명보험협회

  5. 손해보험협회

  6. 농협중앙회

  7. 수협중앙회 <2010.12.31. 신설>

  8. 기타 집중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 기관

제13조(보고내용) 각 보고의무기관의 보고내용은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보고의무기관의 의무) ① 보고의무기관은 집중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외환전산망을 통해 보고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함에 있어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고의무기관은 외환전산망의 장애 또는 장애로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집중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고 집중기관이

정하는 처리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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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보고의무기관은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보고할 경우 제출시기를

엄수하여야 한다. 

  ④ 보고의무기관은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의 보고시 내부적으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의 확인을 거쳐 정확한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보고기관은 외환전산망을 통해 집중기관에 송부한 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보고의무기관은 집중기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확보하여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보고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010.12.31. 
신설>

제14조의2(중계기관의 의무) 중계기관은 외환전산망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보고의무기관의 보고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방법) 보고의무기관은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외환전산망을
통해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환전산망의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외환전산망을 통한 보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집중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4장 외환정보 이용기관

제16조(이용기관) 외환전산망을 통해 수집된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의

이용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

  2. 금융위원회

  3. 국세청

  4. 관세청

  5. 금융정보분석원

  6. 한국은행

  7.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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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예금보험공사

  9. 외국환거래법 제25조에 의한 외환정보분석기관

  10. 외국환거래법상의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11. 기타 집중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 기관

제17조(제공자료의 범위등) 이용기관에 대한 제공자료의 종류, 범위 및

방식등은 외국환거래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령

등을 고려하여 집중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1.2. >

제18조(이용기관의 의무) 집중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은

이 규정에 의해 이용하는 정보를 당해 기관의 업무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외환전산망 운영위원회

제19조(설치) 외환전산망 참가기관간의 업무협의를 원활히 하고, 
외환전산망의 보수, 유지 및 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내에

외환전산망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한 관련기관의 의견조정

  2. 집중기관 운용 및 외환전산망 이용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3. 기타 외환전산망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으로 한다. <개정 2014.1.24.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 <개정 2014.1.24. >

  2. 국세청 조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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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4. 한국은행 국제담당 부총재보

  5. 금융감독원 국제담당 부원장보

  6.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장

  7.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8. 전국은행연합회 부회장

  9. 한국금융투자협회 부회장

  10. 생명보험협회 부회장

  11. 손해보험협회 부회장

  12. 삭제 <2009.1.30>

  13.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부회장

  14. 시중은행 간사은행 전무

  15. 지방은행 간사은행 전무

  16. 외국은행 국내지점 대표기관의 장

  17. 한국예탁결제원 전무

  18. (주)코스콤 전무이사

  19.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2014.1.24. 신설>

  20. 국제금융센터 부원장 <2014.1.24. 신설>

  ③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외환제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4. >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회의주재를 못할 경우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4. >

제2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관련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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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소집 및 의제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통보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위원회의 결정방법)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제25조(위원회 결정사항의 효력)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위원회

구성대상 모든 기관의 의견으로 간주된다.

제2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외환전산망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관련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6조의2(외환정보이용에관한조정회의) ① 외환전산망정보의 이용에 있어
외환정보집중기관과 이용기관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외환전산망운영위원회내에 외환정보이용에관한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설치하여 이견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조정회의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 위원회 위원인

외환정보집중기관 및 해당 이용기관의 직원으로 구성되며,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간사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외환제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4. >

  ③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외환정보집중기관 또는 이용기관이

이견에 대한 사유 등을 제시하며 조정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 이견을 조정한다. <개정 2014.1.24. >

  ④ 제20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외환정보집중기관

또는 이용기관으로부터 위원회 개최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 전 조정회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조정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장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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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보안대책 수립) 집중기관의 장은 외환전산망 보안 및 정보의 불법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고의무기관, 중계기관
및 이용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보안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1.2. >

제27조의1(등급별 분류) 집중기관의 장은 외환전산망을 통하여

집중·교환되는 외환정보에 대해 보안관리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등급을
부여하되 특정인의 외환거래정보 등 대외유출시 우리경제 신인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외환정보에 대해서는 높은

보안등급을 부여함으로써 특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정보사용내역 및 이용자 관리) 집중기관의 장은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의 사용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정보의 불법유출 조사 및 제재) ① 집중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집중기관의 장이 경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정보의 불법유출 여부에 대하여 외환전산망 참가기관간 상호

공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집중기관의 장이 해당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집중기관의 장은 정보의 불법유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자 문책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집중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정보의 불법 유출사고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경위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0조(업무의 감독)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전산망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집중기관을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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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자료제출) 집중기관의 장은 집중기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의무기관, 중계기관 및 이용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허위보고등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통보) ① 집중기관의 장은

보고의무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빈도,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집중기관의 장의 이름으로 이행을 촉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1. 기한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집중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2010.12.31 신설>

제3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1.2.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외환전산위원회 설치․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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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회의개최 요구기관 적용대상례) 제26조의2에서 규정한

외환정보이용에관한조정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은

외환정보집중기관과 금융감독원에 한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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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6항 및 제32조제2항은 2011년 2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제 171호, 2014.1.24. >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330호, 2017.1.2. >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342호, 2017.6.30. >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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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제정 1999. 4. 1 총재결재  국분 1011- 202

개정 2000. 7.26 총재결재  국정 6011- 129

2002. 3.18 총재결재  국정 6011- 066

2005. 3.28 총재결재  국정 6011- 033

2006. 9.27 총재결재 외환정보팀- 944

2007. 8.24 총재결재 외환정보팀- 662

2008. 2.19 총재결재 외환정보팀- 159

2009. 3. 2 총재결재 국제기획팀- 471

2009. 9.15 총재결재 외환정보팀- 808

2010. 11.3 총재결재 외환정보팀- 986

 2011. 1.27 총재결재 외환정보팀-  97

2012.12.11 총재결재 외환정보팀-1028

2017. 7.18 총재결재 외환정보팀- 55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외환정보집중기관(이하 “집중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취급업무의 처리

제2조(외환정보 모니터링 및 외환전산망 운영) ① 규정 제5조의
외환전산망 운영 전담조직은 한국은행의 조직 및 인력관리규정이 정하는

업무분장에 따라 설치한다.

  ② 한국은행 국제국장(이하 “국제국장”이라 한다)은 규정 제6조에서
규정한 종합적인 외화자금 유출입동향 모니터링, 그 결과의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보고, 외환정보 보고의무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의 집중(신속한 집중과 집중된 자료의 사실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포함한다), 집중자료의
이용기관앞 제공 및 외환전산망 응용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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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한국은행 전산정보국장(이하 “전산정보국장”이라 한다)은 외환전산망을
유지․관리하는 업무(응용프로그램 운영업무를 제외한다) 등을 담당한다.

제3조(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시설요건 확인 등) 전산정보국장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와 제3호, 
제15조의2제2항제3호, 제15조의5제3항에 따른 외국환업무 등록신청기관의

등록요건구비여부를확인하고, 그확인결과를기획재정부에통보한다.

제3장 외환정보 보고의무기관

제4조(보고의무기관의 신고사항 및 의무) ① 외환정보 보고의무기관(이하
“보고의무기관”이라 한다)은 국제국장과 전산정보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송신담당자 및 송신확인자, 송신관련 전산담당자와

이들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신담당자(보고서 실질 작성자)는
외국환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보고의무기관은 제1항의 신고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보고의무기관은 외환전산망 사용자의 사용자번호 신규등록․변경 및

삭제 신청업무를 담당할 사용자관리자를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외환전산망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용자관리자는 소속직원의

외환전산망 사용자번호를 외환전산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보고의무기관은 외환전산망 접속을 위해 사용자번호를 신청하는

소속직원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관련 서약서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⑤ 보고의무기관은 한국은행이 외환전산망을 통해 제공하는 월중 보고서
입수현황 점검표를 국제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송․수신) ① 보고의무기관은 외환전산망을 이용하여 자료를
송신할 경우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한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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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보고의무기관이 외환전산망을 이용하여 송신한 자료는 한국은행의

컴퓨터에 도달되어 자기기록장치에 기록된 때에 한국은행이 수신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고내용 및 보고기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보고의무기관의

보고내용, 이와 관련된 보고서 양식 및 보고기한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제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전산장애 등의 경우 보고방법) 보고의무기관은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전산장애, 기타 사유로 외환전산망을 통해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없을 경우에는 디스켓, 서면, 기타 국제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정확성 확인) ① 보고의무기관의 자료 송신담당자는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정확히 입력하고 송신확인자의 확인을 거친

후 송신하여야 한다.

  ② 보고의무기관의 자료 송신담당자와 송신확인자는 외환전산망을 통해

송신된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③ 보고의무기관은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환부서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중계기관의 의무) ① 규정 제3조제2-1호에 따른 외환정보

중계기관(이하 “중계기관”이라 한다)이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한국은행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외환전산망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보고의무기관(이하
“간접연결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 보고 요청

  2. 간접연결기관에 대한 외환전산망 웹서버의 공지사항 등 전달

  3. 그밖에 필요한 경우 간접연결기관의 보고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이

요청하는 사항

  ② 중계기관은 외환전산망 접속을 위해 사용자번호를 신청하는

소속직원으로부터 <별지 제6호 서식>의 보안관련 서약서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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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외환전산망의 운영

제9조(전산표준 등의 지정) 전산정보국장은 외환전산망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보고의무기관이 사용하는 장비, 통신방식, 송수신
전문 및 업무처리절차 등에 관한 전산표준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외환전산망의 유지․관리) 전산정보국장은 외환전산망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적절한 유지․관리대책을 수립․운영한다.

제11조(자료의 수신여부 확인) 보고의무기관으로부터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가 제대로 수신되었는지 여부의 확인은 업무분장상 일차적으로

처리하는 한국은행 직원이 하여야 한다.

제12조(연간 업무처리내용 보고) 국제국장은 규정 제10조의 이용료 부과를
위한 외환정보 이용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별 연간 이용실적 등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할 연간 업무처리내용을 작성한다.

제13조(외환전산망 장애시 등의 업무처리절차) 국제국장과 전산정보국장은

외환전산망의 장애 또는 장애로 판단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따라야

할 업무처리절차를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업무지도 및 점검) 국제국장과 전산정보국장은 보고의무기관, 
중계기관 및 이용기관에 대하여 정확한 보고 등을 위한 지도 및 보안관리

등을 위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외환정보 이용기관

제15조(이용기관에의 제공자료) ① 규정 제16조에 따른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재정부 : 외환정책상필요한자료로서외환전산망을통해보고된자료

  2. 금융위원회 :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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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은 사항과 관련된 자료로서 외환전산망을 통해 보고된 자료

  3. 국세청 : 외국환거래규정 제10-12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장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거래로서 외환전산망을 통해

보고된 자료

  4. 관세청 : 외국환거래규정 제10-12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장이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거래로서 외환전산망을 통해

보고된 자료

  5. 금융정보분석원 :「외국환거래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집중기관의

장에게 집중된 자료중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로서

집중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자료

  6. 한국은행 :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으로부터 보고받을 자료 또는 ｢한국은행법｣ 제1조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로서 외환전산망을 통해 보고된 자료  

  7. 금융감독원 : 외국환거래규정 제10-12조제3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장이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거래,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과 관련된 자료 또는「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업무수행상 필요한 자료로서 외환전산망을 통해
보고된 자료

  8.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법」제21조에 따른 부보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련된 자료로서 외환전산망을 통해 보고된 자료

  9. 「외국환거래법」제25조에 따른 외환정보분석기관 : 국내외 금융시장

모니터링과 관련된 자료로서 외환전산망을 통해 보고된 자료

  10. 외국환거래법상의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 거래 외국환은행 중복지정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로서 외환전산망을 통해 보고된 자료

  ② 구체적인 제공자료의 종류와 범위는 해당 기관의 업무목적과

외국환거래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령 등을 감안하여

국제국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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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국제국장은 자료를 이용기관에게 제공하는 경우 요청한 자료가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제공가능하고 해당 이용기관의 소관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금융감독원에 대한 인별자료 제공) ① 금융감독원장은

「외국환거래법」제20조, 시행령 제35조제3항제2호 및 제37조제2항에
따른 외환검사 및 건전성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환전산망의 인별자료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국제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요청과 관련하여 요구대상 보고서명, 
대상기간, 이용목적, 법적근거, 거래정보 내용, 제출기한, 담당자 및 책임자
직위･성명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양식을

정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외환전산망의 인별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기간은 1회 이용요청시 2년 이내로 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1주일 이상으로 하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경우 사전에 이 사실을

해당 보고의무기관 또는 중계기관에 공식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제2항에서 정한 양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한국은행 총재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공한 경우 이
사실을 해당 보고의무기관 또는 중계기관에 공식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이 조의 자료제공 및 이용과 관련하여

이견조정이 필요한 경우 규정 제26조의 2에 따른 외환정보 이용에 관한

조정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이용기관) ① 규정 제16조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기관이

집중기관의 장에게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의 이용을 신청할 경우

국제국장은 신청기관의 설립목적 및 요구자료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신청서

접수 후 14일이내에 자료제공 여부와 그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4일을 초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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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국제국장은 제1항의 자료제공 요청을 거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이용기관의 의무) ① 이용기관은 외환전산망 사용자의 사용자번호

신규등록․변경 및 삭제 신청업무를 담당할 사용자관리자를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외환전산망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용자관리자는

소속직원의 외환전산망 사용자번호를 외환전산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용기관은 외환전산망 접속을 위해 사용자번호를 신청하는

소속직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관련 서약서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외환전산망 운영협의회

제18조(설치) 외환전산망 참가기관간의 실무적인 업무협의를 원활히 하고, 
외환전산망의 보수, 유지 및 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내에

외환전산망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보고서의 신설, 전면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보고의무기관, 중계기관 및 이용기관의 보고절차 또는 이용절차의 표준화 
등에 관한 사항

  3. 이용기관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4. 외환전산망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중 국제국장이 협의회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5. 기타 국제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2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의 의장은 국제국장으로 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집중기관, 보고의무기관, 중계기관 및 이용기관의

외환전산망 업무담당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간사는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정보팀장으로 한다.

제21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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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불가피한 사유로 의장이 회의주재를 못할 경우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정보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관련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소집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보고의무기관 또는

이용기관 실무책임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의장이 소집하되

사안에 관련된 기관의 위원만으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소집 및 의제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통보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협의회의 결정방법) 협의회의 논의사항에 대한 결정은 선정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결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 < 삭 제 >

제25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외환전산망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관련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장 보안관리

제26조(보안책임 및 보안대책) ① 국제국장과 전산정보국장은

한국은행「안전관리규정」분임보안책임자로서 외환전산망과 관련된 당해

부서의 보안업무를 관장한다. 

  ② 국제국장과 전산정보국장은 외환전산망 보안 및 정보의 불법유출

방지를 위하여 한국은행, 보고의무기관, 중계기관 및 이용기관의 담당자가
준수하여야 할 보안대책을 강구한다.

제27조(사용자번호 신청 등) ①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업무 관련부서의 장은
외환전산망 사용자의 사용자번호 신규등록․변경 및 삭제 신청업무를

담당할 사용자관리자를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외환전산망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용자관리자는 소속직원의 외환전산망

사용자번호를 외환전산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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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외환전산망을 사용하고자 하는 한국은행 직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안관련서약서를소속 부서장의확인을받아 국제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③ 국제국장은 외환전산망 사용자를 대상으로 보안관련 서약서 내용을

주기적으로 환기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업무담당자의 접근가능 정보제한) 국제국장은 외환전산망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은행 직원과 이용기관의 직원에 대해

이용자별로 접근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제한한다.

제29조(정보사용 및 시스템관리 내역 기록관리) ① 전산정보국장은

이용기관의 외환전산망 사용자가 접근한 정보 내역과 외환전산망의

시스템 관리자가 작업한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국제국장은 외환전산망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정당하게 정보를
이용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한다.

제30조(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전산정보국장은 외환전산망에 대한

제3자의 불법 접근 또는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파괴 기타 위험에

대한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한다. 

제31조(정보의 불법유출조사) 국제국장과 전산정보국장은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가 불법적으로 유출되어 문제가 발생한 경우 불법유출여부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8장 보 칙

제32조(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국제국장은 규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고의무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한국은행총재 명의의 주의 촉구

     가. 보고시한을 경과한 보고

     나. 보고사항의 누락(중대하지 않은 사항)

     다. 그 밖의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사례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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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위서 제출 요구

     가. 관련 보고서의 허위보고

     나. 주의 촉구를 받고도 동일 보고시한 재경과

     다. 그 밖의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사례의 발생

  3.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통보

     가. 중대한 사항의 누락으로 외환관련통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경우

     나. 경위서 제출 후 1년이내에 다시 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다. 그 밖의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중요사례의 발생

제32조의2(중계기관의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국제국장은 중계기관의

제8조의2 또는 제34조에 따른 의무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3조(공지사항) ① 외환전산망 업무와 관련된 정보의 교환은 외환전산망
웹서버의 공지사항 등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고의무기관, 중계기관 및 이용기관의 외환전산망 사용자는

외환전산망에 접속할 경우 반드시 공지사항 및 자료실을 열람하여야

하며, 일중에도 수시로 그 수록내용을 열람․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자료제출) 규정 제31조에 따라 국제국장은 집중기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의무기관, 중계기관 및 이용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위임)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제국장과 전산정보국장이 
정한다.

부칙 〈1999.  4.  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환전산망운영 전담조직에 관한 경과규정) 제3조 제1항의
외환전산망운영 전담조직은 한국은행 조직 및 인력관리규정 및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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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에서 정하기 전까지는 국제국 외환전산망 구축기획단 개발반으로

한다.

제3조(보고내용 및 보고기한에 관한 경과규정) ① 제6조 제1항에 의한

<별표>의 보고의무기관별 보고내용중 우선개발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관한 보고는 관련 전산프로그램 등의 개발과 동 프로그램의 시험을 위한

보고의무기관의 자료송부 등을 거쳐 1999년 7월 1일 이후 여건이 구비된
날로부터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외국환은행 중복지정 확인업무와

관련된 보고는 1999년 4월 26일부터 시행할 수 있다.

부칙 〈2000.  7. 26〉

  이 세칙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3. 18〉

  이 세칙은 200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3. 28〉

  이 세칙은 2005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9. 27〉

  이 세칙은 2006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24〉

  이 세칙은 200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2. 19〉

  이 세칙은 2008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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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칙은 2009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9. 15〉

  이 세칙은 2009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3〉

  이 세칙은 2010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27〉

   이 세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11〉

    이 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18〉

    이 세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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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별지 제1호 서식 : 보고(이용)기관용>

외환전산망 사용자관리자 등록신청
(20 . . .)

 수 신 : 한국은행총재
 참 조 : (외환정보팀)국제국장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제4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외환전산망
사용자의 ID 등록, 변경 및 삭제 신청업무를 담당할 사용자관리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여 통보하오니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소속부서 직 급 전화번호 등록(변경) 기준일

○ ○ 기 관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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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외환정보 보고의무기관 담당자용)

(보고의무기관장명)귀하

소 속 : 
직․성명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본인은 외환전산망을 통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의 외환전산
망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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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외환정보 이용기관 담당자용)

(이용기관장명)귀하

소 속 : 
직․성명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본인은 외환전산망을 통해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이를 어길 경우「외국환거래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주요 내용은 붙임
참고)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1.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외환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업무목
적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의 외환전산망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인)

(붙임) 관련 법률조항(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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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의 붙임>

관련 법률조항(발췌)

외국환거래법

제22조(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보
고․통보․중개(仲介)․중계(中繼)․집중(集中)․교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벌칙)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아닌
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에게누설한사람은 2년이하의징역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②제1항의징역과 벌금은 병과할수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
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
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그 사용 목적에필요한 최소한의범위에

서거래정보등을제공하거나그제공을요구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생략)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또는제4항, 제4조제1항또는제3항부터제5항까지
의규정을위반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②제1항의징역형과벌금형은병과(倂科)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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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별지 제4호 서식 : 행내용 >

외환전산망 사용자관리자 등록신청
(20 . . .)

수 신 : 국제국장, 전산정보국장
참 조 : 외환정보팀장, 정책시스템팀장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제27조에 따라 외환전산망 사용자의 ID 
등록, 변경 및 삭제 신청업무를 담당할 사용자관리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
여 통보하오니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소속부서 직급 IP주소 전화번호 등록(변경) 기준일

○ ○ 국(본부)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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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

서 약 서
(한국은행 담당자용)

  국제국장 귀하

소 속 : 
직․성명 : 
담당업무 : 

         본인은 외환전산망을 통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이를 어길 경우「외국환거래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주요 내용은 붙임 참고)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1.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외환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업무
목적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의 외환전산망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인)
확인자 :         국(본부)장 (인)

(붙임) 관련 법률조항(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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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별지 제5호 서식의 붙임>

관련 법률조항(발췌)

외국환거래법

제22조(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보
고․통보․중개(仲介)․중계(中繼)․집중(集中)․교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벌칙)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아닌
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에게누설한사람은 2년이하의징역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②제1항의징역과 벌금은 병과할수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
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
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그 사용 목적에필요한 최소한의범위에

서거래정보등을제공하거나그제공을요구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생략)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또는제4항, 제4조제1항또는제3항부터제5항까지
의규정을위반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②제1항의징역형과벌금형은병과(倂科)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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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

서 약 서
(중계기관 담당자용)

  (중계기관장명) 귀하

소 속 : 
직․성명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본인은 외환전산망을 통해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취급함에 있
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이를 어길 경우「외국환거래
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주요 내용은 붙
임 참고)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1.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외환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업무
목적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의 외환전산망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인)

(붙임) 관련 법률조항(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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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별지 제6호 서식의 붙임>

관련 법률조항(발췌)

외국환거래법

제22조(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보
고․통보․중개(仲介)․중계(中繼)․집중(集中)․교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벌칙)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아닌
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에게누설한사람은 2년이하의징역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②제1항의징역과 벌금은 병과할수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
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
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그 사용 목적에필요한 최소한의범위에

서거래정보등을제공하거나그제공을요구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생략)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또는제4항, 제4조제1항또는제3항부터제5항까지
의규정을위반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②제1항의징역형과벌금형은병과(倂科)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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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절차

제1조(목적) 이 절차는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이하“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보고의무기관의 점검표 확인) 외환정보

보고의무기관(이하“보고의무기관”이라 한다)은 세칙 제4조제5항에 따라

매월 10일 월중 보고서 입수현황 점검표<별지 제1호 서식>를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2조(보고내용 및 보고기한) ① 보고의무기관은 세칙 제6조에 따라

외환정보집중기관(이하“집중기관”이라 한다)이 정한 <별표 1>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환정보집중기관은 제출받은 보고서 원본을 <별표 1>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정

개정

1999.  4.  3.

1999.  6.  7.

2000.  8. 31.

2002.  1.  5.

2002.  3. 14.

2004.  2.  4.

2005.  3. 29.

2006. 10. 13.

2007.  8. 28.

2008.  6. 13.

2009.  9. 15.

2009. 12. 31.

2010.  8.  4.

2010. 12. 16.

2013.  1. 23.  

2013. 12. 30.

2014.  6.  5.

2014. 12. 31.

2016.  6. 26.

2017.  7. 18.

2019.  1. 30.  

국장결재

부총재보결재

국장결재

국장결재

국장결재

국장결재

국장결재

국장결재

국장결재

국장결재

국장결재

국장결재

국장결재

국장결재

국장결재

국장결재

국장결재

국장결재

국장결재

국장결재

국장결재

외전

국정

국정

국정

국정 

국동

국정

1011-129

6011-191

6011-161

6000-  4

6011- 67 

6011- 67

6011- 35 

 외환정보팀- 986

 외환정보팀- 666

 외환정보팀- 507

 외환정보팀- 808

 외환정보팀-1175

 외환정보팀- 682  

 외환정보팀-1120  

 외환정보팀-  66 

 외환정보팀- 922

외환정보팀- 434

외환정보팀- 967

외환정보팀- 537

외환정보팀- 555

외환정보팀-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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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보고의무기관은 보고대상 외환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의2(보고서 제출면제 및 재등록) ① 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의무기관의 보고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의무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외환전산망으로 보고서

제출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 외환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가. 일보 및 주보 : 3개월

   나. 10일보, 반월보 및 월보 : 6개월

   다. 분기보 및 반기보 : 1년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 후 외환업무 미개시․중단․폐쇄 등의

사유로 외환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② 집중기관은 특정 종류의 보고의무기관 전체가 외환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보고의무기관에 대하여 보고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을 면제받은 보고의무기관은 그

보고대상거래가 새로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외환전산망으로 즉시 보고서 재등록 신청을 하고 보고를 재개하여야

한다.

제3조(전산장애시 보고방법) ① 보고의무기관이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외환전산망을 이용하여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집중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디스켓, 서면, 별도의 전산망을 통한 전자문서방식 또는 유선보고

등의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② 보고의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환전산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방식
외의 방법으로 보고한 경우, 전산장애 등이 복구되어 외환전산망을

이용하여 보고할 수 있게 되면 즉시 정상절차에 따라 다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외환정보 이용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이 세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기로 한 자료 외의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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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제공받고자 할 경우 외환정보자료 제공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국제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금융감독원에 대한 인별자료 제공) 금융감독원이 세칙

제15조의2에 따라 인별자료를 요청할 경우 외환거래정보 제공요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국제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타 이용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공) ① 기타 이용기관 등이 세칙

제16조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경우 외환정보자료 제공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국제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타 이용기관 등에 대한 정보자료 제공실적은 연간업무처리 내용보고에

포함한다.

제6조(담당자의 구분 및 통보) ① 보고의무기관이 세칙 제4조에 따라

외환전산망 업무담당자로 지정한 총괄책임자, 송신담당자, 송신확인자 및
송신관련전산담당자의 구체적 업무 및 책임 구분은 <별표2>와 같다.

② 보고의무기관은 제1항에 따른 담당자를 신규등록 또는 변경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외환전산망을 이용하여 관련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외환정보별 보안등급 구분 및 이용자별 자료이용 제한) ①
외환정보팀장은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제27조의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외환정보의 보안등급을 부여한다.

1. 1등급 : 거래자의 건별 거래자료(거래자단위의 집계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가. 1-1등급 : 거래자 식별항목을 포함한 자료

   나. 1-2등급 : 거래자 식별항목을 변형한 자료

   다. 1-3등급 : 거래자 식별항목을 제외한 자료

2. 2등급 : 금융기관 분류별, 기업 분류별 집계자료 등 특정 통계정보를

포함하는 자료

3. 3등급 : 1, 2등급으로 분류되지 않은 자료 또는 1, 2등급에 준하는

자료로서 일반에 공개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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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환정보팀장은 제1항에 따라 부여한 보안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료별 이용자를 제한한다.

1. 관련규정 등에 따라 한국은행 외의 이용기관에 파일형태로 제공하도록

정해진 자료는 해당 이용기관에 모든 등급의 자료를 제공

2. 전산단말기 등을 통해 개별 보고서의 형태로 제공되는 자료는 아래

기준에 따라 자료별로 인정된 이용자에게 제공

 가. 한국은행의 이용자

  (1) 1등급자료 및 2등급자료

   (가) 이용자 소속팀에서 관리하는 자료 :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당 팀의 장이 지정하여 등록한 자

   (나) 이용자 소속팀 외의 팀에서 관리하는 자료 : 자료를 관리하는 팀의
장의 합의를 받아 해당 팀의 장이 지정하여 외환정보팀에 등록한 자

   (다) 외환정보팀장이 외환전산망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3등급자료 : 모든 외환전산망 이용자

 나. 한국은행 외의 기관의 이용자

  국제국장이 이용기관에 제공하기로 한 자료. 다만, 1등급자료에 대해서는
외환정보팀장이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이용자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보안관련 서약서의 환기) 외환정보팀장은 세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환전산망 사용자에게 보안관련 서약서 내용을 6개월마다 외환전산망을
통하여 환기시켜야 한다.

부 칙 〈1999.  6.  7〉

이 절차는 1999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8. 31〉

이 절차는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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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02.  1.  5〉

이 절차는 2002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14〉

이 절차는 200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2.  4〉

이 절차는 2004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29〉

이 절차는 2005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0. 13〉

이 절차는 2006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5월 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FX8081 
내지 FX8084 보고서 관련 개정규정(증권금융 추가사항은 제외한다)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의 FX8200 보고서 관련

개정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28〉

이 절차는 200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 13〉

이 절차는 200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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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차는 2009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31〉

이 절차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FX6540보고서는 2009년 12월보(4/4분기보)까지 보고 후 2010년 1월분부터
폐지한다.

부 칙 〈2010.  8.  4〉

이 절차는 2010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FX4450 
보고서는 2010년 10월분부터 보고한다.

부 칙 〈2010. 12. 16〉

이 절차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 23〉

이 절차는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31〉

이 절차는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6.  5.〉

이 절차는 2014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보존기간은 이
절차 시행 이전에 입수한 보고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 〈2015. 1.  1.〉

이 절차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FX0067~FX0073 
보고서 폐지, FX0074 보고서 신설은 외환전산망을 가동하는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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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다.

부 칙 〈2016. 6.  26.〉

이 절차는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  18.〉

이 절차는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 31>

이 절차는 201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절차 229

부

록

<별표 1>
보고의무기관별 제출보고서 및 보고시한 등

보고서
번 호 보 고 서 명 보고의무기관1) 보고

주기
보고
시한

점포그룹별
보고서구분2)

보존
기간3)

FX0001 수출환어음 매입(추심)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 일 익영업일
11시 1 영구

FX0002 L/C 통지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 일 익영업일
11시 1 30년

FX0003 수출환어음 C/A(입금처리)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 일 익영업일
11시 1 30년

FX0004 수출환어음 부도 및 상환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 일 익영업일
11시 1 30년

FX0005 수입 개설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 일 익영업일
11시 1 영구

FX0006 수입 조건변경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 일 익영업일
11시 1 30년

FX0007 수입 결제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 일 익영업일
11시 1 30년

FX0010 Usance 인수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 일 익영업일
11시 1 30년

FX0012 당발송금(1,000달러초과분)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우정사업본
부 일 익영업일

11시 1 30년

FX0013 타발송금(1,000달러초과분)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우정사업본
부 일 익영업일

11시 1 30년

FX0014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온라인) 예금은행,수출입은행 일 - 1 영구

FX0015 외국통화 매매(1,000달러초과분)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우정사업본
부,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 일 익영업일

11시 1 30년

FX0017 외화수표(여행자수표)매매(1,000달러초과분)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우정사업본부,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 일 익영업일
11시 1 30년

FX0018 외화예금/외화신탁 거래(1,000달러초과분)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투자매매․
중개업자,투자매매․중개업자(장내파생),
상호저축은행

일 익영업일
11시 1 30년

FX0019 비거주자 원화계정/자유원계정/원화신탁계
정 거래 예금은행,수출입은행,상호저축은행 일 익영업일

11시 1 15년

FX0024 국내 외화대출채권 해외매각 현황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보험사,신기
술금융,리스사,할부금융사 일 익영업일

11시 1 영구

FX0025 외화대출 발생 및 회수(상환)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 일 익영업일
11시 1,2

영구투자매매·중개업자,투자매매·중개업자(장
내파생),집합투자업자,투자일임업자,한국
증권금융(주), 상호저축은행, 보험사,신기
술금융,리스사,할부금융사

월 익월15일
17시30분 1

FX0026 외화증권 발행 및 상환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 일 익영업일
11시 1,2

영구투자매매·중개업자,투자매매·중개업자(장
내파생),집합투자업자,투자일임업자,한국
증권금융(주), 상호저축은행

월 익월15일
17시30분 1

FX0027 외화 차입 및 상환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 일 익영업일
11시 1,2,3

영구투자매매·중개업자,투자매매·중개업자(장
내파생),집합투자업자,투자일임업자,한국
증권금융(주), 상호저축은행

월 익월15일
17시30분 1



230   외환전산망 보고업무 편람(I)

보고서
번 호 보 고 서 명 보고의무기관1) 보고

주기
보고
시한

점포그룹별
보고서구분2)

보존
기간3)

FX0039 외화예금/외화신탁 잔액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

일 익영업일
11시

1,2
영구

상호저축은행 1

FX0041 비거주자 증권예탁금 등(수익증권포함) 예치 및 회수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투자매매․중개업
자,집합투자업자,한국증권금융(주),신탁업자,투
자일임업자,상호저축은행

일 익영업일
11시 1 영구

FX0042 비거주자 국내증권거래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코스콤,투자매
매․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일임
업자,상호저축은행

일 익영업일
11시 1 영구

FX0052 비거주자 증권예탁금 등(수익증권포함) 예치금 잔액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코스콤,투자매
매․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한국증권금융(주),
신탁업자,투자일임업자,상호저축은행

일 익영업일
11시 1 영구

FX0055 환율(기준환율,매매율) 서울외국환중개,KEB하나은행 일 익영업일
11시 1 영구

FX0059 비거주자 국내증권투자 잔액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코스콤,투자매
매․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일임
업자,상호저축은행

일 익영업일
11시 1 영구

FX0074 중개사 경유 외환 및 파생상품거래
내역 외국환중개회사 일 익영업일

11시 1 영구

FX0118 외화예금/외화신탁 잔액(2,000달러
초과분)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
일 익영업일

11시
1,2

영구
상호저축은행 1

FX0119 비거주자 원화계정/자유원계정/원화
신탁계정 잔액 예금은행,수출입은행,상호저축은행 일 익영업일

11시 1 영구

FX1000 해당사항 없음 전체보고기관
해당

보고서와
동일

해당
보고서와
동일

해당
보고서와
동일

영구

FX1012 소액 당발송금거래 소액해외송금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신용카
드사, 상호저축은행 일 익영업일

11시 1 영구

FX1013 소액 타발송금거래 소액해외송금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신용카
드사, 상호저축은행 일 익영업일

11시 1 영구

FX1014 전자지급결제대행 내역(지급) 기타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분기 익월10일
17시30분 1 영구

FX1015 전자지급결제대행 내역(수령) 기타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분기 익월10일
17시30분 1 영구

FX2001 FX거래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

일 익영업일
11시

1,2

영구
집합투자업자,보험사,투자매매․중개업자,투자
매매․중개업자(장내파생),상호금융,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한국증권금융(주)

1,5

상호저축은행 1

FX2002 금리 및 통화스왑거래 신규 및 청
산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

일 익영업일
11시

1,2

영구1,5집합투자업자,보험사,투자매매․중개업자,투자
매매․중개업자(장내파생),한국증권금융(주)

상호저축은행 1

FX2003 옵션거래 신규 및 청산보고서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

일 익영업일
11시

1,2

영구1,5집합투자업자,보험사,투자매매․중개업자,투자
매매․중개업자(장내파생),한국증권금융(주)

한국거래소,상호저축은행 1

FX2004 선물(Futures)거래 신규 및 청산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

일 익영업일
11시

1,2

영구집합투자업자,보험사,투자매매․중개업자,투자
매매․중개업자(장내파생),한국증권금융(주) 1,5

한국거래소,상호저축은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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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번 호 보 고 서 명 보고의무기관1) 보고

주기
보고
시한

점포그룹별
보고서구분2)

보존
기간3)

FX2005 금리, 주식 및 상품선도거래 신규 및 청산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

일 익영업일
11시

1,2

영구집합투자업자,보험사,투자매매․중개업자,투자매
매․중개업자(장내파생),한국증권금융(주) 1,5

상호저축은행 1

FX2006 파생결합상품거래

예금은행,수출입은행

월 익월15일
17시30분

1,2

영구종금사,집합투자업자,보험사,투자매매․중개업자,투
자매매․중개업자(장내파생),한국증권금융(주),상호
저축은행

1

FX2007 비정형파생상품거래

예금은행,수출입은행

월 익월15일
17시30분

1,2

영구종금사,집합투자업자,보험사,투자매매․중개업자,투
자매매․중개업자(장내파생),한국증권금융(주),상호
저축은행

1

FX2008 신용파생상품거래

예금은행,수출입은행

월 익월15일
17시30분

1,2

영구종금사,집합투자업자,보험사,투자매매․중개업자,투
자매매․중개업자(장내파생),한국증권금융(주),상호
저축은행

1

FX2009 비거주자 장내파생금융거래 잔액
집합투자업자,투자매매․중개업자,투자매매․중개
업자(장내파생),한국거래소,한국증권금융(주),상호
저축은행

일 익영업일
11시 6 영구

FX2011 통화관련 파생상품거래 건별 잔액보고
서

예금은행(외은제외),수출입은행,종금사
월 익월15일

17시30분

1,2,7,9
10년외은 1,2

상호저축은행 1

FX4060 기술도입대가지급 상황월보 예금은행,수출입은행 월 익월15일
17시30분 1 영구

FX4090 리스사 및 증권회사의 외화차입 상황보고 리스사,투자매매․중개업자,할부금융사 월 익월15일
17시30분 1 영구

FX4410 일중 포지션현황표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보험사,상호저축은행

일 익영업일
15시30분

6
영구

투자매매․중개업자,한국증권금융(주) 1

FX4420 일중 외환거래현황표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보험사,상호저축은행

일 익영업일
15시30분

6
영구

투자매매․중개업자,한국증권금융(주) 1

FX4430 차액결제선물환 포지션 현황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 일 익영업일
15시30분 6 영구

FX4441 종합포지션상황보고서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

월

익월15일
17시30분

6 영구투자매매․중개업자,투자매매․중개업자(장내파
생),집합투자업자,보험사,투자일입업자,한국증권금
융(주)

익월말일
17시30분

FX4442 통화별 포지션상황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

월

익월15일
17시30분

6 영구투자매매․중개업자,투자매매․중개업자(장내파
생),집합투자업자,보험사,투자일입업자,한국증권금
융(주)

익월말일
17시30분

FX4444 외화자산․부채현황 월보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 월 익월15일
17시30분 6 영구

FX4450 선물환포지션 상황 보고서

예금은행,수출입은행

월

익월15일
17시30분

6 영구
투자매매․중개업자,투자일입업자,한국증권금융
(주),투자매매․중개업자(장내파생)

익월말일
17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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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번 호 보 고 서 명 보고의무기관1) 보고

주기
보고
시한

점포그룹별
보고서구분2)

보존
기간3)

FX4510 외화예금 지급준비금 상황 예금은행,수출입은행 월

익월
제7영업
일

17시30분

1 영구

FX4812 기관투자가 외화증권 투자보고서 투자매매․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보험사,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우정사업본부,한국증권금융(주) 분기 익월10일

17시30분 1 영구

FX4814 기관투자가 보유외화증권현황(지역별/
통화별)

투자매매․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보험사,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우정사업본부,한국증권금융(주) 분기 익월10일

17시30분 1 영구

FX4816 기관투자가 외화증권 기타보고 투자매매․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보험사,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우정사업본부,한국증권금융(주) 분기 익월10일

17시30분 1 영구

FX4840 현지금융 차입 및 상환보고서 예금은행,수출입은행 반기
익익월말
일

17시30분
1 30년

FX5120 외화수탁현황 예금은행(외은제외),수출입은행 월 익월7일
17시30분 1 영구

FX5220 외화대출상황월보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보험사,신기술금융사,
리스사,할부금융사,투자매매․중개업자,투자매매․
중개업자(장내파생),한국증권금융(주),상호저축은행

월 익월10일
17시30분 1 영구

FX5221 중소제조업체 국내 시설자금 대출한도
액 운용 보고서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보험사,신기술금융사,
리스사,할부금융사 월

익월7영
업일
17시30분

1 영구

FX5230 중장기 외화자금 조달현황 예금은행(외은제외),수출입은행,종금사 월 익월말일
17시30분 1,2,7,9 영구

FX5260 외화여신 신규취급(대환포함) 현황 예금은행(외은제외),수출입은행 월 익월말일
17시30분 9 영구

FX5270 국내발행 외화채무증권 투자현황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보험사,여전사,집합투
자업자,투자매매·중개업자,상호저축은행,한국증권
금융(주)

월

익월
제7영업
일

17시30분

1 영구

FX5461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현황(종합)
예금은행,수출입은행,상호저축은행,종금사

월 익월15일
17시30분

1,2,5
영구집합투자업자,투자매매․중개업자,보험사,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한국증권금융(주) 1,5

FX5480 비은행 금융기관 해외예치금잔액 증감
내역

투자매매․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일
임업자,투자매매․중개업자(장내파생) 월 익월15일

17시30분
1,5

영구
보험사 6

FX5490 파생금융거래 잔액보고서(시가기준)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집합투자업자,투자매
매․중개업자,보험사,신기술금융사,신용카드사,투자
매매․중개업자(장내파생),리스사,할부금융사,한국
예탁결제원,상호저축은행,투자일임업자

월 익월15일
17시30분 6 영구

FX5710 금융기관 예수금현황
예금은행(외은제외),수출입은행

월 익월말일
17시30분

1,2,7,9
영구

외은 1,2,9

FX5730 금융기관 유가증권투자현황

예금은행(외은제외),수출입은행,종금사

분기 익월말일
17시30분

1,2,7,9

영구
외은 1,2,9

투자매매․중개업자,보험사,신기술금융사,신용카드
사,투자매매․중개업자(장내파생),리스사, 할부금융
사,한국증권금융(주)

9

FX5750 외화정기예금 금리동향 KEB하나은행 일 익영업일
11시 1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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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보고서
번 호 보 고 서 명 보고의무기관1) 보고

주기
보고
시한

점포그룹별
보고서구분2)

보존
기간3)

FX6070 금융기관별 거액거래처별 Exposure
현황

예금은행(외은제외),수출입은행,종금사

분기 익월말일
17시30분

1,2,7,9

영구
외은 1,2,9

투자매매․중개업자,보험사,신기술금융사,신용
카드사,투자매매․중개업자(장내파생),리스사,
할부금융사,한국증권금융(주)

9

FX6130 금융기관 외화부문의 자산건전성 현
황

예금은행(외은제외),수출입은행,종금사

분기 익월말일
17시30분

1,2,7,9

영구
외은 1,2,9

투자매매․중개업자,보험사,신기술금융사,신용
카드사,투자매매․중개업자(장내파생),리스사,
할부금융사,한국증권금융(주)

9

FX6140 부실채권정리현황
예금은행(외은제외),수출입은행,종금사,투자매
매․중개업자,보험사,신기술금융사,신용카드
사,리스사,할부금융사,한국증권금융(주)

반기 익월말일
17시30분 9 영구

FX6380 금융기관 외화B/S(기타부외항목 총
괄)

예금은행(외은제외),수출입은행,종금사

월 익월15일
17시30분

1,2,7,9

영구

외은 1,2

상호저축은행 1,9

투자일임업자
1

투자매매․중개업자,투자매매․중개업자(장내
파생),집합투자업자,보험사,신기술금융사,신용
카드사,리스사,할부금융사,한국증권금융(주) 분기 익월말일

17시30분 9

FX6541 금융기관 외화B/S(파생상품거래 총
괄)

예금은행(외은제외),수출입은행,종금사
10일 익영업일

17시30분 1,2

영구

월 익월15일
17시30분 1,2,7,9

외은
10일

익3영업
일

17시30분 1,2

월
상호저축은행 1,9

익월15일
17시30분

투자일임업자
1

투자매매․중개업자,투자매매․중개업자(장내파
생),집합투자업자,보험사,신기술금융사,신용카드
사,리스사,할부금융사,한국증권금융(주) 분기 익월말일

17시30분 9

FX6610 금융기관 외화B/S(난내 총괄)

예금은행(외은제외),수출입은행,종금사
10일 익영업일

15시30분 6

영구

월 익월15일
17시30분 6,7,9

외은
10일 익영업일

15시30분
6

월 익월15일
17시30분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6,9
투자매매․중개업자,투자매매․중개업자(장내파
생),집합투자업자,투자일임업자,
보험사,신기술금융사,신용카드사,리스사,할부금
융사,한국증권금융(주)

6

분기 익월말일
17시30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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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번 호 보 고 서 명 보고의무기관1) 보고

주기
보고
시한

점포그룹별
보고서구분2)

보존
기간3)

FX6650 금융기관 국가별 Exposure현황

예금은행(외은제외),수출입은행,종금사

분기 익월말일
17시30분

1,2,7,9

영구

외은 1,2,9

투자매매․중개업자,보험사,신기술금융사,신용
카드사,투자매매․중개업자(장내파생),리스사,
할부금융사,한국증권금융(주)

9

FX6660 금융기관 만기별 외화자금 조달운용
현황

종금사 월

익월말일
17시30분

1,2,7,9

영구
투자매매․중개업자,투자매매․중개업자(장내
파생),집합투자업자,보험사,신기술금융사,신용
카드사,리스사,할부금융사,투자일임업자,한국
증권금융(주)

분기 9

FX6661 외국환은행 만기별 외화자금 조달운
용 현황

예금은행(외은제외),수출입은행
월 익월말일

17시30분

1,2,7,9
영구

외은 1,2,9

FX6680 선물회사의 해외신용거래 계약내용 투자매매․중개업자,투자매매․중개업자(장내
파생) 월 익월말일

17시30분 1 영구

FX6690 해외선물․옵션거래관련 자금회수
및 송금내역

투자매매․중개업자,투자매매․중개업자(장내
파생) 월 익월말일

17시30분 1 영구

FX6760 외국직접투자가 배당금 및 출자금회
수 송금실적 예금은행,수출입은행 월 익월15일

17시30분 1 영구

FX6890 대손충당금 등 내역

예금은행(외은제외),수출입은행,종금사

월 익월15일
17시30분

6,7,9

영구

외은 6

상호저축은행 6,9

투자일임업자
6

투자매매․중개업자,투자매매․중개업자(장내
파생),집합투자업자,보험사,신기술금융사,신용
카드사,리스사,할부금융사,한국증권금융(주) 분기 익월말일

17시30분 9

FX7071 거주자의 외화자금차입 및 상환현황 예금은행,수출입은행 월 익월15일
17시30분 1 영구

FX7072 거주자의 해외증권발행 및 상환현황 예금은행,수출입은행 월 익월15일
17시30분 1 영구

FX7310 외환건전성부담금 분기보고서(분기중월말잔액보고)

예금은행,수출입은행,투자매매․중개업자,보험
사,신기술금융사,신용카드사,리스사,할부금융
사

분기 익월말일
17시30분 6 영구

FX7320 외환건전성부담금 연간보고서(부과기간중 월말잔액 평균 및 부담금 보고)

예금은행,수출입은행,투자매매․중개업자,보험
사,신기술금융사,신용카드사,리스사,할부금융
사

연
익익익월
말일
17시30분

6 영구

FX7330 외환건전성부담금 정정보고서(건별보고)

예금은행,수출입은행,투자매매․중개업자,보험
사,신기술금융사,신용카드사,리스사,할부금융
사

연
익익익월
말일
17시30분

6 영구

FX7570 국내증권/선물 거래규모 및 시가총액 코스콤,한국거래소 일 익영업일
11시 1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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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보고서
번 호 보 고 서 명 보고의무기관1) 보고

주기
보고
시한

점포그룹별
보고서구분2)

보존
기간3)

FX7600 월중 현물환거래 현황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집합투자업자,보
험사,투자매매․중개업자,상호금융,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상호저축은행,한국증권금융(주)

월 익월5일
17시30분 1 영구

FX7680 역외금융이체 및 직접투자현황보고서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 월 익월15일
17시30분 1 영구

FX7700 건당 1,000달러 이하 집계 보고서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상호금융,상호저축
은행 월 익월15일

17시30분 1 영구

FX7710 금융기관 외화자산 건별잔액 보고서

예금은행(외은제외),수출입은행,종금사

월 익월15일
17시30분

1,2,7

영구

외은 1,2

투자매매․중개업자,투자매매․중개업자(장내파
생),집합투자업자,투자일임업자,보험사,신기술금
융사,신용카드사,리스사,할부금융사,한국증권금
융(주),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

1

FX7720 금융기관 외화부채 건별잔액 보고서

예금은행(외은제외),수출입은행,종금사

월 익월15일
17시30분

1,2,7

영구

외은 1,2

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
1투자일임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투자매매․중개업자(장내파
생),집합투자업자,보험사,신기술금융사,신용카드
사,리스사,할부금융사,한국증권금융(주) 분기 익월말일

17시30분 9

FX7721 금융기관 외화자산 및 부채 건별보고
서(기타)

예금은행(외은제외),수출입은행,종금사

월 익월15일
17시30분

1,2,7

영구

외은 1,2

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

1투자일임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투자매매․중개업자(장내파
생),집합투자업자,보험사,신기술금융사,신용카드
사,리스사,할부금융사,한국증권금융(주) 분기 익월말일

17시30분 9

FX7930 해외신용카드 등 사용실적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연

익년도
2월말일
17시
30분

1 영구

FX7940 이란관련자와의 지급등에 대한 신고･
허가 면제거래 보고서 예금은행,수출입은행 -

지급
또는
영수일로
부터
15일
이내

1 30년

FX7960 한국은행 신고거래 정보 예금은행,종금사,우정사업본부 일 익영업일
11시 1 영구

FX8081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 발생 및 회수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보험사,집합투자업
자,신기술금융사,리스사,할부금융사,신용카드사,
상호저축은행,투자매매․중개업자

일 익영업일
11시 1 영구

FX8083
비거주자의 원화증권(원화연계외화증
권포함)
차입 및 상환현황

한국예탁결제원,투자매매․중개업자, 한국증권
금융(주) 일 익영업일

11시 1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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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다음의 기관은( )안의 보고의무기관의 중계기관임
생명보험협회(생명보험사), 손해보험협회(손해보험사),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신기술금융사,
리스사, 할부금융사, 신용카드사), 한국예탁결제원(집합투자업자), (주)코스콤(투자매매·중개업자),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지역농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지구별·업종별·수산물가공수협),한국핀테크산업협회(소액
해외송금업자, 기타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2) 보고점포 그룹구분

 

보고점포
그룹구분

금융기관
1 2 3 4 5 6 7 9

은행 본점일반 본점역외 국외지점 현지법인 - 본점종합 국외종합 전체종합
투자매매·중개업,
집합투자업,보험,
투자일임업,신탁업

고유계정 - 국외지점 역외펀드,
현지법인

고객계정,
신탁계정 본점종합 국외종합 전체종합

종금,리스,할부금융 본점일반 본점역외 국외지점 현지법인 - 본점종합 국외종합 전체종합
투자매매·중개업(장내파생),
기타 금융기관 본점일반 - - - - 본점종합 국외종합 전체종합

  - 본점일반(1) : 국내본지점의역내계정분(투자매매·중개업, 집합투자업의경우고유계정; 종금의경우리스계정포함)
  - 본점역외(2) : 국내본지점의 역외계정분
  - 국외지점(3) : 국외지점 및 사무소분(투자매매·중개업, 집합투자업의 경우 국외지점의 고객계정 포함) 
  - 현지법인(4) : 국외현지법인분(투자매매·중개업, 집합투자업의경우국외현지법인의고객계정포함)및 Paper Company
  - 고객(신탁)계정(5) : 투자매매·중개업의 고객계정, 집합투자업의 신탁계정
  - 본점종합(6) : 본점일반(1) + 본점역외(2) (투자매매·중개업, 집합투자업의경우본점일반(1) + 고객(신탁)계정(5))
  - 국외종합(7) : 국외지점(3) + 현지법인(4)
  - 전체종합(9) : 본점종합(6) + 국외종합(7)

3) 제2조 제2항에 따른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원본 보존기간

보고서
번 호 보 고 서 명 보고의무기관1) 보고

주기
보고
시한

점포그룹별
보고서구분2)

보존
기간3)

FX8084
비거주자의 국내에서 원화증권(원화연
계외화
증권포함) 발행 및 상환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상호저축은행 일 익영업일
11시 1 영구

FX8181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금 잔액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보험사,집합투자업
자,신기술금융사,리스사,할부금융사,신용카드사,
상호저축은행,투자매매․중개업자

일 익영업일
11시 1 영구

FX8183
비거주자의 원화증권(원화연계외화증
권포함)
차입 및 상환 잔액 현황

한국예탁결제원,투자매매․중개업자, 한국증권
금융(주) 일 익영업일

11시 1 영구

FX8200
거주자의 외국부동산ㆍ이용권 취득 신
고 및
송금(입금) 현황

예금은행,수출입은행,종금사 일 익영업일
11시 1 영구

FX8210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및 처분 현황 예금은행,수출입은행 월 익월15일
17시30분 1 영구

FX8510 상계신고 예금은행,수출입은행,상호금융 반기 익월말일
17시30분 1 15년

FX8520 제3자 지급 등 방법신고 예금은행,수출입은행,상호금융 월 익월10일
17시30분 1 15년

FX8540 상호계산신고 예금은행,수출입은행,상호금융 월 익월10일
17시30분 1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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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외환전산망 업무담당자

구 분 담당자 담당 업무 및 책임범위

총 괄  총괄책임자

- 외환전산망모든업무담당자를관리하는총책임자

  o 전체보고서작성및보고현황상시감독책임
  o 송신확인자, 송신담당자 및 송신관련 전산담
당자 신규․변경 신고 등 관리

보고서
작성

송신확인자

- 보고의무기관을 대표한 보고서 전담 책임자

  o 보고서의 정확성, 제출시한 등에 대한 책임
  o 보고서 이용기관의 모니터링 등에의 협조

송신담당자

- 보고서의 실질 작성자 및 공지사항 전달자

  o 보고서의작성, 입력 및송신등에대한책임
  o 외환전산망공지사항등의수시점검및전달

보고서
전송

송신관련
전산담당자

- 외환전산망 보고서의 송신업무를 담당하는 전송 
책임자

  o 보고서의 원활한 전송 등의 책임
  o 보고양식 및 시스템 변경 등 전산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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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월중 보고서 입수현황 점검표｣ 확인서
(20 년)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제4조 및 동 ｢절차｣ 제1조의 2에 따라 보고서
제출현황을 점검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점검월 점검대상 미입수율
점검자 확인 부서장 확인

직․성명 서 명 직․성명 서 명

 1월 전년도 12월 일보
전년도 11월 월보

 2월
1월 일보

전년도 12월 월보
전년도 4/4분기보

 3월 2월 일보
1월 월보

 4월 3월 일보
2월 월보

 5월
4월 일보
3월 월보
1/4분기보

 6월 5월 일보
4월 월보

 7월 6월 일보
5월 월보

 8월
7월 일보
6월 월보
2/4분기보

 9월 8월 일보
7월 월보

10월 9월 일보
8월 월보

11월
10월 일보
9월 월보
3/4분기보

12월 11월 일보
10월 월보

 주) 부서장 확인을 받은 ｢월중 보고서 입수현황 점검표｣를 본 확인서와 함께 보관하
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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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보고서 제출면제(재등록) 신청서

수 신 : 한국은행총재
참 조 : 국제국장(외환정보팀장) (FAX : 02-759-5530)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절차」제2조의 2에 따라 외환전산망 보고서
의 면제(재등록)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o 신청기관명 :
  o 신청인 직․성명 :                 (전화번호 :               )
  o 신청일자 :     .   .   .

면제(재등록) 신청
보고서 양식번호

보고서명 보고점포그룹 신청사유* 비 고

FX0000

  * 신청기간 예외허용에 따른 면제신청의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후 외환업무 미
개시, 중단, 폐쇄 등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주 1) 재등록의 경우 보고개시일자(작성기준일자)를 명시할 것
     2) 신청후 반드시 면제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업무를 처리할 것
     3) 허위신청이나 재등록 소홀 등으로 보고누락 발생시 관련 규정에 의거 경위서 제출,
       한국은행총재 명의의주의촉구및 금융감독원장에대한통보등 조치를받을수 있음

당 행(사)은 금번 외환전산망 보고서에 대한 제출면제를 신청함에 있어 신
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제출면제후 관련 거래 발생시 즉시 보고
서 재등록후 보고를 재개할 것임

○ ○ 기 관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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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외환정보자료 제공신청서

수 신 : 한국은행총재
참 조 : 국제국장(외환정보팀장)                             20   . ○. ○.

신
청
인

기관명 및 대표자

주소

신청자

소속부서 및 직위

전화번호

요청
사항

자료명

대상기간

사용목적

비
고

관련업무

○ ○ 기 관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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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외환거래정보 제공요청서

수신처 : 한국은행총재
참 조 : 국제국장(외환정보팀장)

문 서 번 호 요 청 일 자

요 청  자 근 무 부 서 직 책 성 명 및 전 화 번 호

담 당   자

책 임   자

요 청 내 용

보 고 서 명

요구대상 기간

요구의 법적근거

사 용 목 적

요구하는 거래
정보등의 내용

제 출 기 한

비 고

금융감독원장 
첨부 : 해당 기관앞 통보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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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외환정보자료 제공신청서(기타 이용기관 및 개인용)

수 신 : 한국은행총재
참 조 : 국제국장(외환정보팀장)                             20   . ○. ○.

신
청
인

성 명

주 소

직장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소속부서 및 직위

전화번호

요청
사항

자료명

대상기간

사용목적

신 청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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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외환전산망 업무담당자 통보
(20 . . .)

수 신 : 한국은행총재
참 조 : 국제국장(외환정보팀장)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절차」제6조에 따라 우리기관의 외환전산망
업무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신규등록․변경) 통보합니다.

1. 보고업무 총괄책임자

구 분 성 명 부서명 직 급 전화번호/FAX/E-MAIL

변경전

변경후

  주: 신규등록인 경우 “변경후”란에 기재

2. 송신담당자 및 송신확인자(보고서 작성자 및 보고서 전담책임자)

구 분 보고서명
송신담당자 송신확인자

성 명 부서명 직 급
전화번호/

FAX/ 
E-MAIL

성 명 부서명 직 급
전화번호/

FAX/ 
E-MAIL

변경전

변경후

  주: 신규등록인 경우 “변경후”란에 기재

3. 송신관련 전산담당자(입력된 보고서의 파일전송자 - 전산부서 근무자)

구 분 보고서명 성 명 부서명 직 급 전화번호/FAX/E-MAIL

변경전

변경후

  주: 신규등록인 경우 “변경후”란에 기재

○ ○ 기 관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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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전산망 전산업무 운영절차

제정 1999. 3.15  부장결재 외전  1011 - 128

개정 1999. 6.21  국장결재 외전  1011 -  24

2004. 3.17  국장결재 전외  1011 -  95

2006. 4.17  국장결재 정보관리팀 - 994

2009. 3. 3  국장결재 정보관리팀 -1139

2009. 6. 2  국장결재 정보관리팀 -2594

 2011. 3.17  국장결재 정책시스템팀- 453

 2015. 6.12  국장결재 정책시스템팀- 627

 2017. 8.17  국장결재 정책시스템팀-108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절차는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은행 전산정보국장(이하 “전산정보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가기관”이란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의
“보고의무기관”, “중계기관” 및 “이용기관”을 말한다.

  2. “일괄전송”이란 외환정보 집중기관(이하 “집중기관”이라 한다)과
참가기관이 외환전산망을 통하여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파일단위로 송․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외환전산망에 접속하여 온라인업무 또는 일괄전송 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각종 외환정보의 입력, 조회, 출력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은행 및 참가기관 직원을 말한다.

  4. “장애”란 외환전산망에 사용되는 접속장비, 통신회선 및 프로그램 등이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업무를 장기간 처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5. “재해”란 자연적·인위적 재난 또는 위해로 인하여 한국은행 및

참가기관 주전산센터, 참가기관 업무부서 단말기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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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상태를 말한다.

  6. “직접연결기관”이란 외환전산망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참가기관을

말한다.

  7. “간접연결기관”이란 중계기관을 통하여 외환전산망에 연결되어 있는

참가기관을 말한다.

  8. “외국환은행”이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국내영업소를 말한다.

제2장 외환전산망 접속

제3조(접속장비) ① 참가기관이 외환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별표>의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참가기관은 제1항의 접속장비를 외환전산망 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통신회선과 통신장비는 외환전산망 접속용으로
공동 사용할 수 있다.

   1.「한국은행금융결제망 전산업무 운영절차」에 따라 설치한 것

   2. 그 밖에 한국은행 전산정보국장(이하 “전산정보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것

제4조(접속절차) ① 참가기관은 외환전산망에 신규·추가·변경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제3조에서 정한 접속장비를 구비한 후 외환전산망

접속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접속예정일 7영업일 전까지

전산정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외국환업무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이

외환전산망과의 연결요건 충족을 위하여 사전에 직접접속을 희망할 경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접속할 수 있다. 

  ③ 참가기관은 외환전산망 접속용 전산기기의 신규, 변경, 삭제 등록이

필요한 경우 외환전산망을 이용하여 처리희망일 3영업일 전까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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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에 대한 정보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외환전산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환전산망 접속기기 등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접속 해지) 전산정보국장은 참가기관이 외환전산망 탈퇴, 그 밖의

사유로 외환전산망을 이용하지 않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 통신망 접속 장비 설정내용 삭제

  2. 보안장비 설정내용 삭제

제3장 통신망

제6조(통신방식) 참가기관의 외환전산망 접속용 통신규약은 원칙적으로

티시피/아이피(TCP/IP)를 사용한다.

제7조(통신회선) ① 한국은행 주전산센터 연결용 통신회선은 공급업체가

서로 다른 2개의 전용회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참가기관은 1개의 공중망 회선(xDSL 등)을 이용하여

한국은행 전산백업센터 연결용 통신회선을 구성하여야 한다.

 1. 외국환은행

 2. 한국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한국은행 주전산센터와 참가기관 전산백업센터 및 재해복구 단말기

연결용 통신회선은 1개의 공중망 또는 전용회선으로 한다.

제8조(통신속도) 통신속도는 해당기관의 자료처리량에 따라 전산정보국장이
참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통신회선의 청약 및 해지) 참가기관의 외환전산망 접속과 관련한

통신회선의 청약,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업무는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외환전산망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통신회선 사용료 부담자가 담당한다.

제10조(통신회선의 유지보수)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연결된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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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회선의 유지보수는 전산정보국장이 담당하며 유지보수구간은

외환전산망에 접속된 참가기관의 최초 통신장비까지로 한다.

  ② 참가기관은 한국은행 전산백업센터 연결용 통신회선을 필요시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4장 업무처리 방식 및 절차

제11조(업무처리 방식) 외환전산망의 업무처리 방식은 대상업무의 성격에

따라 온라인방식과 일괄전송방식으로 구분하며, 접속기기에 따라

단말접속방식과 서버접속방식으로 구분한다.

제12조(온라인업무 처리절차) 외환전산망 온라인업무 및 일괄전송업무는

전산정보국장이 정하는 「온라인 접속규약」 및 「일괄전송 접속규약」에

따른다.

제13조(서버 접속 업무) ① 서버 접속에 의한 업무처리는 한국은행이 정한

규약 및 방식에 따라야 한다.

  ② 서버 접속에 의한 업무처리를 개시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참가기관은
테스트 희망일 10영업일 전까지 한국은행 국제국장에게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 전산정보국장과 국제국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협의하여 테스트를 실시한다.

제5장 보안대책

제14조(보안장비 설치) ① 참가기관은 전산정보국장이 지정한 보안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안장비에 대한 보안설정은 한국은행이 적용하며 참가기관이 이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보안장비 운영) ① 참가기관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가 정하는



248   외환전산망 보고업무 편람(I)

보안장비의 설치·운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참가기관은 보안장비 운용을 위하여 보안장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보안장비 운용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접속장비 관리) ① 참가기관은 외환전산망용 접속장비를 최적의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참가기관은 외환전산망용 접속장비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한국은행의 승인 없이 변경 또는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참가기관은 외환전산망용으로 개발된 프로그램 등을 한국은행의 승인
없이 변경 또는 복제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접속장비 사용 중에 이석하게 되는 경우 화면보호 조치를

하거나 로그아웃 상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통신회선과 통신장비를 한국은행금융결제망과
공동사용하는 경우 「한국은행금융결제망 전산업무 운영절차」의

보안대책에 따른다.

  ⑥ 한국은행 전산백업센터와 참가기관 연결용 통신회선은 한국은행

주전산센터 재해 시에만 연결하여야 하며, 평상시에는 통신장비(xDSL 
모뎀 등)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중망과의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으로부터 연결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즉시
연결하여야 한다.

  ⑦ 전산정보국장은 참가기관의 접속장비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참가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의2(IP주소 관리) ① 참가기관은 외환전산망 접속장비의 IP주소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참가기관은 외환전산망 접속장비의 변경, 교체, 폐기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IP주소가 있는 경우 즉시 전산정보국장에게 제4조제3항에 따라

삭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전산정보국장은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실적이 없는 장기 미사용 IP 
주소에 대하여는 참가기관의 신청이 없이도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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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장애복구 대책

제17조(장애 또는 재해처리 절차) ① 참가기관은 참가기관의 전산기기, 
통신장비, 보안장비 및 통신회선 등의 장애 또는 재해(이하 “장애·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

없이 전산정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산정보국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거나 외환전산망 관련 기기의

중대한 장애·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체 없이 한국은행 국제국장에게 통보하며, 참가기관은 그 후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한국은행의 지시에 따른다.

  ③ 참가기관은 집중기관의 외환전산망이 장애·재해로부터 복구된 경우

장애·재해가 발생하기 직전의 업무처리내용을 소급 확인하여 미복구된

업무내용을 다시 처리 하여야 한다.

제18조(재해복구 훈련) 제7조제2항의 참가기관은 한국은행이 실시하는

재해복구 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7장 전산시설요건 확인

제19조(전산시설요건 확인 절차) ① 전산정보국장은 세칙 제3조에 따라

외국환업무 등록신청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의 등록요건

구비여부(이하 “전산시설요건”이라 한다)를 확인한다.

  ② 제1항의 전산시설요건 확인을 위하여 전산정보국장이 요청하는 경우

신청기관은 별지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서식의 조사표를 작성하여

전산정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외환전산망 연결 확인) ① 외환전산망 연결은 제2항에 따라

신청기관이 제출한 조사표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② 신청기관은 외환전산망에 직접 연결하는 직접연결기관인 경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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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서식>으로 제출하며, 중계기관을 통해 연결하는 간접연결기관인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제출한다.

제21조(외국환업무 관련 전산설비 확인) 전산시설요건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별지 제6호 서식> 조사표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 등으로 등록된 기관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전산설비요건 자료로 조사표를 대신할 수 있다.

제22조(농업협동조합 등의 확인 절차) ① 농업협동조합 등 협동조합이

외환전산망에 연결하려는 경우 소속 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중계기관으로 하여 간접 연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중앙회는 전산정보국장의 요청에 따라 외국환업무 등록을

신청한 조합이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조사표의 내용과 실제를

대조확인하고, 그 확인결과를 전산정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외국환거래규정」제2-21조의 신용협동조합 등 이에 준하는 기관은

농업협동조합의 확인 절차를 준용한다.

부 칙 〈1999.  3. 15〉

  이 절차는 1999.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6. 21〉

  이 절차는 1999. 6.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3. 17〉

  제1조(시행일) 이 절차는 2004. 3. 17.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절차 시행일 이전에 종전 절차 제4조 제2항에서
규정된 X.25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접속해온 참가기관은 종전대로 계속

사용을 허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06년말까지 TCP/IP프로토콜
통신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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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이 절차 시행일 이전에 종전 절차 제4조 제3항에서 규정된

ISDN통신회선에 의한 PPP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접속해온 참가기관은 기

사용중인 회선과 장비에 대해서만 종전대로 계속 사용을 허용하되, 
ISDN공급업체가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참가기관측 장비고장 등으로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TCP/IP프로토콜 통신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부 칙 〈2006.  4. 17〉

  이 절차는 2006. 4.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3〉

  이 절차는 2009. 3. 3.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6. 2〉

  ① (시행일) 이 절차는 2009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절차 시행일 이전에 외환전산망에 연결되어 있는

참가기관은 시행일 현재 사용중인 접속장비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11. 3. 17>

  이 절차는 2011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6. 12>

  이 절차는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8. 17〉

  제1조(시행일) 이 절차는 2017. 9.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절차 시행일 전부터 외환전산망에 접속해온

참가기관은 한국은행 주전산센터 연결용 전용회선에 대하여 종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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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선 구성을 허용하되, 2018년 6월 30일까지 통신회선을 2회선 구성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부록: 외환전산망 전산업무 운영절차 253

부

록

<별표>

외환전산망 접속장비 규격

구 분 규 격

통신회선
- 공급업체가 서로 다른 전용회선 2회선
 * 한국은행 재해복구센터 접속용은 공중망 1회선

통신
장비

보안장비
- 한국은행 보안시스템과 접속이 가능한 장비
- 1대 이상

라우터

- 인터페이스 규격
  ㅇ 시리얼 포트 2개 이상
  ㅇ 이더넷 포트 1개 이상
- 한국은행 통신장비와 접속이 가능한 장비
- 1대 이상

접속
기기

서버
- TCP/IP용 소켓통신 가능 서버
- 일괄전송 및 온라인프로그램 실행 가능
- 프로덕션용 1대 이상,  테스트용 1대 이상

PC
(웹사이트이용)

- 아래 프로그램의 원활한 실행이 가능한 사양
 ㅇ 최신 MS Internet Explorer
 ㅇ 한국은행이 배포하는 보고서작성기 프로그램
    (엑셀입력프로그램 포함)

소프트
웨어

일괄전송
프로그램1)

- 한국은행이 정한 「일괄전송 접속규약」을  준수
하여 개발

온라인
프로그램1)

- 한국은행이 정한 「온라인 접속규약」을 준수하여
개발

보고서생성
프로그램2) - 한국은행이 정한 보고서별 형식을 준수하여 개발

주: 1) 일괄전송및온라인프로그램의개발은외환정보시스템웹사이트를이용할경우생략가능
   2) 보고서생성프로그램의 개발은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보고서작성기 입력프로그램

을 이용할 경우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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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외환전산망 접속신청서

수신 : 한국은행 총재
참조 : (통신팀)전산정보국장 20  .   .

       「외환전산망 전산업무 운영절차」 제4조에 따라 외환전산망 이용을
위한 통신망 (신규, 추가, 변경) 접속을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내용
 ① 접속대상기기 : □ 서버 □ PC

 ② 통신회선

구분
한은금융망
공동 사용1)

통신회선
공급업체

회선번호 회선속도 설치일자2)

전용회선
□ Kbps  20    .   .
□ Kbps  20    .   .

재해복구회선 □  20    .   .

 ③ 통신장비

구분
한은금융망
공동 사용1) 제품명 및 사양 설치장소3) 설치일자2)

라우터
변경전 □  20    .   .
변경후 □  20    .   .

보안장비
변경전 □  20    .   .
변경후 □  20    .   .

      주: 1) 한은금융망 접속(예정)기관이 한은금융망 접속에 사용하는 통신회선, 
라우터, 보안장비를 외환전산망과 공동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표시

         2) 설치일자 또는 설치예정일자를 기재
         3) 주소, 건물명, 층수, 부서명 등을 상세히 기재

2. 담당자
구 분 소속부서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담당자

통신망 담당자

○○○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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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외환전산망 접속기기 등록신청서

수신 : 한국은행 총재
참조 : 정책시스템팀장 20  .   .

        「외환전산망 전산업무 운영절차」 제4조에 따라 『외환전산망』접
속기기의 IP주소를 아래와 같이 등록 하고자 합니다.

1. 등록 내용

접속기기
 신청1)

구분
현재IP 변경후IP

(신규IP)
설치장소

서버    .   .   .    .   .   .

PC
(웹사이트이용)    .   .   .    .   .   .

   주: 1) 신규, 변경, 삭제로 표기

2. 등록희망일자 :     년 월 일

3. 작성자

성 명 직 책 소 속 부 서 전화번호

○○○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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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외환전산망 연결여부 확인 조사표(직접연결기관)

1. 외환전산망과의 연결현황

  가. TCP/IP 통신회선 개통현황
통신업체명 회선번호 통신속도 개통일 비고

       * 공급업체가 서로다른 전용회선 2회선, 회선종단장치(DSU, CSU 등) 포함

  나. 보고자료 수집 및 전송용 전산기기
구 분 제품 및 사양 설치장소(주소,빌딩명,층수)
라우터
보안장비
서버

PC(웹서비스이용)
       * 서버 및 PC는 운영체제, CPU, 메모리, 디스크용량까지 기재

2. 보고서 수집 및 전송용 프로그램의 준비

  가. 보고자료 수집용 프로그램 준비(개발) 현황
      □ 한국은행이제공하는보고서작성기프로그램(엑셀입력프로그램포함) 이용
      □ 자체개발
      □ 일부 자체개발, 일부 한국은행제공 보고서작성기 프로그램 등 이용
      □ 기타(                                                )
           * 자체개발프로그램은초기화면, 전체메뉴화면, 입력화면, 출력화면을각1부씩출력하여첨부

  나. 보고서 전송 프로그램의 준비 현황
      □ 외환정보시스템의 웹 서비스를 이용하여 파일전송
      □ 자체개발
      □ 기타(                                                   )

3. 작성자

기관 및 소속부서
직위 및 성명                       (인)
연락처 (전화)                     (팩스)                

○○○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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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외환전산망 연결여부 확인 조사표(간접연결기관)

1. 중계기관과의 외환전산망 업무용 통신망 접속현황

  가. 중계기관명칭 : 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 통신회선 연결방식 (복수 선택가능)
      □ 전용회선 □ 인터넷 □ 기타 (                    )

  다. 통신규약(Protocol) (복수 선택가능)
      □ TCP/IP      □ Async    □ 기타 (                    )

  라. 통신속도 : (        )Kbps

2. 보고서 송신 및 전송

  가. 중계기관과의 외환전산시스템 접속시 로그인 전, 후 화면

  나. 중계기관 접속시 사용하는 PC의 시스템 정보
        * 내컴퓨터 - 등록정보(속성)중 일반탭 화면캡처

3. 중계기관으로의 보고서 전송과정

  가. 귀 기관에서 보고서파일 생성하는 방법 (복수 선택가능)
      □ 한국은행이제공하는보고서작성기프로그램(엑셀입력프로그램포함) 이용
      □ 중계기관이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후 입력하여 보고서 생성
      □ 신청기관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서 생성
      □ 일부 보고서는 중계기관에서 보유한 전산시스템자료(원장 등)를 이용

하여 자동으로 생성(코스콤 등만 해당)
      □ 기타(                                                     )

  나. 귀 기관에서 생성된 보고서를 전송하는 방법 (복수 선택가능)
      □ 중계기관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폐쇄망, 전용망)에 접속하여 전송
         ㅇ 전산시스템명칭 : __________________________
      □ 중계기관이 운영하는 범용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송
         ㅇ 인터넷홈페이지주소 : http://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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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귀 기관에서 중계기관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는 프로그램(복수 선택가능)
     □ 웹브라우저(MS 인터넷익스플로러,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 등) 이용
     □ 범용 TELNET 통신프로그램 이용
     □ 중계기관이 제공하는 전용 프로그램 이용
     □ 신청기관이 자체개발한 프로그램 이용
     □ 기타(                                                     )

  라.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보고서작성기 프로그램(엑셀 입력 프로그램 포함)
을 이용하는 경우, 귀 기관이 최신 보고서작성기 프로그램(엑셀 입력
프로그램 포함)을 입수하는 방법

     □ 중계기관이제공하는전산시스템(전용망, 홈페이지등)에접속하여다운로드
     □ 기타(                                                     )

  마. 보고서 처리결과(오류내역 등)를 귀기관이 입수․확인하는 방법
     □ 중계기관이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전용망,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확인
     □ 기타(                                                     )

4. 작성자

기관 및 소속부서

직위 및 성명                       (인)

연락처 (전화)                     (팩스)                

○○○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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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외국환업무 수행용 전산설비 확인 조사표

Ⅰ. 수행 외국환업무 및 전산설비 구비

  1. 업무명 (근거규정)

  2. 전산설비 구비 여부 (자체평가)

    ― 해당 외국환업무 및 동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산설
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 장애발생에 대비한 백업체제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 전산설비의 보안 및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
         * 구비 여부를 자체 판단하여 기재

Ⅱ. 외국환 업무용 전산설비 보유현황

  1. 서버 보유 명세 (AP서버, DB서버, 웹서버, 백업서버, 메인프레임 등)

기기종류 모델명
(제조업체)

제품사양
(CPU,메모리,디스크, 
캐쉬 등 기재)

OS 수량
취득
일자

배치장소 용 도

  2. PC, 노트북 등 보유 명세

기기종류 모델명
(제조업체)

제품사양
(CPU,메모리,디스크용량, 
운영체제 등 기재)

수량
취득
일자

배치장소 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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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업무용 시스템 보유 명세 (거래시스템, 회계시스템, 결제시스템, 기타소프
트웨어 등)

시스템명 개발업체 제품사양
(version, 개발시기 등) 수량

취득일
자

배치장소 용 도

  4. 정보단말기 등 보유 명세 (Bloomberg, Reuter, Infomax, CHECK, SAFE 등)

기기명 제조업체 제품사양 수 량
취득
일자

배치장소 용 도

  5. 기타 설비 명세 (출력·저장장치, 스캐너 등 주변기기 등)

기기종류 제조업체 제품사양 수 량
취득
일자

배치장소 용 도

  6. 통신 및 보안장비 등 명세 (스위치, 라우터, 방화벽, VPN, IPS, IDS 등)

기기종류 제조업체 제품사양 수 량
취득
일자

배치장소 용 도

  7. 백업장비 및 저장장비 등 명세 (백업서버, 테이프장비, 스토리지 등)

기기종류 제조업체 제품사양 수 량 백업주기 백업방식(
증분,full) 소산장소

  8. 통신 회선 명세 (전용선, 인터넷 등)

구분
(전용선,인터넷) 통신업체

제품사양
(회선종류, 속도) 수 량

연결
일자

연결
장소

연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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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9. 기 타

구 분 내 용

1) 거래내용의 증거 보존 등을 위한 녹음장치, 
딜링머신 등 보유현황

2) 장애 발생에 대비한 백업체제 구비현황
   o 백업장비, 장치 및 예비장비 확보
   o 전산설비, 통신회선 등의 이중화 구성
   o 자료의 정기 백업, 소산, 검증 계획 등

3) 전산설비의 보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비 보유 현황

   o 방화벽, VPN 등 보안설비
   o 전산실출입통제장치, CCTV, 출입자 log, 

보안경보장치 등
   o 과전류차단기, 누전경보기, 정전압정주파수

장치 (CVCF), 무정전전원장치(UPS) 등
   o 항온항습장치, 자동소화장치, 화재감지기 

기타

4) 전산설비 구성도 및 네트워크 구성도

5) 외국환업무 일부를 타기관에 위임한 경우 
계약내용(계약서 첨부)

  10. 작성자

기관 및 소속부서

직위 및 성명                       (인)

연락처 (전화)                     (팩스)                

○○○ 장 (인)




	외환전산망 보고업무 편람(I) - 외환전산망 사용방법

	편람을 내면서
	차 례
	제1장 외환전산망 개관
	제1절 외환전산망 개요
	제2절 외환전산망 참가기관 및 자료의 활용
	제3절 외환전산망 운영 및 관리
	제4절 외환전산망 보안 및 장애 대책

	제2장 보고업무 개요
	제1절 외환전산망 관련 주요 업무
	제2절 외환전산망 홈페이지 접속
	제3절 외환전산망 홈페이지 기본 이용안내

	제3장 보고서 작성
	제1절 보고서 관련 기본개념
	제2절 보고서 작성방법(공통사항)
	제3절 보고서 작성기 사용법
	제4절 ‘해당사항 없음’(FX1000) 보고

	제4장 보고서 전송ㆍ수정ㆍ삭제
	제1절 보고서 전송
	제2절 전송결과 및 오류 조회
	제3절 보고서 수정 및 삭제
	제4절 보고기관 전송자료 직접조회
	제5절 검증룰 일시제외 신청

	제5장 보고현황 점검
	제1절 보고현황 점검 개요
	제2절 보고현황 점검표 이용방법
	제3절 보고업무관련 한국은행의 지도ㆍ점검

	제6장 사용자 관리
	제1절 사용자 관리 개요
	제2절 사용자 ID 관리
	제3절 접속용 IP주소 관리

	제7장 보고서 관리
	제1절 보고서 제출면제 및 재등록
	제2절 보고서별 업무담당자 관리

	제8장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외국환은행
	제1절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시스템
	제2절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시스템 이용방법
	제3절 합병ㆍ파업 및 시스템 장애시 조치사항

	부 록
	1. FAQ
	2. 외환전산망 관련 규정


